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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1990년대 들어 자율화·국제화조류의 확산과 시장규율에 의한 경쟁원리의 도입

등으로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파산 가능성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한 금융기관의 파산은 해당금융기관의 퇴출로

끝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의 연쇄파산을 불러올 우려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시장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금융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예금보험제도가 1996

년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를 겪고 최근의 금융구조조정에 이르기까지 예금보험제도

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예금보험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

해서는 개선·보완되어야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된 공적자금 회

수의 극대화, 시장규율확립을 위한 부분보호제 시행 및 차등예금보험요율제도 도입

준비, 최근의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될 공적자금의 엄정한 집행, 예금자보호 기능 제

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그것일 것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와 금융시스템의 안전망으로서 예

금보험제도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예금보험의 이론과 실제」를 발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책자는 예금보험제도의 역사적 배경, 예금보험이론과 제도의

성격, 성공적인 운영방안, 제도의 단점과 대책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이미 예금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 각국의 제도변천 과정과

운영현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예금보험제도를 이해하는데 유

용하게 이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12월

金融分析部長

梁 元 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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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第 1 章 序 論

第 1 節 預金保險의 歷史的 背景

1. 예금보험제도의 효시 : 미국의 FDIC

전세계적으로 약 68개국이 명시적 예금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비록 나

라마다 역사적·경제적·문화적 배경에 따라 예금보험제도가 상이하게 발전

되었지만1) 기본적으로는 미국 FDIC의 모델이 그 기초이다.

미국은 1809년 최초로 로드아일랜드주의 한 은행이 파산함으로써2) 일반대

중 은행도 파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경제불황으로 은행

파산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금융부문의 불안정성이 심각하게 대두되었

고, 이로 인해 금융제도의 개혁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1829년

뉴욕주는 은행채무에 대해 주정부가 보증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는

보험원리를 적용한 형태의 최초의 예금보험제도로서, 기본적인 원칙으로 다

음사항을 설정하였다. 첫째, 모든 은행이 참가하여 부과금을 내고 기금으로

운용함, 둘째, 위원회를 설치하여 은행에 대한 검사권을 부여함, 셋째, 은행자

산의 운용방법을 특정 항목에 제한함 등이었다.

이후 1858년까지 5개 은행이 이와 유사한 보증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보

험기금은 주에 따라서 기금형태로 운영되거나, 혹은 무기금형태로 운영되어

사후징수형식을 취하였다. 보호대상은 은행권 소유자와 예금자였으나 은행권

소유자가 주 보호대상이었다. 보증은 주로 은행의 파산시 은행권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지급이 항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은행청산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지연된 경우도 있었다. 은행파산이

1) FDIC는 예금보험기구이면서도 명실상부한 감독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
FDIC의 감독기능은 다른 감독 전문기구인 통화감독청 (OCC)이나 연방준비은행 (FRB)과 비교했을

때 조직, 인력, 권한 면에서 완전히 대등한 위치에 있다 .
2) 남북전쟁 이전에는 미국의 모든 은행들은 州정부에 의해 설립허가 및 통제를 받고 있었다 . 이 당

시 은행들의 주요부채항목은 오늘날 연방준비은행권과 같은 州은행권이었다 . 물론 이 은행권은

액면가격으로 요구되는 즉시 금이나 은화로 태환되는 금본위 화폐였다 .



2 예금보험의 이론과 실제

증가하여 기금이 고갈된 경우에는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부족

액은 참가은행들이 사후에 납부하는 부과금으로 보전한 경우도 있었다.

주정부에 의한 예금지급보증은 은행시스템의 안정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달

성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으나3), 이후 주단위 은행들이 국법은행(national

bank)으로 탈바꿈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국법은행의 은행권은 모두 채권으

로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으나, 은행권 발행은행의 파산시에는 채권의 가치에

관계없이 연방정부에 의해 즉시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국법은행권은

연방정부에 의해 보증된 것이었다.

주정부에 의한 은행채무보증 이후 20세기 초까지 정부가 직접 예금지급을

보증하는 형태의 예금보호는 시도되지 않았다. 그러나 예금의 중요성이 높아

지면서4), 1907년에서 1917년 사이에 8개주에서 예금보호기금이 설정되었다.

이들 주에서는 참가은행들이 부과금을 징수하여 예금보호기금을 마련하여 운

영하였다. 그러나, 주정부가 명시적으로 예금을 보증한 것이 아니라, 파산은

행의 예금자에게 일단 이자부 배당증권을 교부하고 파산은행의 청산이 완료

되면 실제 지급을 하되 부족분이 발생하면 예금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식이

었다. 만일 가용 예금보험기금이 부족하면 일단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고 향

후 부과금으로 가용 예금보험기금이 증가하면 지급하였다. 그러나, 1차세계대

전 이후 농업불황으로 보험기금이 고갈되면서, 1930년에 이르러 모두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다.

1930년의 대공황을 맞이하면서 그 동안의 예금보험에 대한 아이디어가 연

방예금보험공사의 탄생으로 결실을 보게 되었다5). Golembe(1960)는 1930년

에서 1933년 사이의 대공황과 금융산업의 붕괴가 없었다면 명시적 예금보험

제도가 채택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1930년부터 1933년 사이에 매

3) 주정부의 은행채무보증 프로그램에서 은행감독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 은행감독의 역할은

보증프로그램에 미치는 은행파산의 위험도를 억제하고 건전한 은행의 거래관행을 감시하고 교정

하는 것이었다 .
4) 이 시기까지는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권이 주 관심 대상이었으나, 1870년경에 이르러 예금이 급증

하기 시작하여 1900년경에는 은행의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은행권의 7배에 이르게 되었다 .
5) 미국은 19세기말에서 1930년까지 계속되는 은행 파산으로 예금 보호를 위한 법안이 의회에 총

150건이 제출되었다 . 이들 법안이 제출되는 과정에서 예금보험에 대한 여러 의견이 검토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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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000개 이상의 은행이 파산했으며 1933년 중에는 4,000개의 은행이 영업

정지 중이었다. 따라서 예금인출사태를 방지하고 은행부문에 대한 신뢰를 회

복하기 위해서 연방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진

상태였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은행예금을 직접 보호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

도 만만치 않았다. 19세기 주정부에 의한 은행채무의 보증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었고, 또한 우량은행이 부실은

행을 보조하게되는 효과도 지적되었다6).

1933년 은행법이 개정되어 임시예금보험기금이 설정되고 모든 연방준비제

도 산하은행은 의무적으로 동기금에 가입하게 되었다. 예금보호의 최고한도

는 2,500달러였는데, 이는 당시 예금자의 97%가 보호되는 수준이었으며, 보

험료율은 보호대상예금의 0.5%였다. 1935년 은행법 개정으로 임시 예금보험

기금은 영구기금으로 전환되었고 FDIC가 설립되어 이를 관리하였다. 예금

보호한도는 5,000달러로 인상되었고 보험료율은 보호대상예금뿐만이 아닌 모

든 예금잔액을 기준으로 연 0.0833%로 결정되었다.

FDIC와는 별도로 1934년 저축대부조합(S&L)을 대상으로 연방 저축대부조

합보험공사(Federal Savings & Loan Insurance Corporation: FSLIC)가 설립되

어 저축대부조합의 예금보험을 담당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대규모의 저

축대부조합 도산 사태로 FSLIC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자, 1989년 FDIC가

저축대부조합의 예금보험까지도 담당하게 되었다. 1970년부터는 신용조합

(Credit Union)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국신용조합협회(NCUA)가 운영하

는 전국신용조합출자금보험기금(National Credit Union Share Insurance Fund:

NCUSIF)이 운영되고 있다.

2. 한국의 예금보험제도의 도입

한국의 예금보험의 효시는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상호신용보장기금이다. 상호신용보장기금은

6) White (1997)는 FDIC 탄생이 예금자보호라는 순수한 정책적 고려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의 행정적·법적 갈등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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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8월부터 1975년 말까지 국민은행이 관리해 오다가 1976년부터 상호신

용금고 연합회가 관리하였고, 1983년 5월에 신용관리기금에 포괄적으로 승계

되었다.

신용관리기금은 1982년 단기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의 신규설립 허용 및

업무영역확대 등 제2금융권 활성화 대책 의 추진과 함께 신용질서의 유지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신용관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되었다. 동기금은

1983년 5월부터 1989년 5월말까지 사무국 체제로 운영되어 오다가, 1989년 6

월1일 별도의 예금보험기관으로 발족되어 1998년 예금보험공사에 통합될 때

까지 그 기능을 수행하였다. 가입대상은 상호신용금고, 투자금융회사 및 종합

금융사였다.

한편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각 중앙회나 연합회 내에 안전기금을 설

치하여 조합원의 예탁금 등을 보호하여 왔다.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보증기금은 보험감독원내에 설치·운용되고 있었으며,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의 보호를 위하여 증권투자자보호기금도 설치되어 한국증권금융

이 기금을 관리하여 왔다.

<표 1> 예금보험공사 설립전 제2금융권의 예금보호제도의 개요

(1997. 10 현재)

신용관리기금
새마을 금고연합회

안전기금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안전기금
보험보증기금

설 립 일 1983.5 1983.7 1984.1 1989.4

근거법률 신용관리기금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규약

보험업법

운용주체 신용관리기금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보험감독원

대상기관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회사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

기 능
감독기능
자금지원
예금보험

예금보험
감독기능
예금보험
자금지원

감독기능
예금보험

가입방식 강제가입 강제가입 강제가입 강제가입

보장한도 1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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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경우는 파산 위험이 거의 없다고 간주되어 예금보험이 도입되고

있지 않았으나, 금융의 자율화와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금융기관사이의 경쟁

격화로 은행의 부실화 및 파산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대응하여 은행권을

대상으로 하는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1995년 12월 29일 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996년 6월 1일 예금

보험공사가 재경부 산하에 설립되었고, 예금보험공사는 1997년부터 은행권에

대한 예금보호 업무를 개시하였다. 예금보험제도의 정착과 종합적이고 체계

적인 예금자보호기능의 수행을 위해 각 금융권별로 설치·운영되어온 예금자

보호기금이 1998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예금보험기금으로 통합되어 예금보험

공사가 은행, 증권, 보험, 종금, 금고, 신협 등 주요 6개 금융권의 모든 예금

보호 업무를 주관하게 되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지원, 부실금융기관

정리, 예금자 보호, 금융기관 감독 등을 맡고 있으며,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금융감독위원회와 더불어 금융정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第 2 節 預金保險과 金融安全網

금융기관은 채권자들로부터는 원본에 더해 이자를 지급하고, 자산은 주로

대출로 운용함으로써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중개기능을 행한다. 또한 금

융기관은 지급결제시스템 역할을 담당하여 중앙은행 금융정책의 전달경로가

되며, 정보 수집, 가공, 공표기능을 수행하며, 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기여한

다. 이 중 몇 가지는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담당할 수도 있으나, 주식

시장이나 채권시장 등을 통한 직접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중·소

형 기업에게는 은행이 중요한 자금조달원이 된다.

그러나 예금자들로부터 유동적인 자금을 예치받아 비유동적인 대출자산에

투자하는 은행의 특성이 내재적으로 금융부문의 불안정성 요인으로 작용한

다. 이런 이유로 전세계 모든 정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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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태로든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금융안정을 목표로 하는 예금보험제

도는 이러한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 ) 중의 한 장치이다.

1. 금융부문에서 은행의 역할

가. 금융중개기관으로서 은행의 역할

금융중개기관으로서 은행이 담당하는 중요한 기능은, 첫째 자산창출자로서

의 기능이다. 은행은 은행 자신만의 전문적인 지식과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

로 다수의 대출신청 중에서 선별하여 자금을 지원한다. 대출자산은 은행이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자산인데 전문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대출자가 차입후보

자를 평가하고 차입자를 감시해야한다는 측면에서이다. 은행은 자신의 신용

정보 수집력 및 감시와 통제에 관한 전문성을 이용하여 다른 자금조달 수단

으로는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거나 많은 비용이 드는 차입자에게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한다.

지원된 프로젝트는 자금회수기간까지 감독되고 지원된다. 대출 후반기로

가면 이러한 지속적인 서비스와 감독이 경제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아 더욱 중

요해진다. 일단 발생한 대출은 비유동적 자산이 되며 자산의 정확한 가치측

정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차입자의 자산(프로젝트)가치

는 감시자(은행)만이 정확히 알 수 있고 기타 일반 투자자가 직접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산을 직접 유동

화 하는 경우 자산가치의 하락이 필연적이다7). 또한 은행은 지속적인 감독을

통하여 차입자들로 하여금 대출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도

록 유도함으로써,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한 경제주체들에게 수익을 올릴 기회

를 제공한다.

금융중개기관으로서 은행이 담당하는 두 번째 기능은 저축이란 재원을 조

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기회로 중개하는 기능이다. 금융기관은 지급결

7) 따라서 이러한 자산의 유동화에는 비용이 수반되며 오히려 만기상환을 기다리는 것이 사회후생의

측면에서는 경제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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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스템상의 유휴자금을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왔다. 은행은 대출자금을 조달하는 메카니즘으로써

예금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급결제시스템에 필요한 당좌예금이나 요구불예금

이외에도 은행은 다른 금융상품과 직접 경쟁할 수 있는 여러 예금상품을 제

공한다. 이런 표준적인 저축수단에는 이와 관련한 리스크에 상응하는, 그리고

지연된 소비에 대한 대가로 충분한 수익이 주어져야 한다. 즉 은행은 효율적

인 가격설정이 필요한 표준적인 금융상품을 대중에게 제공하고 위험추구행위

에 상응하는 이자를 제공하며 지급결제를 담당한다8).

나. 은행산업의 특수성

은행산업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인출요구가 있거나 혹은 비교적 단기인 만

기가 도래 할 경우 인출해 주어야 할 부채를 조달하여 비유동적인 자산에 운

용하는 산업 으로 정의된다. Diamond & Dybvig(1983)은 대단히 유동적인 부

채를 조달하여 비유동적인 자산에 배분하여 사회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데 은

행산업의 특수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은행의 유동성전환 기능은 은행만이 담당할 수 있는 독특한 기능이

다. 은행이 예금자들의 유동성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부채(예금)를 발생

시켜 유동성수요를 집합시키면 예금자 전체로서의 유동성 수요가 개인의 유

동성 수요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범위내에서 은행은 비유

동적이고 생산성이 더 높은 자산으로 자원의 배분이 가능하게 된다. 유동적

인 부채로 비유동적이고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경제전체의 부

가가치를 높인다. 그러나 이러한 유동성 전환기능은 동시에 은행이 파괴적

예금 인출사태에 무력한 근본이유로 작용한다.

8) 최근에는 은행의 기능으로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 기능과 갈수록 복잡해지는 금융시장에의

투자대행기능이 대두되고 있다 . 이는 고객의 요구에 맞게 위험을 가공 (engineering )하고 직접투자

의 위험을 대신 관리하여 주는 비교적 새로운 기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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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불안정성

가. 금융위기의 원인

금융위기의 원인 및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는 상이한 견해가 존재한

다. Friedman & Schwartz(1963)와 같은 통화주의자들은 금융공황만이 통화

량 공급을 감소시켜 실물경제의 후퇴를 야기한다고 보고, 금융자산가격이 급

락하거나 기업파산이 증가하는 금융위기시에도 통화량이 감소하는 금융공황

이 초래되지 않는 이상 진정한 위기로 간주하지 않는다. Schwartz(1986)는

이러한 통상의 금융위기를 의사금융위기(pseudo financial crises) 라고 하였

다. 통화주의자는 통상의 금융위기시에 정부의 개입은 불필요하며, 정부의 개

입은 오히려 파산해야 마땅한 기업들이 구제되고 과도한 통화공급으로 인플

레이션이 초래될 위험이 있으므로 해롭다고 주장한다.

Minsky(1982)와 Kindleberger (1989)가 정의하는 금융위기는 통화주의자들

의 정의보다 광범위하다. 이들은 금융위기란 금융자산가격이 급격히 하락하

거나, 대형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대량파산 또는 외환시장의 극심한 교란이

발생하는 등의 사태가 개별적으로 혹은 동시에 발생하는 모든 경우를 지칭한

다. 앞에 언급한 사태중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실물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 발생시 정부의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개

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금융위기에 대한 정의는 너무 광범위하며,

이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너무 쉽게 사

용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금융위기에 관한 또 다른 견해로서 금융위기는 금융산업에서의 정보 비대

칭성으로 발생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들은 금융시장에서의 경제주체간의 거

래는 한편의 거래주체가 다른 한편에 비해서 해당 거래에 대해 올바른 경제

적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의 정보를 보유하지 못하는 정보의 비대칭하에

서 발생한다고 본다9).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역선택과 도덕

적 해이이다. 역선택은 대출자가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차입자를 선택하게

9) 한 예로서 은행은 차입자의 사업투자의 수익성과 위험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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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역선택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 대출

자는 건전한 자금수요자들이 시장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대출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도덕적 해이는 차입자가 대부를 받고 난 이후, 부도의 가능

성을 높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취하는 상황이다10). 도덕적 해이와 역

선택의 문제가 더욱 악화되면 금융중개기능이 마비되고 결국 금융위기로 이

어진다는 것이다.

나. 금융불안의 내재성

은행산업에는 근본적으로 불안정성이 내재한다. 이는 은행은 언제든지 인

출이 가능하고 원본을 보장하는 부채(예금)로 자금을 조달하여 가치평가가

어렵거나 불완전하여 시장성이 떨어지는 자산(대출)에 운용한다는 사실에 기

인한다. 더구나, 은행은 단기의 부채로 비교적 장기의 자산에 투자하는 만기

전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는 차입자와 예금자 모두에게 효익을 주지만 은

행자체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예금의 인출사태는 다음의 두 가지 요소의 결합에 의해 발생한다. 하나는

은행자산이 가치의 하락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신속히 매각될 수 없는 비유동

적 자산이라는 점이다. 다른 한 요소는 예금의 종류에 불구하고 모든 예금자

들이 즉시 또는 단기간의 사전통보만 하면 예금을 인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

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어떤 은행도 항상 예금의 대부분

또는 전부의 현금화 요구를 일시에 충족시켜줄 수는 없는 상태에 있게 된다.

물론 평상시라면 은행이 일시에 예금 전액의 현금화를 요구받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은행은 비유동적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예금

자가 은행이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인출요구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그 예금자는 예금인출의 동기를 갖는다. 인출요구를 받은 은행은 준비

된 유동자산이 고갈되면 그 이상의 인출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비유동자

산을 매각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는 은행의 손실을 가져와 종국에는 더 이상

10) 그러나 도덕적 해이의 원인은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도덕적 해이

를 억제하는 실행비용이 너무 클 경우 차입자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알려져 있다하더라도 도덕

적 해이가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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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출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11).

이런 인출사태는 한번 시작되면 스스로 커지는 경향이 있다. 문제의 은행

이 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한다거나 고이율로 차입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이는

예금자의 신뢰를 더욱 감소시킨다. 이런 상태에서 해당은행이 시간만 충분하

다면 모든 예금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는 예금자라

도 인출사태에 가담할 유인이 발생한다. 이는 투자자들은 인출사태가 계속되

면 유동성부족으로 인한 손실은 더욱 확산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유동성부족으로 인한 자산매각시 시장성이 있는, 그래서 제가격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을 초기에 처분할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자산매각으로 인

한 손실액은 커져갈 가능성이 높다.

은행 경영자들은 정보를 가진 모든 예금자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따라서 은행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알리기를 꺼려한다. 또한 은행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더라도 시간을 벌어 회

복하기를 기대하고 인출사태를 피하기 위해 이를 고의적으로 숨기는 경향이

많다.

투자자들로서는 은행의 경영자들이 경영상태의 악화를 숨길 동기와 능력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금융기관의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아 자산의 일부분

만 악화되더라도 자기자본에 주는 영향이 아주 크다는 것도 알고 있다12).

금융산업에 정통한 예금자라면 은행의 자기자본이 점점 바닥나게 되면

은행의 경영자들은 살아남기 위한 도박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을 알고 있을 것이다. Kane(1985)은 이를 파산을 걸고 모험(go for broke

syndrome) 한다고 표현한다. 따라서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인식이 나빠

지게 되면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이는 자기 충족적인 예언이 될 수 있다.

11) 인출사태의 유력한 동기 중의 하나는 예금의 선착순 지급 (sequential process 혹은 first come,
first served)이라는 특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 실제 인출사태를 가정해보면 줄 맨 앞의 예금

자는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는 반면에 맨 뒤의 예금자는 한푼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단순히 다른 예금자들이 인출사태에 가담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도 실제의 유동성 수요와 관계

없이 예금자는 인출사태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다 . 이것은 공황적 인출사태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 .
12) 이러한 이유로 Calomiris & Kahn (1991)은 많은 예금자들이 예금을 요구불형태로 예치한다고 예

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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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융불안의 전염성

금융부문 전체가 신뢰성을 잃게 되면 다른 건전한 금융기관에도 손실이 파

급되고 지속시 금융공황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런 전염성의 핵심

은 위기의식이고 이는 특정한 기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전체를 위협

하는 요소이다. 전염은 네 가지 경로를 통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문제가

있는 은행은 자신의 유동성문제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을 회수

한다. 다른 금융기관은 문제은행에 자금을 대여하기를 거부한다. 둘째, 전반

적으로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이 줄고 은행간 자금이동이 없어 유동성이 고

갈된다. 셋째, 문제은행에 자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은 위기의 제2단계에서는

자신의 건전성마저 의심받는다. 넷째, 문제발생과 전혀 관계없는 은행의 예금

자들도 금융부문전체의 불안을 느끼고 예금을 인출하게 된다.

라. 인출사태의 사회적 비용

인출사태 발생시 은행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산을 급매각해야 한다. 인

출사태의 사회적 비용은 은행자산(대출)이 그 성질상 가격평가가 어렵고 시

장거래에 적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강제하는 데서

발생한다. 은행은 그들의 자산에 관해 전문화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

보는 이전하기 어렵고 이전하는데 있어 비용도 많이 든다. 따라서 은행자산

(대출)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유통시장이 성립되기 힘들고 은행으로 하여금

긴급히 자산을 처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자산을 균형가격 이하에서 거래되

도록 만든다.

인출사태는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에 악영향을 주고 대출이 만기 이전에

청산될 경우 생산활동에 악영향을 준다. 인출사태 과정에서 신용도가 높은

기업도 자금조달이 힘들어지며, 생산이 저해되고 소비지출을 축소시킨다.

인출사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 신용경색이 일어나 경제활동이 전반적으

로 위축된다.

미국의 1929∼30년의 경제적 하강국면이 공황으로 이어진 원인 중의 하나

가 금융기관 중개기능의 효율성 저하였다고 지적하는 연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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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nanke(1983)는 1930∼33년의 은행파산과 인출사태의 공포가 은행으로

하여금 지급준비자산으로써 유동성 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게 하였고, 이는

결국 신용경색을 야기하여 금융중개기능의 무력화로 연결되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은행의 신용경색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차입자의 투자를 위축

시키고, 이러한 차입자들은 다른 자금조달원을 구하기 힘든 것이 보통이

므로 경제전체로 보아 수익성있는 투자의 감소를 가져옴으로써 경기침체를

야기한다.

3.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예금보험 제도

금융안전망은 금융제도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인위적인 제도적 장치

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금융위기의 각 단계마다 작동되는 일련의 예방적 조치

들의 총칭이라 볼 수 있다.

가. 금융안전망의 효익

금융산업은 왜 일반기업에 비해 금융안전망이라는 특별대우를 받아야 하는

가? 이는 은행에는 특수한 종류의 위험이 내재하고 있으며 금융산업의 파산

은 사회에 특수한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은 모종의 사회적 가치가 있으나, 금융기관은 두 가지 점에서 일반기업

과 크게 다르다. 첫째, 은행부문은 신용제공의 원천이고 지급결제시스템을 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유지에 차질이 생긴다면 외부에 커다란 손실을

끼치는 외부성이 존재한다. 둘째, 금융기관의 주요 채권자인 예금자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과잉반응(인출사태)할 가능성이 많아 금융기관은 일반기업

과 달리 시스템차원의 위기에 취약하다. 금융안전망의 사회적 효익은 대규모

의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위험을 억제하는 데 있다.

나. 금융안전망의 형태

금융부문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개별금융기관의 부실발생에 따른 충격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적절한 규제조치들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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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다. 금융안전망은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기능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영업인가기능과 건전성 감독기능이 금융부문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해온 것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1930년 대공황 이후나, 금융위기의 전

염사태가 자주 발생하기 시작한 최근의 경우에는 최후의 대부자 기능에 의한

구제금융 기능과 통화량 조절 등에 의한 위기 수습대책이 비교적 효과적이었

다고 평가된다13).

그러나 인출사태 예방기능 및 전염적 연쇄파산 차단기능 등의 금융안정망

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금

융부문 전체의 지급불능 위기시 파산금융기관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다른 금

융기관의 동요를 막는 등 효과적으로 위기에 대처한 규제당국이 있는가 하

면, 한 금융기관의 파산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산되어 정부와 납세자가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사태에 이른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향후 예금보

험제도와 관련된 금융안전망의 바람직한 운용방향은 중요한 이슈이다.

<표 2> 금융안정망의 기능

기 능 주 요 내 용

1. 영업인가 심사기능 신뢰도와 경쟁력이 없는 은행경영자 및 소유주의 시장진입 차단

2. 건전성 감독기능 지급불능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위험추구 예방

3. 인가취소기능 지급불능사태 이전에 인가를 취소하여 예금자와 채권자의 손실 방지

4. 인출사태 예방기능

(예금보험기능)
인가취소가 늦어져 해당은행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명시적 혹은 암묵

적 예금보험으로 인출사태 예방

5. 전염적 연쇄파산 차단

기능(예금보험기능)
은행파산이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타 은행의 연쇄파산을 예금

보험으로 예방

6. 최후의 대부자기능
유동성공급을 통하여 건전은행의 지급불능을 막고 급격한 자산처분에 의

한 사회적 손실 최소화

7. 사후충격 최소화기능
연쇄적인 인출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실물경제에의 충격을 최소

화하기 위해 지준율을 낮추는 등의 통화공급 조절등의 조치

13) 사실 이러한 대책은 너무 많이 사용되어 부실금융기관의 퇴출을 방해하는 부정적 요소로 지적되

기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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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금보험제도의 역할과 운용

금융부문의 중요성과 내재적인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예금보험제도는 금융

안전망 중에서도 아주 명확한 역할을 수행한다. 예금보험제도는 인출사태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금융공황의 발생을 억제한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부문

에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위기로 인한 충격을 감소시킨다. 예금인출

가능성이 있는 은행에게는 예금기반을 안정화시켜 인출사태를 방지하고 급속

한 자산매각으로 인한 손실가능성을 감소시킨다. 다른 건전한 금융기관에게

는 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도와 금융공황을 예방한다.

예금보험제도의 지지자들은 은행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불가능하거나 어

려운 일반 예금자의 입장에서는 은행의 재무상태에 입각하여 경제적으로 합

리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된다. 왜냐하면 예금자들의 이러한 특징에 의해 불필요한 인출사태나 금

융공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에선 예금보험제도는 정보가

부족한 예금자의 손해를 방지하거나 감소시키는 넓은 의미의 소비자보호제도

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와 배경을 가지고 1930년대 대공황의 경험이후에 미국에서 최

초의 공식적 예금보험제도가 탄생하였으나, 다른 국가들이 모두 미국의 모델

을 따른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예금자의 보호 문제를 정책당국

의 재량에 따르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런 암묵적 예금보호의 경우에도 보호

자체는 현실적으로 확실한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전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암묵적이든 법적으로 명시적이든, 아니면 당국자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이건

부정되는 사실이건 어떤 형태로든지 예금보험에 의해 예금자들은 보호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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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章 預金保險의 理論的 背景

第 1 節 預金保險理論

1. 예금보험의 정의

예금보험제도란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보험가입대상으로 하는

예금보험기구 또는 기금을 설치하고 가입금융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일정률의

보험료 또는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가입금융기관이 경영파산 등으로

예금지급 불능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그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예금보험제도에서 제공되는 보호란 부보예금기관에 예치된 예금의 원본과

이자의 전부 혹은 그 중 일부를 지급보증하는 것이다. 지급보증의 성격은 법

이나 규정상 명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암묵적인 것일 수도 있다. 명시적인

보증은 미국 FDIC의 예금보험제도가 대표적이며 다른 여러 나라들도 채택하

고 있는 것처럼 주로 정부 주도의 예금보험기구가 담당한다. 명시적 보증의

다른 형태는 특별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순수 민간부문에서 예금보험을 담당

하는 독일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암묵적 보증은 주로 정부 금융담당자의 구

두 약속이나 과거 은행파산시의 정부의 개입사례 및 구제금융사례를 의미한

다. 이는 위기상황이 예견되는 경우 정부당국이 은행의 파산을 좌시하지 않

겠다고 일관되게 말하거나 중앙은행을 동원하여 파산위험에 빠진 금융기관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명시적인 예금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로서,

Garcia(1999)에 의하면 98년 현재 전세계 68개국이 명시적인 예금보험을 채

택하고 있으며, 암묵적인 예금보호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55개국이다. 반면

예금보호를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나라도 있으며14) 예금보험이 없는 대신 예

14)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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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채권 우선변제제도를 채택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나라도 있다15). 정부에

의한 예금 보호를 명시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암묵적으로는 예금

보험이 존재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2. 보험이론과 예금보험

일반적으로 보험업이란 위험기피적인 효용함수를 가진 경제주체가 불확실

한 소득에 직면했을 때 소득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행위이다. 따라서 예금보험을 일반보험이론으로 설명한다면 위험기피적

인 경제주체와 불확실한 소득이 먼저 존재해야 한다. 예금보험이 일차적으로

은행예금의 회수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거해 준다는 점에서 일반예금

자의 효용함수가 위험 기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제한된 가

정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액예금자만을 보호하는 부분보호예금제도의 타당

성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동일한 수준의 부가 감소할 경우 소액예금자의 효용이 상대적으로

더욱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금보험기금의 재원에 제약이 있을 경우

소액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는 것이 경제전체적으로 볼 때 더 효율적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위험중립적이라고 가정되는 은행이 왜 예금보험에 가입하

려는 유인을 가지는가 하는 점도 설명되어야한다. 은행은 이윤에서 얻어지는

기대효용을 최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윤 그 자체를 최대화하려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은행이 이런 의미에서 위험중립적이라 하더라도 실제의 행

동은 위험 기피자의 행동처럼 관찰된다. 이는 은행의 이윤함수가 위험기피자

의 효용함수와 같은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은행의 주사업은 대출사업이고

유한채권계약인 대출계약의 특성상 은행의 대출사업선정은 수익이 고정된 안

전한 사업을 선호하게 되어 위험기피적인 것처럼 행동하며, 따라서 은행은

예금보험에 가입하려는 유인을 갖는다.

15)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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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일반이론에 의한 예금보험의 설명은 현실의 예금보험제도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영리목적의 일반보험이 대수의 법칙이 성립할 수

있을 만큼의 보험사고를 가정하고 보험료를 결정함으로써 수지의 균형을 도

모하는 반면, 금융기관의 연쇄적 파산과 같은 체계적 위험하에서는 대수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예금보험은 피보험자의 고의성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예금보험과는 틀리다16).

또한 일반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는 보험기관과는 별도의 외생변수로 주어지지

만 예금보험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기구가 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이

다르다.

3. 일반보험과 예금보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예금보

험이 일반보험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예금보험(Deposit Insurance)이란 용어

대신 예금보호(deposit protection)란 용어를 사용한다.

일반보험과 예금보험은 외형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차이점이 존

재하며, 이러한 차이점이 예금보험의 유용성과 형태, 제공범위 등의 방향에

영향을 준다. 일반보험과 예금보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파산

은 다른 일반보험이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고와는 달리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

라 오히려 연쇄적인 경향을 갖는다. 이는 한편으로 심각한 경기침체나 거시

경제적인 충격에 영향을 받아서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적절한 법규

정이나 규제사항 또는 부적절한 감독구조에 영향을 받아서이기도 하다. 또한

은행파산자체가 다른 은행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

이기도 하다.

둘째, 일반보험은 천재지변이나 보험가입자가 통제할 수 없거나 통제력이

미약한 사건을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부보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예금보험은

그렇지 않으며,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은 일반 보험의 경우보다 더 크다. 예를

16) 일부에서는 예금보험을 보험이라기 보다 정부보증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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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 예금자들은 예금보험이 존재하므로 자신의 예금은행의 재무상태 등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또한 예금보험의 도덕적 해이는 더 넓

은 범위로 확대될 수도 있다. Benston et al(1986)은 은행파산은 경영진의 실

수에서 비롯되는 자해현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또한 감독기구의 잘못

도 은행파산 원인의 일부가 되며 파산징조가 보일 때 감독당국이 폐쇄처리를

지연하는 경향도 손실을 확대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예금보험에서의 도

덕적 해이는 예금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 소유주, 경영진, 감독당국, 정치

인 등의 범위로까지 확대된다.

셋째, 일반보험이 상호적인 성격을 갖는 반면 예금보험은 직접적인 당사자

가 3인이 된다. 3인은 예금보험기구, 예금자, 예금기관17)으로 구성된다. 그래

서 Kane(1995)은 예금보험을 저당권계약에 비유했다. 이 저당권계약(예금보

험)의 수혜자는 자신의 예금을 보호받는 예금자와 자금조달 비용과 인출사태

의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예금기관 양측이다.

넷째, 은행파산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시기에 예금보험이 실효성을 가지려

면 예금보험기구의 배후에 정부가 있어야 한다.

4. 은행산업의 외부성과 예금보험

예금보험에 있어서 일반 보험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또 다른 특수한 측면

은 은행제도의 외부성이다. 어느 한 은행의 부실화는 해당 은행에만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실화의 정도가 심할 경우, 도미노 현상

과 전염적 인출사태에 의해 금융제도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출사태가 야기하는 외부효과는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당국의 개입을 정당

화시키는 근거로 이용되어 왔으며, 예금보험제도에 관한 논의의 핵심이다. 그

러나 외부효과에 대한 Coase(1960)의 이론에 따르면 시장에 거래비용이 존재

하지 않고 완전정보시장을 가정하는 경우 이해당사자간의 조정에 의해 외부

효과가 충분히 내부화될 수 있다. 즉 안전경영을 추구하는 은행들에게는 인

17) 예금보험의 주목적은 예금자 보호이나 예금보험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 개별은행은 경영위기시에

도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되며 이는 개별은행의 존속에 도움을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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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사태 등 금융제도 불안정으로 인한 손실방지를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바로 예금보험료이고 이런 의미를 제도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예금보

험제도이다.

그러나 인출사태가 초래하는 손실의 책임을 개별은행에 지운다는 가정은

손실과 부실은행간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비현실적이다. 또한 외부효과의

극복만이 관심의 전부라면 예금보험제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다. 따라

서 현실적으로 예금보험의 구체적 형태를 결정할 때 외부효과만이 아니라 주

요 자산인 대출의 유한채무계약으로 인한 또 다른 형태의 위험을 가지고 있

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第 2 節 預金保險의 性格

1. 예금의 성격

가. 예금의 정의

예금의 주된 특징은 만기에 명목금액으로 확정된 원본과 이자를 상환하겠

다는 약속인 금융상품이라는 점이다. 은행은 당좌계정이나 요구불 예금계정

의 예금주로부터의 인출요구에 즉시 응해야 한다. 저축성예금에 대해서도 원

칙적으로 은행은 그 인출 요구에 거부할 권리가 없다. 예금에 대한 유통시장

은 존재하지 않으며 예금인출요구는 선착순으로 처리된다. 이러한 예금의 성

격 즉, 원본상환보장, 즉시 인출, 선착순 인출, 불투명한 위험자산으로 운용,

예금상품의 유통시장 부재 등은 다른 금융상품과는 구별되는 점이다.

나. 예금에 내재한 위험

은행은 신용위험, 이자율 위험, 유동성 위험, 시장 위험 등의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은행은 레버리지 위험, 운영상의 위험, 환위험, 법적·행

정적 환경변화의 위험 등에도 직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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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위험은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모든 예금에 균등하게 영향을 준다. 비

록 비균질적인 신용위험은 운용자산을 지역적, 산업분야별, 형태별로 분산함

으로써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으나, 체계적 위험은 분산투자로 제거되지 않

는다. 이자율위험은 고정이율 예금의 만기/듀레이션에 따라 다르지만 변동이

율예금의 도입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유동성위험은 자산의 유통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장기의 불투명한

자산을 즉시 인출의무가 있는 부채로 조달한데서 발생한다. 유동성 위험은

예금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정도로 영향을 준다. 평상시에는 이러한 예금의

인출 요구의 빈도는 무작위적이기 때문에 확률적 예측이 가능하며 은행은 자

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경험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관

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유동성 문제가 시스템 전체의 수준으로

대두되는 금융위기시에는 은행이 인출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시장위험은 은행자산과 부채의 가격변동에서 비롯되는데 특히 파생금융상

품시장에서 은행이 투기적인 포지션을 취한다면 더욱 커진다. 레버리지 위험

은 다른 금융기관보다 은행이 훨씬 크다. 운영상의 위험은 특히 지급결제시스템

의 내부통제 결함에서 발생하여 은행의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위

험은 은행의 자산과 부채의 가격변동을 유발하는 위험요소일 뿐만 아니라 차

입자의 상환능력에도 영향을 준다. 또한 은행은 법이나 규제제도, 감독제도의

변경과 같은 환경적인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위험요소도 가지고 있다.

다. 예금의 안정성

일반적으로 비예금 금융상품은 시장위험에 대비해 보장되어 있지 않다. 예

금과 아주 유사한 부채계약의 경우라도 보통 공식적인 보증은 없다. 예금보

험이나 중앙은행과 같은 최후의 대부자가 없는 기관은 유동성위험의 문제를

원본보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대중은

원본보장의 확실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원본손실만은 피하려고

한다. 예금의 원본보장계약은 지급결제시스템에 필수적인 요소인데 만일 원

본보장계약이 없다면 수표나 어음으로 결제하기 불편해지고 심하면 불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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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도 있다18).

라. 예금손실이 금융제도에 미치는 영향

특정 금융상품의 손실발생은 금융기관간의 연쇄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연쇄효과는 도미노현상과 전염현상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도미노

현상은 파산은행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나 파산은행과 거래하던 고객

의 연쇄파산으로 인해 다른 은행이 직접적 손실을 입고 파산하는 것을 말한

다. 전염현상은 어떤 은행이 파산했을 경우 일반대중은 우량은행과 부실은행

을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모든 은행을 기피하거나 유사한 인근의 은행을

기피하게 되어 발생한다19). 감독당국이 은행파산의 외부효과에 대해 지나치

게 우려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예금보호가 이러한 연쇄파산을 예방하

는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고 따라서 은행의 예금에 대한 원본은 보장받아 온

사례가 많다.

2. 예금보험의 목적

예금보험제도 도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다. 그러나

제한적 범위의 예금보험제도만으로는 금융위기시에 시스템의 안정을 확보하

기는 어려우며20), 좀 더 달성가능성이 높은 목표는 소액 예금자의 보호이다.

각국이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느냐 하는 사실에

따라 예금보험의 구체적 형태가 달라 질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은 은행예금

보호, 금융시스템의 안정추구, 예금의 신속한 지급을 통해 경기침체가 생활경

제에 주는 충격 방지, 소매자금 결제시스템의 보호, 은행간의 경쟁제고, 부실

18) 예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요구불예금과 소액의 저축예금만을 취급하고 이를 100% 중앙은행

이나 국공채와 같은 무위험자산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협의의 은행 (narrow bank)개념이 제안되

기도 한다 .
19) Kaufman (1994)은 전염현상에 대한 우려가 과장되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은행이 비은행보다

전염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20) 그러나 정책 결정자들은 예금보험제도에 이러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와 요구를 하는 경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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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퇴출 절차의 공식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

과는 결국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 보호우선산업의 지원이란 목표는 다른 목

표들과 상충 될 수도 있다. 더구나 금융위기시에 소액예금자의 범위를 넘는

광범위한 보호가 실시되고 또 이를 예상할 수 있게 만든다면, 은행소유주, 경

영자, 예금자들로 하여금 은행의 건전성유지와 이를 감시할 유인동기를 크게

약화시키거나 상실하게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예금보험제도의 단점

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가. 금융위기 방지와 해결

각국의 정부는 대부분 금융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한다. 그러나 예금보험의 안정유지

기능은 제한적이다. 더구나 정부의 금융시스템 안정과 건전성 유지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것이라 할지라도 개별은행 또는 제도적 차원의 건전성 유지와

회복에는 비용이 소요되므로 비용과 효익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EU는 1994년의 가입국가에 대해 예금보험제도의 채택을 의무화하는 명령

서(Directive)에서 명백히 비용과 효용을 대비하는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예금보험기구에 참가하는 은행에 부과되는 비용은 예금자의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에

대한 믿음의 상실을 동반하여 발생하는 부실은행뿐만 아니라 건전한 은행으로부터의

예금인출사태의 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다.

예금보험제공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예금보험제도는 채택할 가

치가 있다는 것이다. 예금보험의 비용은 보험기금의 지출이라는 직접적인 형

태와 은행의 유인구조에 악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진행중인

금융위기를 극복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금의 전액보험이 필요하지만 이

는 직·간접비용이 너무 커서 채택하기 쉽지 않다.

나. 소액예금자의 보호

대부분의 명시적 예금보험제도는 보호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보호한도는



제2장 예금보험의 이론적 배경 23

나라에 따라 상이하여 18달러(레바논)에서부터 100,000달러(미국)까지 편차가

크다. 예금보험의 부분보호는 결제시스템을 보호하고 금융위기시에 소비자들

이 부의 재산효과로 피해를 입는 것을 경감시킨다.

소액예금자를 보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첫째, 저소

득층의 생계유지이다21). 이러한 목표에 따르면 예금보호의 최저 한도는 예금

의 동결이나 지급 불능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을 수준 이

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예금보험기금의 제한된 재원으로 예금자의 일

부만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약하에서는 거액예금자보다는 소액예금자

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사회전체의 후생을 더 증가시킨다. 이는 소액

예금자의 위험기피적인 성향 때문에 위험 중립적으로 간주되는 거액예금자를

보호하는 것보다 도덕적 해이의 방지에 유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든

예금자가 동일한 위험기피성향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액수의 보호

를 받음으로써 증가되는 효용의 크기는 소액예금자일수록 크기 때문이다.

셋째, 소액예금자 보호의 또 다른 이유는 시장규율과 관련이 있다. 즉 은행

의 과다한 위험추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금자가 은행의 경영상태를

감시하고 은행이 추구하는 위험도에 따라 가산금리를 요구하거나 혹은 예금인출

을 하는 등의 시장규율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감시의 유인이 충분하고

시간과 재원이 있는 거액예금자와 일반 채권자에 의해 행사되도록 하면 된다

는 것이다. 소액예금자는 대개 은행제도에 정통하지 못하고 시간과 재원도

부족한 것으로 간주되며 특히 은행자산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안하면

이들에게 은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다. 경기침체시의 충격 완화

금융부문에서 손실 발생시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국부 및 지출을 감소시키

고, 그 손실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경우 경기침체를 유발한다. 경기침체다음에

21) 이는 순수한 경제적인 정책목표라기 보다는 정치적 성격을 띤다 . 학자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국

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액예금자 보호란 목표를 예금보험제도라는 금융안전망을 통해 정부보

조금을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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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가 발생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예금보험제도가 경기침체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기는 힘들지만, 최소한 경기침체의 충격은 완화시킬 수 있다. 예

금보험제도는 경기침체시 부실은행의 예금자에게 단시간내에 그들의 예금의

보상을 가능하게 하여 그 충격을 완화한다.

라. 지급결제시스템의 보호

예금이란 금융상품의 존재는 지급결제시스템의 가동에 중요하다. 첫째, 현

금거래 위주의 경제에서도 예금은 보유현금의 부족분이나 잉여분을 처리하는

데 유용하다. 둘째, 요구불예금은 현금거래보다 진화된 결제시스템 위주의 사

회로 나가는데 필수적이다. 수표, 어음,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은 모두 지급자

와 수령자의 예금계좌의 조정을 통해서 결제된다.

요구불 예금을 취급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일이고 따라서 최후의

대부자와 예금보험제도가 지급결제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

다22). 그러나 부분보호 예금보험제도하에서는 도매 결제시스템은 보호하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은행간 거래 예금계좌에 대해서는 부보대상에

서 제외하고 있다.

마. 은행간 경쟁 제고

명시적 예금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예금자는 대형은행을 선호할 것이다. 이

는 대형은행은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원리가 적용되어 소형은행에 비

해 정부로부터 암묵적 보호를 더 받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에서 명시적 예금보험은 은행의 퇴출원리와 절차를 법제화하여 소형은행의

입지를 상대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는 전체 은행업계의 경쟁을

강화하여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마진율을 낮추어 투자와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 또한 부분보호의 예금보험제도는 주로 소액예금자의 인출사태가

능성을 감소시켜 소매금융에 주력하는 은행의 영업권가치를 높인다. 이는 경

영위기에 빠진 소형은행의 매각 등 처리를 용이하게 하여 은행파산으로 인한

22) 실제로 칠레는 당좌예금에 대해서는 전액을 보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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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또한 예금보험은 국가소유은행 또는 국가의 보호가 예상되는 은행에 대하

여 민간은행의 상대적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암묵적 예금보호제도 하에서는

국가소유은행 또는 국책은행 등의 파산위험시 국가의 개입이 당연히 예상됨

으로 예금인출가능성이 민간은행에 비해 훨씬 적다. 그러나, 명시적 예금보험

제도의 도입으로 민간은행에 대한 예금인출사태 발생이 억제되어 예금인출

가능성에 있어 국가소유은행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명시적인 예금보험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국은행의 외국

은행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이는 자국은행의 해외진출시에도 경쟁력의 향

상을 가져온다.

바. 파산은행 퇴출의 공식적 절차 제시

파산은행의 퇴출에 대한 명시적 법률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명

시적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법적 절차의 흠결을 보충하고 파산은행의 신

속한 정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은행의 파산은 일반 파산처리 절차보다

더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파산위기를 맞은 은행은 자력 회생을 위해 고위

험·고수익 경영정책을 채택하여 오히려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기업의 파산을 다루는 법과는 별도로 부실은행을

신속히 처리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더구나 부실은행의 폐쇄

를 지연할 경우 정리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론과 실제가 모두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부실은행의 처리는 감독당국의 자유 재량에만 의존해서는 안되

며 명시적인 절차와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사. 정부의 부담경감과 은행 부담의 의무화

명시적 예금보험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예금보호에 지출되는 비용은 전적

으로 중앙은행 등을 통해서 정부에 직·간접적으로 귀속된다. 명시적인 예금

보험제도를 도입할 경우 보호범위를 제한하고 은행에게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여 예금비용의 비용을 수익자(은행)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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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부담을 경감하는 공식적 수단이 마련된다. 이는 공공경제의 수익자 비

용부담의 원칙에 상응하는 것이며 예금보험제도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

고, 거시 경제정책이 은행파산의 손실을 충분히 흡수하도록 시행되고 있으며

부실은행은 신속히 퇴출되도록 되어 있다면 은행파산의 손실은 은행산업 자

체내에서 흡수할 수 있을 만큼 경미하게 될 것이다. 오로지 예상치 못한 시

스템전체에 위협을 주는 사태의 발생시에만 정부가 부실은행의 정리비용을

보조하게 될 것이다.

아. 은행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정당성 확보

입법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은행규제관련 법을 제정하기를 주저하고 감

독당국은 은행건전성을 규제하고 감독하며 은행의 상태를 검사하는데 소극적

일 수 있다. 그러나 명시적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면 예금보험기금의 부족시

정부의 보조를 전제로 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바로 납세자의 부담

증가를 의미하므로 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규제와 감독의 정당성을 현실

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감독당국의 감독에 대한 주의 의무를 촉구하는 효과

가 있다.

자. 경제성장의 촉진

예금보험은 저축의 안전성에 대한 믿음을 증가시키고 예금에 내재한 위험

(인출사태로 인한 유동성 위험)에 대하여 예금자들의 가산금리 지급요구를

약화시켜 결국 은행의 이자율을 하락시키며, 따라서 이는 투자를 촉진한다.

은행간 경쟁이 심화될수록 이자율 하락효과는 크고, 여·수신 금리의 동시하

락을 유발하여 투자와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

차. 보호산업의 지원

나라에 따라서는 정책적 보호대상 산업을 전담하는 은행들의 예금보험료를

적정수준보다 낮게 설정한다. 미국의 저축 대부조합의 예가 바로 그런 경우

인데 저축대부조합은 주로 중산층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을 담당하던 기관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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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책당국은 낮은 예금보험료를 저축대부조합에 적용하여 서민층의 주

택공급 산업을 간접 지원하였다.

3. 예금보험의 부정적 효과

예금보험제도의 실시에 따른 대표적인 부정적 효과는 도덕적 해이이다

(Pauly(1968)). 도덕적 해이는 도덕성·양심상의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경

제행위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 후 중요한 경제개념으로 자리잡게 되

었다. 도덕적 해이는 모든 보험에 존재하는데 그 사전적 정의는 보험가입후

피보험자의 행위가 변하여 보험자의 입장에서 피보험자가 이전과는 달리 손

실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예금보험제도의 도덕적 위험을 최초로 논의한 것은 Kareken & Walllace

(1978)이다. 그들은 예금보험이 존재할 때 은행들이 보다 위험한 자산에 투자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예금보험이나 규제가 없을 때에는 은행들이 안전한

경영을 하기 때문에 파산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Dothan & Williams(1980)는 예금보험제도가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첫째, 예금보험제도가 없을 때 금융기관은 충분히 안전경

영을 할 유인을 갖는다. 둘째, 예금보험제도가 고정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도

덕적 위험을 야기시키며 은행제도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주장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 예를 들

면 미국의 경우,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설립이후 오히려 금융시스템이 안정되

고 은행파산이 현격히 줄어든 역사적 사실을 들 수 있다.

예금보험이 적절히 운영되지 않을 경우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덕적 해이는 대략 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피보험자는 보

험에 가입한 후 손실을 스스로 줄이려는 노력을 이전보다 덜한다. 이는 사회

적으로 필요없는 비용을 발생시키고 자원의 배분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둘

째,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과다하게 사

용한다. 셋째는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탐색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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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에 있어서의 도덕적 해이는 주로 은행의 소유주, 경영자, 예금자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예금 및 금융기관

에 관계되는 모든 이해 당사자 즉, 감독당국이나 정책당국, 금융정책을 결정

하는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발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금보험이 은행의 경영자에 야기시키는 도덕적 해이는, 예금보험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큰 위험을 은행이 감수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그 이

유는 첫째, 예금자는 예금보험의 존재로 인해 은행의 건전성에 따라 가산금

리를 요구하거나 인출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유인을 상실한다. 따라서

은행이 고위험 투자를 하더라도 예금금리의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은

행으로 하여금 위험기피자가 아닌 위험 중립 또는 위험선호의 상태로 만든

다. 둘째, 개별은행의 위험수준을 반영하지 않은 고정보험료율로 인해 도덕적

해이의 수준이 강화된다. 적정한 예금보험료로 은행의 위험선호를 억제할 수

없다면 위험선호은행은 비용의 증가 없이 얼마든지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인을 갖는다. 셋째, 지급불능 직전 또는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스스로 인

식하는 은행에 대해 적기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질 개연성이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 지급불능상태 즉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면 은행 소유자나 경영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상황이므로

악화되는 경영의 반전을 위해 고위험·고수익투자에 대한 선호가 더욱 강해

지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들의 인출사태를 예방하

여 은행의 안정성을 유지하게 하지만 한편으로 잘못된 유인구조를 가진 예금

보험제도는 은행으로 하여금 더 큰 위험을 부담하려는 유인을 제공하여 결국

은행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모순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23). 따라서 금융자율화

의 환경에서 금융제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예금보험제도의 순기능을 최대화하

기 위해서는 예금보험의 부정적 효과인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는 여러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23) 역사적으로도 1980년대 미국의 부실저축대부조합 위기발생은 잘못된 예금보험의 유인구조에 기

인한다는 주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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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금보험의 운영주체와 범위

예금보험제도는 이론적으로는 인출사태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를 기초로 발생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예금보험제

도가 기본적으로 예금자와 금융기관의 위험을 제거하고 그 대가로 보험료를

받는다는 사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보험과 같이 사적성격이 있다

는 사실에 기초한다. 그러나 예금보험제도는 일반보험과는 다르게 공적성격

이 아주 강하다. 예금보험의 목적이 소액예금자와 금융기관의 사적이익을 보

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출사태의 방지를 통한 지급결제시스템의 보호와 같

은 공적이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가. 운영주체: 민간기구와 공공기구

예금보험기구의 운영주체는 민간기구일수도 있고 공공기구일수도 있다. 민

간기구에 의해 운영되는 예금보험기구는 금융시스템을 건전하게 유지하여 참

가금융기관들에게 비용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유인구조를 지

닐 수 있다. 그러나 순수 민간기구로 운영되는 예금보험기구는 금융위기시에

는 무력해질 가능성이 많으며, 업무범위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공공기구로 운영하면 좀더 넓은 범위의 책임과 권한을 가질 것이다. 예금보

험기구는 재정적으로 파산위험이 없어서 일반대중의 신뢰를 얻어야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만일 예금보험기구가 파산위험에 빠지거나 유동성이

부족해 질 경우 어디서 지원을 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 만일

심각한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예금보험기구는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높

고, 이 경우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민간예금보험기구는 이 점에 있어서

정부주도의 기구보다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다.

예금보험기구가 민간에 운영되고 예금보험기금도 완전히 순수 민간기금으

로 구성된 제도중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예금보험제도이다. 미국의 FDIC처

럼 정부가 예금보험기구를 운영하지만 기금은 민간에서 조성하되 비상시 정

부의 예비적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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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금보험기구의 역할과 범위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에 대해 사전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 놓아야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된다. 협의의 예금보험기구는 그 목적이 소액예금자의보호, 보

험료의 수납과 결정, 기금의 운용 등으로 제한된다. 반면 광의의 예금보험기

구는 상기한 기본기능 이외에 부실은행의 정리,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24). 예금보험기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하는지

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감독 및 금융정책당

국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최후의 대부자와 예금보험제도

최후의 대부자는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지만 채무초과에 이르지 않은

은행에 대해 평상시나 금융위기시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적절히 공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동시

에 중앙은행으로서 본래적인 금융정책의 목적을 최후의 대부자기능으로 손상

시키지 않아야 되는 내재적 제약도 가지고 있다. 최후의 대부자는 일반적으

로 3가지의 목적을 가진다: (1)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 방지 (2) 인출사태가

부실은행에서 건전 은행으로의 파급 방지 (3) 건전한 은행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따른 파산 방지 등이다.

중앙은행은 최후의 대부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재할인 창구를 이용한 대

출, 공개시장 조작, 정책의 공개적 발표로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

하는 수단 등을 동원한다25). 최후의 대부자 기능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은행의 위험관리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은행들은 최후의 대부자 기능을

믿고 적정한 수준보다 더 많이 대출하려할 것이고 필요한 수준보다 유동성

24) 미국 FDIC가 광의의 예금보험기구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
25) 이러한 수단들간의 상대적인 강점과 약점은 각 나라마다 틀릴 것이고 각 나라의 기본적인 금융

정책의 방향, 금융시스템의 제도적 구성, 환율제도, 금융시장의 분화 (segmentation)와 안정성 정

도에 따라 틀릴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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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에 소극적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만일 최후의 대부 자체가 보조금으

로 간주될 만큼 저이율로 제공된다면 더욱 악화된다.

따라서 금융위기시가 아닌 평시에 최후의 대부자 기능을 행사하려면 다음

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즉, 전체 금융기관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유동성이 부족하더라도 부실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기관

에 제공되어야 하고, 신속하지만 단기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자율은 연체이율

수준이어야 하고, 담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담보가치는 보수적으로 평가되어

야 하며, 개별은행은 파산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

이중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은 금융위기가 아닌 평시에는 채무초과은행에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시에도 유동성부족은행과 채무초

과은행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을뿐더러 유동성 지원이 거부될 경우 금융신뢰

하락으로 금융위기를 자초할 두려움이 항상 존재하므로 최후의 대부자 기능

을 적절히, 즉 은행의 위험관리 유인구조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행사하

기란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현재와 같이 금융의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금융파생상품의 비중과 영향력이 증가하며, 국제적인 자본이동이 신속해지는

시대에 최후의 대부자 기능을 적절히 행사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고 복잡한

일이 되고 있다.

또한 역사적 경험을 돌이켜 볼 때 중앙은행이 제공했던 은행에 대한 구제

금융에 의한 보호정책은 몇 가지 점에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형은행의 부실처리는 신속하게 이루어 졌으나

대규모 은행의 처리는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유동성공급에 의한 문

제은행의 지원도 대형은행의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이루어 졌으나 소형은행의

경우 선별적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았다. 결과적으로 대규모 은행에 상대적

으로 특혜를 준 결과 은행업의 독과점 현상이 강화되고 대마불사 등의 도덕

적 해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둘째, 자본시장의 성장과 은행 부채관리기술의 복잡화로 말미암아 개별은

행의 유동성 부족과 채무초과 상태를 구별하기가 힘들어 졌다. 따라서 양자

의 혼동으로 말미암은 시장질서의 교란효과와 납세자의 부담이 불필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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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명시적인 예금보호장치를 마련하든 묵시적 예금보호에 의존하든 예

금보험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금융제도의 안전망으로서는 명시적 예금보험제도가 최후의 대부자를 활용

하는 것보다 확실하다. 왜냐하면 명시적 예금보험제도는 그 범위와 절차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반하여 최후의 대부자의 구제금융은 자유재량의 영역

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앙은행이라 할지라도 일시적 유동성 부족과 채무초

과상태를 구별하기란 어려운데다 금융위기시에는 아예 구별이 불가능한 경우

가 많다. 또한 중앙은행은 이해의 부족, 비효율적인 운영, 자원흐름의 왜곡,

그리고 정치적인 개입 등으로 인해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수행을 왜곡시킬 수

있다.

또한 위기시에 최후의 대부자 기능을 수행하려면 단기간에 시중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공개시장조작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금융위기

시 금융안전성 회복을 위해 시행하는 유동성 조작 정책이 상황에 따라 작동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파산처리 뿐만 아니라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최후의 대부자와는 별도로 예금보험의 역할이 필요하다.

물론 중앙은행의 최후의 대부자 기능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예금보험기

구가 중앙은행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금융사고가 개별금융기관

에 국한된 것일 때는 예금보험기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지만, 금융 전반

에 걸친 위기가 우려될 때에는 예금보험기구만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기 때

문이다.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은 총체적 금융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며, 예금보험과 최후의 대부자 기능은 일종의 역할 분담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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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章 預金保險制度의 短點과 對策

第 1 節 誘引構造에 미치는 影響

일반보험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발생시

킨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보험대상이 되는 위험요소와 보험대상자의 범위

를 제한하고 위험수준에 연동시켜 보험료를 징수하여 이에 대처한다. 보험회

사는 지출예상보험금을 충당하고 자기자본을 확장시키고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변경시킨다. 또한 재보험이나 공동보험을 통해 자신의 위험

을 일부 타 기관에 이전한다.

예금보험기구도 보험회사가 취하는 문제해결 방식을 취할 수 있으나 한계

가 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건설적인 유인구조를 위해 가격책정을 재량

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예금보험기구는 개별기관의 가입에 대해 선별적일 수

가 없고 정치적 간섭을 받기 쉽다.

1. 풋옵션으로서의 예금보험

직관적으로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

나 예금보험에 3인의 이해당사자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은행소유주와

경영자도 예금보험의 혜택을 입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예금보험이 없

는 상태에서 은행이 부실해지면 소유주는 인출사태의 위험을 무릅쓰고 재

무상태가 취약한 채로 영업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

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영업을 중단하고 청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면 은행소유주는 한 가지 옵션이 더 생긴다. 이는

예금보험 기구에 잔여자산 전체와 영업권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보예금을

지급하게 하는 선택권이다. 이 선택권은 풋옵션의 성격을 지니다26). 은행소유

26) 이 옵션의 가격은 다음의 요소에 영향을 받아 상승한다 : 무위험 이자율의 상승 ② 은행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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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예금보험기구가 부과하는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풋옵션을 취득한다.

비부보예금자와 일반채권자들은 채권회수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순자산의

시장가치 기준으로 채무초과에 이르기 직전에 은행이 폐쇄되도록 압력을 가

할 것이다. 감독당국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나중에 장부가 기준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될 때까지는 폐쇄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은행소유자의 측면에서 보면 은행폐쇄 옵션은 그 행사가 그들에게 이득이

될 때까지 행사를 보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시 말해 은행자산의 시장가

격에 예금보험의 가치와 영업권의 가치를 더한 금액이 은행 총부채의 액면가

격을 하회할 때까지 옵션 행사를 미룬다.

이 옵션가격모형(option pricing model)은 은행소유자의 입장에서 예금보험

의 가치를 측정하는 모델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Markus & Shakend

(1984), Merton(1977), McCulloch(1981), Pennacci(1987), Ronn & Verna(1986),

Thomson(1987)).

2. 은행산업에서의 역선택

역선택의 문제는 예금보험기구가 부보금융기관의 진정한 상태에 따라 보험

료를 책정하기가 어려울 때 발생한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고정보험료율제도

를 채택하는데, 평균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고정보험료율을 채택하면 부실은

행에게는 큰 혜택이 되고 우량은행에게는 과다한 비용지출이 된다. 그렇다고

임의가입을 하게 하면 가장 건전한 은행들은 탈퇴하게 되어 결국 보험료를

인상하여야 한다. 보험료를 인상하면 그 중에서 가장 건전한 은행들이 탈퇴

하고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면 결국 가장 부실한 은행만이 남아서 예금보험기

구가 부실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당국은 첫째 고정보험료를 징수하되 가입을 강제한

다27). 둘째, 은행이 보험기금에 미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책정

수한 위험자산의 증가 ③ 은행의 자기자본 감소 ④ 옵션의 만기 증가

27) 이 경우 가장 건전한 은행들이 가장 부실한 은행들에게 무상지원을 하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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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셋째, 은행의 자산 포트폴리오와 행동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며 면밀히

감독하고 검사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 넷째, 보험의 범위를 제한하

고 공동보험(coinsurance)의 형태를 취한다 등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3. 도덕적 해이

예금보험의 존재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위험은 그 보증효과에 영향 받는

당사자들이 그들의 개별적인 행동이나 영업행위에 부주의해지거나 일부러 이

를 악용하는 데서 발생한다. 이 보증행위는 부보예금자, 은행소유주와 은행경

영자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일반채권자, 채무자, 감독당국, 규제당국

그리고 정치인들에게까지 영향을 준다. 이들은 예금보험이 제공하는 보증을

이용해서 개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 이는 예금보험기금의 손해를 초래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납세자의 손해도 초래하게 된다.

가. 예금자와 일반채권자의 유인구조

예금보험의 존재는 부보예금자들에게 예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는

다는 안심을 주고 이는 그들로 하여금 해당은행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게

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때 해당은행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예금 인출의 동

기를 약하게 한다. 그러한 안심은 공식적 수혜자인 부보예금자 뿐만 아니라

일반 채권자나 비부보예금자에게도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부보예금자들이

안심하고 있을 만큼 인출사태로 은행이 갑자기 폐쇄될 위험이 줄어 든 것으

로 생각하여 인출의 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28).

나. 은행소유주 유인구조의 왜곡

예금보험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소유주와 채권자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할

28) 인출사태의 동기는 인출요구가 선착순지급이기 때문이다 . 파산은행의 현재와 과거의 예금자에게

사후적으로 지급액을 할당하여 지급을 함으로서 인출동기를 약화시키거나, 최근에 이미 인출해

간 사람에게 까지도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인출사태의 동기는 줄어든다 . 그러나 이를

실제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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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가 있다. 영업상 성공할 경우 받는 혜택을 고려할 때 소유주는 채권자와

의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려는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반면 영업상

성공에 대한 혜택은 없고 오로지 실패시의 위험만 부담하고있는 채권자로서

는 소유주에게 대출계약조건을 채용하고 이의 엄격한 준수를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

예금보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소유주의 무한 책임, 충분한 자기자본, 제한적

인 은행업의 인가 등을 통한 영업권가치의 부여 등으로 인하여 소유주가 위

험요소를 회피하는 유인이 발생한다. 또한 예금자와 일반채권자들이 위험가

산금리를 요구하거나 인출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그러

나 예금보험의 존재시, 이는 은행경영자의 레버리지 위험, 신용 위험, 시장

위험, 이자율 위험등의 위험추구행위를 부추기고 은행파산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파산은행의 정리비용을 높일 수 있다.

최근 많은 연구들은 은행소유주들이 자기 자신의 이해가 걸린 상당부분의

자본을 은행에 투자하고 있는 이상 예금자가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

주의한 영업에 의해 이를 위태롭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

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보수적인 태도는 높은 영업권 가치에 의해 강화될 것

이다. 이러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유주들이 예금보험을 이용하여 고수

익·고위험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전략의 성공시 은행소

유주는 도박의 승리자가 되어 이익을 얻고 실패시는 예금보험이 판돈을 대는

셈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금보험이 은행소유주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부정이득

을 얻게 부추긴다. 은행업 자체가 사기와 기타 부정 불법행위가 일어날 가능

성이 많기는 하지만 은행소유주는 과도한 배당 등을 통해 합법을 가장하여

은행의 자산을 유출시킬 수 있다.

고위험·고수익 추구의 도박과 부정이득은 경쟁은행에 세 가지형태로 손실

을 입힌다. 첫째, 예금보험기금의 손실로 인해 경쟁은행들은 자기들이 기여한

부분을 잃을 뿐 아니라 그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예금보험료의 인상을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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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한다. 둘째, 치열한 수신 및 여신 경쟁으로 예대 마진율이 축소되어 수익

성이 악화된다. 셋째, 부실은행이 부실대출의 만기연장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신용기준이 낮아져 부실대출이 증가한다.

다. 은행경영자의 유인동기

예금보험이 없는 상태에서도 은행소유주와 경영자사이에 본인-대리인 문

제가 존재한다. 경영자는 은행가치의 극대화가 아닌 연봉, 호화 사무실 등의

사안에 치중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때 경영자와의 계약

을 성과급으로 하여 은행소유주의 이익과 어느 정도 일치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경영자는

그들의 직업적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위험·고수익의 도박에 가담할 수 있

고 이때 예금보험제도는 이를 조장할 수도 있다.

라.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불건전한 차입자가 대출을 받고

또 자금이 대출목적 외에 쓰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여기에 더해 부실

은행이 정상화를 위해 도박을 감행할 경우 신용상태가 불량한 차입자가 대출

받을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차입자들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고의로 상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감독이 느슨한 경우, 대출에 대한 원리금상환이 불투명한 경우에도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증액하여 만기연장을 해주고도 자금조달비용은 상승하지 않아

결국 금융시장의 신용기준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29).

부실은행의 폐쇄가 지연될 경우 예금보험제도는 투기적 성격의 자산규모

확대와 거품 성격의 자산의 형성(특히 유가증권과 부동산계정에서)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손실이 발생하여 감독당국이 은행을 폐쇄하는 시점에는

29) 시장규율이 엄격히 작용하면 과다한 부실대출의 보유는 은행의 자금조달과 만기

재연장을 제한하게되나 전액보호 예금보험의 경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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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부실자산이 모두 예금보험기구에 떠넘겨지는 결과가 된다. 이런 상황

에서 만일 예금보험기구가 인수한 부실은행의 자산을 일시에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 자산가격의 하락을 막고 예금보험기금의 손실도 줄일 수 있으

나 자산가격이 더 떨어질 경우 오히려 결과는 반대로 악화 될 수도 있다.

마. 규제 감독당국의 기회주의

규제와 감독의 과정에는 항상 대리인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규제당국은 어

느 부문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는

특히 금융산업에서 첨예하게 나타나는데, 금융산업에서는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서로 이해가 다른 여러 부문, 즉 은행소유주, 경영자, 예금자, 일반채권

자, 예금보험기금 그리고 납세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균형을 취하는 것

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우선 순위의 사업에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정

책목표인 경우 당국은 자신을 해당산업과 대출은행의 수호자로 간주하는 경

우가 많다. 그래서 규제당국은 해당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관대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규제당국은 금융산업의 선두그룹의 이해에 영합하여 규

제당국자들의 퇴직 이후 자리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감독당국이나 규제당국 자체의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도 있다.

그들은 자신의 재임기간동안 담당 금융산업이 무사히 영위되기를 바라며 그

동안 자신의 책임문제가 대두되는 문제의 노출을 게을리 할 수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금융산업의 문제점을 비밀로 하며 그 문제가 악화되어 대중에 알

려지기 전에 조용히 해결되길 바라는 경향이 있다(Kane(1989)). 예금보험은

인출사태의 발생을 지연시켜 그러한 규제상의 관용이 행사되는 기간을 연장

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발생 초기에는 납세자들은 감독당국의 조치지연(forbearance)이 자신과

건전금융기관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지하기 어렵다. 조치지연의 악영향은 파

산금융기관 수의 증가와 정리비용의 증가로 나타난다. 특히 예금보험제도가

존재할 때 부실은행의 처리가 지연가능한데 왜냐하면, 초기에는 조치지연의

문제점이 잘 드러나지 않는 데다 납세자는 단체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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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규제당국은 즉각적인 조치의 결과 이해관계자들

이 그 성급함과 가혹성을 항변할 것에 대해 두려워 할 수도 있다.

규제당국으로 하여금 부실발생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게 하려면 그들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일정한 상황에 일정한 조치를 시행하고 그 재무적 의미를

공표할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 옵션가격모형에서는 예금보험기구는 은행이

자기의 풋옵션을 행사할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런 단순화는 실제로 규제당국에서 행하는 조치지연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

는데 미흡하다. 따라서 어떤 논자들은 예금보험의 옵션을 임점검사시에 만기

가 되는 것으로 상정하여 규제당국의 재량권을 명시적으로 모델에 도입하기

도 하였다. 임점검사시에 부실판정을 받는 경우 은행은 폐쇄되고 무사히 넘

어가면 새로운 예금보험옵션이 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Allen & Saunders (1993)는 예금보험을 두 부분이 결합된 복합적인 옵션

(callable option)으로 상정하였다. 한 부분은 예금보험기구가 은행에 판매하

는 영구 풋옵션(perpetual American put option)으로 그 가격은 P 라 한다.

다른 한 부분은 콜옵션(call option)으로 예금보험기구가 은행이 일정한 조건

이하일 때 폐쇄함으로써 행사된다. 이 가격을 C라 하자. 옵션전체의 가격은

두 옵션의 합이므로 예금보험기구의 콜옵션의 존재는 은행소유자의 풋옵션

가격 P를 C만큼 하락시킨다.

은행소유자가 풋옵션을 행사하는 자산대 부채의 비율을 x라 하면 이는 1

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예금보험의 존재가 그들이 채무초과상태

라 하더라도 수신을 유지할 수 있는 지급보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

해 예금보험기구는 1보다는 낮지만 x보다는 높은 a지점에서 콜옵션을 행사

할 것이다. 이는 은행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른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일 것이다.

만일 예금보험기구가 은행이 풋옵션을 행사할 때까지 기다려서 모든 채무

가 예금보험으로 넘겨진다면 그 이전에 콜옵션을 행사한 것보다 더 큰 손실

을 입게 된다. 결국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대가로 입은 추가손실은 조치

지연의 비용이고 이를 F라 하면 F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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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a - x = P - C

즉 예금보험제도하에서의 감독당국의 조치지연은 예금보험기구와 납세자의

비용을 증가시킨다. 당국자들은 대마불사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형 부실은행

의 폐쇄를 소형은행의 경우보다 지연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대형은행의 경

우 a지점이 더 작으며 조치지연의 비용은 더 크기 때문이다.

바. 최후의 대부자

인출사태나 금융위기 발생시 중앙은행은 채무초과는 아니지만 유동성부족

인 금융기관과 유동성부족이면서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금융기관을 구별하기

힘들다. 만일 유동성부족 상태에 빠졌다면 그 은행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일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지 않고서는 은행간 차입에 의

해 유동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은 위기에 처해있는 은행이 사실은 채무초과일 때도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예금보험이 존재할 경우 비부보예금이 빠져나가더라도

부보예금의 수신을 증가시켜 인출사태를 지연시킬 수 있다. 결국 상황이 더

나빠져 인출사태가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부

실은행의 정상화를 위해 관대한 지원을 한다. 중앙은행의 건전성은 보통 논

외로 하므로 그들은 정상화가능성이 의심스러운 은행에 지원한 자금의 회수

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전체 손실금액을

증가시킨다. 예금보험기금, 건전은행, 납세자들은 이런 비용에 더 유의하여야

한다.

사. 정치적 간섭

은행가들은 Becker (1983)의 정의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압력단체이다. 대부

분의 나라에서 은행가들은 강력한 정치적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선거구에 근거가 있는 은행이나 정치자금을 기부한 은행들을 위한 관

용적 정책을 얻어내기 위해 간섭하려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특수 이해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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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한 관용정책이나 구제정책을 감독규율에 반하여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예

금자들이 예금보험의 존재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은행의 상태에 무관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Kane(1989))

이는 많은 나라에서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정치자금조달법을 개정한다든지

규제당국의 재량권을 적절히 제한하고 적기시정조치와 폐쇄를 의무화하며 규

제 감독당국과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로 대처할 수 있다.

第 2 節 不公正 預金保險料

금융시스템 전체의 관점에서 적정수준 이하의 예금보험료율이 징수될 경

우, 거시경제적으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적정수준 이하의 예금보험료는

은행으로 하여금 예금보험으로 인한 예금수신의 증가와 이에 상응한 대출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증가하도록 유도한다. 여·수

신의 팽창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경기후퇴와 자산가격하

락이 뒤따르고 그 하락폭은 예금보험이 없는 경우보다 급격하고 더 크다.

예금보험기구가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식에 따라서

고정예금보험료율제도와 차등보험료율제도로 나뉜다30). 고정예금보험료율제

도는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고, 보호대상 예금의 일정율

을 보험료로 징수함으로써, 위험선호은행에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도록 부추

긴다. 또한 건전한 은행이 위험선호은행을 보조하는 효과가 있어 불공정한

보험료 징수체계이다. 이에 반해 차등 보험료율제도는 금융기관의 위험에 따

라 보험료를 징수하므로 고정보험료율 제도에 의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이론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은행산업에 내재하

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개별금융기관의 위험노출도를 객관적으로 측

정하기 어렵다. 또한 혁신을 거듭하는 금융기법과 수익구조의 복잡화로 동태

적이고 비선형적인 위험요인이 생성되고 있으며, 위험측정이 정확하게 된다

30) 현재 예금보험제도를 채택한 나라의 30%정도가 차등보험료제도를 실시하거나 준비중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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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도 예금보험료의 차등화폭이 클 경우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을 더욱 어렵

게 하여 파산을 가속화시킬 우려도 있다.

第 3 節 預金保險의 費用

잘못 설계된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산업 부실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부실

정리비용을 증가시킨다. 이같은 예금보험제도는 가장 부실한 은행을 보호하

고 위험추구행위를 부추기며 효과적인 규제조치를 지연시키고 정보의 공개를

지연하며 퇴출을 지연시킨다.

잘못 설계된 예금보험제도가 금융산업의 부실화를 가져온 대표적인 사례는

예금자와 일반 채권자도 전액 보호되었으며,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였던 미국 저축대부조합의 경우이다. 저축대부조합의 경우, 감독당국의 책

임자는 부실저축조합의 문제를 자신의 임기 중에 해결하지 않고 후임자에게

넘기는 보신적 행태를 보였고, 부실저축조합의 소유주와 경영자는 부정이득

을 취하거나 정상화를 위한 고위험·고수익의 도박을 감행하여 결국 그 도박

에서 패배하였으며, 신용이 저급한 사업체가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사업을

물리치고 자금을 조달하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최후의 대부자 역할로 인

하여 채무초과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저축대부조합에도 구제금융을 제공하였

고 정치인들은 필요한 폐쇄조치 등의 시행에 간섭하였으며 결국 납세자의 정

리비용지출은 1,300억 달러에 달하였다.

第 4 節 預金保險의 短點 克服을 위한 對策

건전은행, 예금자, 일반채권자, 정부,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납세자들은 엄

격한 규제나 시장규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은행산업으로부터 손해를 입

기 쉽다. 은행의 내부통제나 시장규율 그리고 감독과 규제를 악화시키는 형

태의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시스템을 왜곡시킬 수 있다. 감독당국이나 예금

보험기구가 적절한 시기에 은행폐쇄라는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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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에서 금융위기는 심화되었고 그 정리비용은 증가하

였다.

민간자금으로 조달된 예금보험기금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기금이 파산

할 수가 있다. 기금의 채무초과에 직면하면 은행의 파산에 대해 규제유예 이

외에는 대안이 없어서 정부가 추가로 기금에 출연하여 은행폐쇄와 정리를 재

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총정리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금

융위기의 발생시 예상외의 기금수요가 발생하면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정리

비용 최소화에 도움이 된다.

예금보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는 시장의 감시기능과 자

체 교정기능을 최대한 살린 시장규율을 강화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사후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적기시정조치 등이 있다.

1. 시장규율의 강화

가. 예금보험제도의 명시성

시장규율이란 시장참가자들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각 경제주

체가 선택한 경제행위에 대해 스스로 위험을 평가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선호를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31). 시장규율

의 강화는 예금보험제도를 명시적으로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로 확립하고 이

를 모든 시장주체에게 명확히 이해시키는데서 출발한다. 예금자를 포함한 금

융기관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예금

보험제도의 투명성이 필수적 요소이다. 예금보험에 관한 모든 것이 법과 규

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호대상 예금, 보호대상 금융기

관, 보호한도, 감독기관의 정보공개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31) 감독 및 규제규율이 감독당국의 은행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능력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지

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면 시장규율은 은행시장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거의 동일한 정보능

력을 지니고 있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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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분보호제도

은행에 예금을 예치한 예금자들은 자신이 어떤 특정한 은행을 선택한 결과

에 대해 부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예금보험기구는 보호대상예금의 범위

를 제한하고 비부보예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예금

보험기구 자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실제 파산시 손실을 소유주와 비부보

예금자 그리고 이러한 일반채권자에게 엄격히 부담시키는 것은 일종의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32).

예금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소비자 보호의 차원에서 소액예금자를 보호한

다. 부분보호에 의한 시장규율의 강화는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감시할 능력

과 시간과 재원이 있는 기관투자자와 거액예금자에게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또한 소액예금자의 보호는 은행폐쇄시의 정치적 반향을 최소화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정책당국이 부실은행을 폐쇄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기 더 쉬워져 결국

은행의 건전성 유지 유인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다.

다. 후순위 채권발행

후순위채(subordinated debt)는 발행시 인수자에게 발행자인 금융기관의 자

기자본비율이 최소 규정비율이하로 하락하고 이 경우 주주들이 증자할 능력

이 없거나 증자를 포기한다면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

는 부채이다. 후순위채는 금융시스템의 강화에 이중으로 작용한다. 하나는 은

행의 지분으로서 손실에 대한 방충막 역할을 개별금융기관의 상태에 대한 시

장의 신호를 알리는 역할을 하며, 다른 하나는 후순위의 부채로서 예금이나

일반 부채보다 탕감하기가 더 용이하다.

이런 유용한 기능 때문에 몇몇 학자들은 금융기관의 자본구조에 후순위채

의 비중을 높이는 규정을 둘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형은행들에게

최소한 총자산의 2%이상을 후순위로 발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6개월마

32) 이러한 접근방법은 은행의 부실화와 인출사태가 단발성으로 독립적일 때만 유효하다 . 만약 은행

시스템 전체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금자가 건전한 은행과 부실은행을 구분할 능력이 없을

때는 일반적인 인출사태로 악화될 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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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후순위채 발행의 가능성 여부 및 시장의 반응,

발행조건의 변경 등은 감독기관에 해당은행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정보로 활

용될 수 있다33).

2. 역선택 방지

가. 강제가입제도

예금보험에의 가입이 금융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가장 부실한

은행만이 가입하고 가장 건전한 은행은 가입을 회피하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

생할 것이다. 이 경우 예금보험제도는 신뢰성이 크게 상실되어 본래의 목적

을 달성하기 힘들어진다. 따라서 예금보험제도는 의무가입제도가 되어야 하

고 이에 더해 임의 탈퇴도 금지해야 하며 탈퇴한다 하더라도 납입보험료의

환불은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형평성 차원에서 예금을 수취하는 국립은행에 대해서도 가입을 의무

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보금융기관의 범위는 되도록 광범위하게 하는 것

이 보험의 원리에 부합된다. 물론 강제가입제도에서 가장 건전한 금융기관은

강제가입과 보험료납입에 불만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가장 건전한 은행조차도 금융제도 전반의 안정유지에 의해 혜택을 입고 있다

는 사실이며 이 혜택의 제공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보금

융기관의 범위로는 모든 예금수취금융기관을 포괄하며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국책은행, 신협 등도 감독기구의 감독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가입을 허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차등예금보험요율 제도

차등예금보험료율 제도는 단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며 부보금융기관간의 공평성, 도덕적 해이의 방지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

33) 그러나, 후순위채는 보통 상장되었거나 혹은 주식거래가 활발한 대형금융기관만 발행이 가능하

고 그것도 인수할 시장이 발달되어있는 경우에만 발행이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다 . 따라서 유통

시장이 빈약한 나라에서는 결국 은행소유주가 다시 사들일 가능성이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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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별금융기관의 위험에 대한 노출도가 정확히 측정될 수 있다면 차등예

금보험요율제도는 고정 예금보험료율제도보다 공평성, 도덕적 해이 및 역선

택의 방지 등에 유리한 제도임에 틀림없다34).

3. 대리인 문제에 대한 대책

예금보험제도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는 예금보험기구를 운영하는 주체

가 민간이든 정부이든 간에 예금보험의 이해 당사자인 본인의 이익보다 자신

의 이해관계를 우선할 때 발생한다. 예금보험에 있어서의 본인은 예금자, 금

융기관 그리고 넓게 보아 예금보험의 재정적 배후인 납세자가 포함된다. 예

금보험의 대리인문제는 예금보험의 특성상 일반적인 계약상의 관계보다 상당

히 복잡하다.

가. 정치적 간섭의 방지

대리인 문제 중 제일 먼저 염두에 두어야하는 것은 정치적 세력에 의한 은

행 경영, 감독, 예금보험기능에 대한 간섭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이러한

간섭을 법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무엇보다 예금보험기구를 독립적인 조직으로

만들되 정부의 산하에 두어 정부에 설명할 의무가 있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

이다. 즉, 명확한 법적인 권한과 의무의 규정이 필수적이며, 예금보험 운영의

투명성도 정치적 간섭에 의한 왜곡을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나. 은행산업의 영향력 배제

또 다른 대리인 문제는 예금보험기구가 예금자나 납세자와 같은 일반 대중

의 이익에 봉사하기보다는 은행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이다. 만일 민간

기구에 의해 예금보험제도가 영위된다면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비록

예금보험기금의 대부분이 은행산업으로부터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이의 운용

34)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위험의 측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 이

는 기본적으로 금융산업에 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일정부분 기인하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

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하지만 최근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절에서

이를 상세히 논의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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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은행산업가들의 영향력에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에서 예금보험기구의 의사결정기구에 금융산업계를 대표하는 인물이 책

임을 맡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야 하고 예금보험기구는 오로지 공적인 이해관

계 즉 예금자와 납세자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 다만 금융산업의 현장에 있

는 사람들의 견해는 시장의 견해로서 예금보험과 관련된 의견을 피력할 기회

는 충분히 주어지고 경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는 의사결정기구에

서의 직접적 영향력행사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예금보험기구의 운영에 관

한 사항은 당연히 일반대중에 공개되어야 한다.

다. 공공기관간의 관계

세 번째 발생가능한 대리인 문제는 규제당국, 감독당국, 중앙은행 그리고

예금보험기구들 사이의 협조체제 문제이다. 예금보험기구가 성공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정보의 취득이 중요한데, 이

는 중복되는 감독기능을 스스로 행사해서가 아니라 기관간의 긴밀한 정보의

공유를 의무화해서 달성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라고 보여진다. 이를 위해

우선 각 기관간의 의무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기관간 협의기구를 만드는 방

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예금보험기구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감

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타 기관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예금보험기구가 민간에 의해 운영될 경우 정보의 공유 문제는

더욱 복잡해 질 것이나 공공기관으로 운영되는 경우 보다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4. 감독규율의 강화

시장기능의 불안정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시장 외적인 규제나 감독 등의

불가피성을 역설한다. 감독규율의 필요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근거로는 금

융기관 파산의 외부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거론된다. 이들에 의하면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역선택이나 도덕적 위험의 문제로 인하여 금융부문을 시장

기능에만 맡겨 놓으면 시장실패가 일어나거나 시장실패까지는 안 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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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

로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

관의 제반업무에 대하여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이 감독권을 행사하고 잘못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금융시장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다. 금

융기관규제의 방법으로 자기자본비율 규제, 적기시정조치등을 들 수 있다.

가. 자기자본비율 규제

일반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중의 하나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에 참여시키는 것이

다. 예금보험에 있어서도 은행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에게 손실의 일부를 부

담시킴으로서 은행의 고위험추구의 유인을 감소시키고, 보수적인 경영을 추

구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은행의 자기자본은 예금보험제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

선 자기자본은 금융기관의 경영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금보험기구와 예금

자의 손실위험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 또한 자기자본의 증가는 예금인

출요구에 대한 대응력을 높임으로써 파산위험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이후에

주어지는 투자기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

를 넓혀 준다.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은 자산과 자기자본의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따라

서 자기자본비율의 규제의 방향은 자산의 감소와 자기자본의 증가의 두 가지

방향을 가질 수 있다35).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자기자본규제의 집행시에는 일반적으로 대두되는 정책의 신뢰성과

유연성간의 상충관계가 발생한다. 우선 자본잠식이 진행됨에 따라 금융기관

부실상태에 대해서 외부 감독기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시장 여건에 따라 자본규제의 구체적 기준이 의미하는 바가 달라지고 금융기

35) Furlong & Keely (1989)는 규제의 강화는 은행자산에 대한 규제가 레버리지 즉 자기자본비율과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은행으로 하여금 위험자

산 획득동기를 감소시키며 이러한 규제의 강화는 은행으로 하여금 부채를 줄이기보다는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한다고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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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대응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규제의 신뢰성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규제기준의 번복을 가능한 최소한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이율배반을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기준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

는 상황을 사전적으로 구체적 조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외부 감

독기관의 자의적 통제권을 최소화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다36).

나.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

적기시정조치는 자기자본규제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유연성과 신뢰성의 문

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고안되었다. 적기시정조치란 일반

적으로 자기자본의 충실도가 일정수준 이하로 저하된 금융기관에 대해 감독

당국이 관련법규에 명시된 시정조치에 의해 경영개선조치를 내리거나 금융기

관을 폐쇄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의의는 자기자본이 완전히 소진되기 전에 금융기관을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금융기관의 정리비용 즉 예금보험의

지출을 최소화한다는데 있다. 미국의 예금보험법은 적기시정조치의 목적을

피보험기관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에 미치게 될 장기적 손실

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이 파산의 위험성

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완전히 파산하길 기다려 청산하는 것보다는 조기에

청산하는 것이 정리비용면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다는 경험에 기초한 것이다.

적기시정조치 제도는 감독당국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조건을

명시하여 자의적인 재량권행사에 제한을 가하고, 부실금융기관처리의 지연을

방지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는 효과를 통해

대형은행에 대한 암묵적인 지원을 폐지하고 소형은행과의 공평성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36) 현재 예금보험기관이나 감독기구 등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국제결제은행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 : BIS)에서 제정한 자기자본비율이다 . BIS 자기자본규제는 은행자산에

위험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가중 위험자산에 대해 최소한 8%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규제

하는 것이다 . 종래 자기자본규제와 비교하였을 때 대차대조표 이외의 부외자산에 대해서도 규제

하고, 또한 개별자산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부여하여 규제한다는 특징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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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 규제방안으로써의 적기시정조치제도는 예금보험에 따른 효율성의

상실을 보완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경쟁을 강화하며 감

독기관의 자의적인 재량권행사를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적기시정조

치를 시행하는데 있어 현실적으로 은행파산으로 인한 외부효과, 적기시정조

치의 기준이 되는 순자산가치 측정의 어려움, 상시감독의 어려움 등이 존재

한다.

第 5 節 公正 預金保險料의 算定

1. 보험료 산정의 일반적 원칙

일반보험에서 적정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활용되는 원칙으로서 규제

상의 원칙과 경영상의 원칙이 있다. 규제상의 원칙으로는 보험료율의 충분성

(adequacy), 공평성(equity), 비과도성(not excessiveness)등이 있고, 경영상의

원칙으로는 안정성(stability), 적응성(responsiveness), 단순성(simplicity) 등이

있다. 충분성이란 계약자로부터 거두어들인 보험료가 장래 보험사고 발생으

로 지급될 보험금과 보험회사의 경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한가를 말한다. 공평

성은 계약자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공평하게 배분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비과도성은 예상되는 보험료가 불합리할 정도로 높게 책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예금보험에 있어서 보험료율의 충분성이란 금융위기가 아닌 평시에 부실금

융기관을 정리하는 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의 지원 없이 충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즉 예금보험도 일반보험과 같이 위험발생 예상율과

대수의 법칙을 기초로 다수의 금융기관이 지니는 파산의 확률을 계산하여 장

기간 예금보험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험료를 징수하

여야 한다는 뜻이다37).

37) 미국 FDIC의 경우 예금보험기금의 목표 적립율 (Designated Reserve Ratio: DRR)을 법적으로

설정하여 예금보험기금 적립액이 총 부보예금잔액의 1.25%이상을 항상 유지하도록 보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충분성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



제3장 예금보험제도의 단점과 대책 51

그러나 충분성의 원칙을 그대로 예금보험료율의 산정에 적용하여 금융위기

시의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예금보험료율을 산정한다면 과도한 부담을 부보

금융기관에 지우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는 보험료율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주체에게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는 비과도성

의 원칙에 위배된다. 즉 요율책정에 있어서 충분성의 원칙은 하한선을, 비과

도성의 원칙은 상한선을 의미한다. 비과도성의 원칙은 예금보험에 있어서 공

익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반영하는 것이다.

일반보험에 있어서 공평성이란 동종 위험을 가진 계약자에게 동일한 보험

료율을 부과하고 위험이 상이한 계약자에게는 할인·할증한 요율을 가산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보험계리적 공정성을 말한다. 예금보험에 있어서도 금융

기관의 파산위험을 동종 금융기관별, 자산건전성별로 분류하여 공정하게 책

정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험료율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할 원칙은

안정성, 적응성, 단순성이다. 안전성은 보험료율이 위험의 변동수준에 비해

단기간내에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등락하지 않고 상당기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보험료율 체계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보험에 적용되는

이러한 보험료산정의 원칙은 예금보험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안정성이란 일

단 합리적으로 책정된 보험료율은 단기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상태

로 안정성 있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세한 변동사항에

보험료율이 자주 변동하게 되면 보험계약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사무처리

의 어려움만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예금보험에 있

어서는 금융부문에 대한 정보의 불완전성과 정보 비대칭으로 위험변동에 완

벽히 일치하는 보험료율체계를 설계하기란 불가능한 것을 감안하면 잦은 보

험료율의 변동은 오히려 금융기관의 유인구조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적응성은 시간에 따라 위험도가 변동하면 빠른 시일내에 요율의 수준이 변

동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보험료체계라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성은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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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출과정이 복잡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쉽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 고정보험료 방식과 위험연동보험료 방식

예금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식은 고정보험료와 위험연동보험료 방식이 있다.

고정보험료 방식은 개별은행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위험연동보험료 방식은 개별은행의 위험노출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각각 상이하게 징수하는 것이다.

고정보험료 방식의 예금보험료 책정은 부보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추구행

위를 조장하고 은행파산시 예금보험의 손실을 은행간에 공정하게 부담지운다

는 측면에서 비판받아 왔다. 고정보험료 방식은 은행이 자신의 보험료 부담

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위험추구행위를 증가시킬 수 있게 하여 결국 고위험

은행들이 저위험 은행들로부터 예금보험료 부담에 관한 보조금을 받는 효과

를 발생시킨다.

위험연동 보험료율방식은 고정보험료율 방식이 가진 보조금제와 불공정성

을 일부 해결할 수 있고, 따라서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차등보험료 산정 제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다. 이의 논의를 위해서는 예금보험료 산

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슈와 더불어 실제적인 은행위험 측정의 방법들과 그

장·단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3. 고정예금보험료제도의 단점

개별은행이 예금보험기금에 부과하는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는 예금보

험료율은 첫째, 저위험은행이 고위험은행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효과와 둘

째, 개별은행의 위험추구행위 유인 동기 제공이라는 역효과를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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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조금 또는 세금효과를 지닌 예금보험료

모든 보험료 징수 체계에서 통용되는 원리는 보험기구에 보험금 단위당 더

큰 위험을 주는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보험금 단위당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모든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 받고

보험기구가 보험금지급에 충분한 보험료를 받는다면 결국 저위험 피보험인은

고위험 피보험인의 보험혜택에 대한 보험료부담의 일부분을 대신 납부하는

셈이 된다.

나. 도덕적 해이

고정보험료율제도는 은행으로 하여금 자산 포트폴리오의 위험추구행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에서 은행은 위험·수익의 상충관계에 직

면하며, 고수익은 오직 고위험이란 비용을 지불할 때에만 획득될 수 있다. 특

히 예금보험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은행주주가 고위험자산으로 획득하는 추

가 수익은 예금자가 고위험에 따른 추가 이자율을 요구하게 됨에 따라 제한

된다.

예금보험제도가 존재하면 부보예금자는 해당은행의 건전성에 관계없이 예

금지급을 보장받으므로 신용위험에 따른 추가 이자율을 요구하지 않는다. 더

구나 고정 보험료율제도하에서 은행의 예금보험료 비용은 그들의 위험추구행

위 수준과는 무관하게 책정되고, 그 결과 은행은 예금보험료의 증가나 지급

이자율의 상승 가능성 없이도 위험추구행위를 증가시킬 수 있다.

피보험자의 도덕적해이의 정도는 피보험자가 어느 정도 위험추구행위를 감

행할 유인을 가지느냐하는 것과 이런 위험추구 행위가 얼마나 보험기구의 감

시를 벗어나느냐 하는데 달려있다. 대부분의 보험제도에서 이러한 도덕적 해

이는 보험금지급을 피보험자의 특정한 행위에 조건지움으로써 통제된다38).

그러나 은행의 행위에 예금보험의 지급여부를 조건짓는 것은 예금인출사태를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대안으로 도덕적해이는 은행에 대한 검

38) 예를 들면 화재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저지른 방화의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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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든지 은행소유주와 경영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벌

칙을 부과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4. 위험연동 보험료 산정

예금보험료를 은행의 위험에 연동하여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는

주로 은행이 예금보험기구에 부담시키는 위험의 수준을 측정하기 어려운데

기인한다.

가. 사전적 정보와 사후적 정보

모든 보험환경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한다. 즉 피보험자는 보험회

사보다 자신의 위험유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자

는 자신의 운전행태와 위험도에 관해 보험회사보다 더 잘 알고있다. 그러나

위험도가 높은 운전자는 자신의 위험도를 숨기고 위험도가 낮은 운전자처럼

행세할 유인을 갖는다. 보험회사는 이런 정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험계

리적인 정보, 즉 성별, 나이, 기타 관찰 가능한 행동들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위험유형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대상 사건이 개시되기

전에 수집되어야 하는데, 이는 사전적 정보이다. 또한 피보험자의 운전 기록

(범칙금 납부, 사고 발생 등)도 위험유형을 판단하는데 이용된다. 이런 정보

는 해당사건이 발생하여야만 관찰되는 것이므로 이는 사후적 정보이다. 물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진정한 위험유형을 확실하게

안다고 할 수는 없다.

비록 자동차보험이 예금보험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기는 해도 상기한 예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운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은행은 자신의 위험도에 관해 예금보험기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더구나 은행의 위험유형을 사전적 정보로 판단하는 것은 다른

일반 보험의 경우보다 훨씬 어렵다.

비록 예금보험기구가 부보금융기관의 위험에 대한 정보를 축적한다 해도

어느 정도에 이르면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정보를 획득하기가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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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진다. 또한 은행의 개별적인 신용위험이나 포트폴리오 위험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전적정보의 이용은 비효율적이기 쉽고 더구나 은행의 위험추

구행위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적 정

보의 이용이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대부분의 위험연동보험료 산정모델

은 사후적 정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나. 역선택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보험회사는 첫째, 보험계약이 개시된 후 피보험

자의 위험추구행위를 통제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와, 둘째, 피보험자의 위

험형태를 올바르게 분류하는 역선택의 문제에 부딪힌다.

보험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더 많이 획득함으로써 역선택의 문제를 감소시

킨다. 물론 적정한 보험료의 산정과 같은 더 많은 정보의 효익은 관련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비용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또 하나의 해결

책은 유인부합적 (incentive compatible) 계약을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회사는 보험료율이 상이한 단계별 보상범위의 보험을 제시할 수

있다. 운전자가 자신이 안전운전을 한다고 여긴다면 보험료율이 싼 낮은 보

상범위의 자동차보험을 선택한 것이고 고위험운전자는 그 반대일 것이다. 보

험계약을 보험료와 보상액, 보상범위 등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제시함

으로써 피보험자로 하여금 자신의 위험유형을 드러내게 할 수 있다.

예금보험에서 유인성 계약은 은행으로 하여금 최소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즉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

는 회사는 보험료를 적게 내는 방식이다. 이는 위험도가 낮은 은행이 위험도

가 높은 은행보다 증자하기가 쉽고 비용도 적게 들므로 높은 자기자본비율과

낮은 예금보험료의 조합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위험도가 높은 은행은 그 반

대를 선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 은행파산에 따른 비용의 장기적 예측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는 독립적인 사건으로서 시간적으로 균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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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회사는 보험료수입이 장기적으로 특정한 유형의

사고에 대한 보험지급으로 충분한 수준인지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파산은 시간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한다기 보다는 경기순환과정

이나 경제적 충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예금보험기구가 장래에

있을 은행파산으로 인한 보험금지급에 충분할 만큼의 적정한 보험료수입을

적립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장기 보험료 수입이 장기 보험금지급에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위험도가 다른 그룹간에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것은 매

우 어렵다.

5. 위험연동 보험료 산정 모델

몇 개의 위험연동보험료산정 모델을 상정할 수 있다. 크게 은행의 위험을

측정하는데 있어 시장정보에 기초한 측정방식과 공적예금보험기구의 평가에

기초한 접근방식이 있다.

가. 시장정보에 기초한 위험 측정

조금만 생각해보면 예금보험료 즉 예금보험의 가격은 동일한 위험에 대하

여 공적기관에 의한 보증이 제공되었을 때 시장이 요구하는 금리차로 평가하

면 될 것이라는 논리를 수긍할 수 있다. 이러한 보험료 산정방식은 어떻게

정확히 그 시장가치를 평가하는 척도를 개발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시장정보를 이용한 평가방식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1) 비부보예금에

대한 가산금리의 활용 (2) 공적보증과 사적보증의 결합체계의 사용 (3) 옵션

가격모형 등이다.

(1) 비부보예금에 대한 가산금리의 활용

Peltzman(1970)과 Thomson(1987)은 예금 전액보호를 택하고 있지 않은 경

우, 예금보험료 즉 예금보험의 가격은 같은 종류의 예금의 보호범위 초과부

분에 대한 가산금리의 가격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예금자들

이 자신의 예금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그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가산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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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할 것이라는 추론에 근거한다.

Thomson(1987)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비부보예금에 지급되는 가산금리는

최소한 공정예금보험료의 하한금액 또는 기준금액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구체적으로 그는 만일 한 은행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러 폐쇄될 때 비

부보예금자들이 손실금액을 전부 그 비율대로 부담하게 된다면 단위당 예금

보험의 공정가치는 비부보예금에 지급되는 단위당 가산금리의 금액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한다. 이 주장의 배경에는 효율적이고 마찰이 없는 시장의 존재

와 무조건적인 비부보예금의 존재라는 상당히 제한적인 가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관찰된 비부보예금의 가산금리는 시장의 불완전성으

로 인하여 진정한 예금보험의 가격의 하한선에 불과하다. 특히 대형은행의

예금자들은 대부분 손실을 예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상 비부보예금자들

도 특히 대형은행인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만일 예금

보험료가 비부보예금에 대한 가산금리로 측정된다면 은행들은 소액구좌에 분

산 입금시킬 가능성도 있다. 결과적으로 현실에서 관찰되는 비부보예금 가산

금리는 해당은행의 진정한 위험수준의 범위를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더불어

진정한 예금보험의 가격과 관찰된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실효가 없다.

(2) 공적보험과 사적보험의 결합 체계: 공동보험과 재보험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의 결합에 의해 양측의 장점을 발휘함으로써 순수한

공적보험 또는 순수한 사적보험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즉 정부의 외부성

해결능력과 시장의 위험측정능력 및 가격결정능력 모두가 발휘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적보험부문과 사적보험부문이 동일한 손실위험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결합의 한가지 방법으로 공동보험과 재보험이 있다39).

민간보험부문의 파산을 막고 예금자의 인출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보험

39) 공동보험제도하에서 예금보험의 지급범위와 보험료 결정부분은 분리되어야 한다 . 즉 정부부문이

보호대상 예금의 종류와 금액을 결정하고, 민간부문은 예금보험료율의 결정을 담당한다 . 그리고

개별은행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의 예금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이 보장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

적부문에서 보장한다 . 다만 민간보험간의 경쟁에 의해 정해지는 보험료율이 전체의 보험료율이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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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실 가능액 전부를 국채 등으로 정부부문에 담보제공한다. 민간보험부문

의 예금보험은 보험료율 등의 조건에 관해 재협상이 가능하고 대상은행이 다

른 보험자를 구할 때까지 일방적 해지는 금지한다. 만일 은행이 일정 시한내

에 민간보험 계약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지급불능으로 간주되어 보험자에

의해 정리 절차에 들어간다.

근래에는 공적보험과 사적보험을 결합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사적보험을

재보험의 형태로 활용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예금보험료는 은행이 예금보

험기구에 부과하는 위험의 시장가치에 기초하여 결정되는데 이 때 예금보험

료는 민간재보험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공적부문이 보장하는 예금기관

의 위험의 일부분을 민간재보험기관이 재보험의 형태로 공동부담하는 것이

다. 그 결과 보호대상은행의 위험의 시장가치 측정이 재보험료 산정과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재보험제도를 통하여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예금보험의 보험료 산정과 은행

의 경영상태 감시라는 측면에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더욱 중요한 점

은 독립적인 민간자본을 예금보험의 위험에 노출시키도록 하는 점이다. 이러

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개선된 보험료 산정과 문제의 조기발견 등

의 성과가 있을 수 있다. 시장가치에 기준한 예금보험료의 산정방식으로서

재보험의 활용은 민간부문의 정확한 가격산출 능력과 위험측정 능력이 그 전

제조건이다. 그러나 현실에 적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재보험기관이 다른 민간 일반보험회사가 받는 감독에 추가하여, 어느 정도

로 공적보험기관에 의해 감독되어야 하는지가 또 다른 관심사이다. 예를 들

면 재보험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점검되어야 한다. 또한 민간 재보험기구의

보험료산정이 의미를 가지려면 그들의 보증금액에 대해 전액 책임질 수 있어

야 한다. 만일 재보험 기관의 자기자본이 부실하다면 보험료 산정이 왜곡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재보험기관의 자기자본 충실도를 감시하는 것은 은

행의 상태를 감시하는 것과 똑같이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의 성공여부는 재보험시장에 예금보험을 위한 충분한 보험

여력이 있는가에 달려있고 보험여력은 수익성에 달려있다. 재보험시장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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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로 성장할 것이며 어느 정도 안전성을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도 현재

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3) 옵션가격모형(option pricing model)

재무론에서 표준적 가치평가 이론이 된 옵션가격이론이 은행의 예금보험

가격결정에 관한 모델로 제시되었다. 옵션가격모형은 예금보험의 다양한 이

해관계자의 입장에서 전개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공적 예금보험기구의 입장

에서 살펴본다.

재무적 계약으로서의 옵션은 장래의 특정일 또는 어느 기간까지 재산을 고

정된 가격으로 사거나 팔 권리를 부여하나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콜옵션은

옵션소유자에게 특정일 또는 기간내에 자산을 특정한 가격으로 살 권리를 부

여하는 것이고, 풋옵션은 이와 반대로 특정일 또는 기간내에 자산을 특정가

격으로 팔 권리를 부여한다. 예금보험이 풋옵션으로 유추되는 것은 예금보험

으로 인하여 은행은 자신의 자산을 부보예금액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예금보

험기구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만기에 이르러 풋옵션의 가격은 대상자산의 현재가격과 계약상의 옵션행사

기준가격(exercise price)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만일 풋옵션의 만기일에

해당자산가격이 기준가격을 상회할 경우에는 옵션은 그 가치가 없어져 가격

은 0이 된다. 이 경우 풋옵션은 out- of- the-money 라 불린다. 반대로 자산의

가격이 기준가격을 하회할 경우에는 in- the-money 라 불리고 옵션은 행사될

것이다. 풋옵션 소유자는 현재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이만큼 이익을 실현한다.

따라서 풋옵션의 가치는 기준가격에서 만기일 현재가격을 차감한 금액(최대

치)과 0(최소치)의 구간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만기일 이전의 풋옵션의 가격

은 만기일 풋옵션이 in- the-money’될 확률에 따라 움직인다.

Merton(1977)은 옵션가격이론을 은행의 예금보험가치 결정 문제에 적용하

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예금보험을 만기일에만 행사할 수 있는 유럽식 풋옵

션으로 유추하였다40). Merton은 은행이 매년 정기 검사를 감독당국으로부터

40) 미국식 옵션은 만기일 이전의 어느 때라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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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데 이날이 예금보험이라는 풋옵션의 만기일과 같다고 보았다. 만일 검사

일 기준 은행의 자산가치에서 비부보 부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옵션 기준가

격 즉 예금보험의 가치보다 작다면 옵션은 in- the-money 이고 행사된다. 즉

은행으로서는 자산을 모두 예금보험기구에 넘기고 은행을 폐쇄하는 것이 이

익이 된다.

Black & Scholes(1973)에 의해 개발된 옵션가격결정 구성을 이용하여

Merton은 예금보험 가치평가 공식을 도출하였다. 옵션가격모형이 예금보험의

가치평가에 적용되면 풋옵션의 가치 즉 은행측에서 본 예금보험의 가치와 채

무초과에 이를 확률과의 관계가 강조된다. 특히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의 변화

가 예금보험의 가치 변동으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은행자산의 부채에 대비

한 가치가 하락할수록 은행측에서 본 풋옵션과 예금보험의 가치는 상승한다.

유사하게 은행의 수익률의 변동성이 높아질수록 은행의 채무초과 확률이 높

아지고 이는 은행측에서 본 예금보험의 가격 즉, 풋옵션의 가격이 상승한다.

예금보험의 가치평가와 풋옵션 가치평가의 유추가 유효하다면, 예금보험에

적용된 옵션가격결정이론의 타당성은 예금보험기구가 은행자산 수익률의 변

동성을 적절히 그리고 적시에 측정할 수 있느냐 하는데 달려있다. 이는 아마

도 대부분의 은행에 관한 한 획득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작업일 것

이고 따라서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

은행의 예금보험의 가치를 추정하려면 자산 대비 수익성과 그 변동성의 추

정치를 구해야 한다. 옵션가격모형을 이용하여 예금보험의 가치를 추정하는

연구들은 일정기간 은행의 수익성과 그 변동성을 추정하기 위해 주가의 변동

기록을 사용한다. 그러나 주가변동기록은 과거의 수익성과 변동성에 대한 반

영이라 할 수 있을 뿐이고 현재 이루어진 투자상황에 따른 미래의 수익성과

변동성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미래의 수익성 및 변동성이 과거 주

가에 반영된 수익성 및 변동성에서 이탈하는 정도가 클수록 옵션가격모형에

의한 예금보험가격은 부정확하다.

Marcus & Shakend(1984)가 지적했듯이 자산가치나 변동성의 추정계산에

서의 조그만 차이도 옵션계약 즉 예금보험의 최종 가격에 큰 차이를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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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 비록 변동성 자체가 정확히 측정 가능하다 하더라도 계산 방법을 약간

만 바꾸면 결과에 큰 차이를 가져오기도 한다. 특히 이런 민감성은 파산이

임박한 은행의 경우 더욱 심하다. Ronn & Verma(1986)는 이러한 예금보험

가격의 추정치는 당국의 감독, 규제에 대한 정책이나 외부감사의 빈도, 철저

성 등의 요소에도 민감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런 조그만 변화에도 개

별은행의 예금보험가치는 크게 등락하지만 은행간 예금보험가치의 서수적 순

위는 변동이 없다.

또 다른 계산상의 어려움은 은행폐쇄결정을 지배하는 원칙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만일 은행폐쇄결정 원칙에 대한 가정이 틀린다면 풋옵션의 가치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옵션가격모형을 이용하는데 또 하나의 어려움은 주가정보 이용이 상장되어

있는 초대형은행에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실제 주가의 대용으로 여러 가지

추정 기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런 모형들이 얼마나 추정력을 발휘할 것인

지는 명확치 않다. 더구나 주가정보가 있다하더라도 외국의 경우 대개 은행

자체의 주가가 아니라 은행의 지주회사의 주가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옵션가격모형에서 이용하는 가정과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어

서 이 모형을 직접 실용적인 예금보험가격 산정방식으로는 쓰기 어렵다.

나. 비시장 기준 위험측정

시장정보에 기초한 은행위험의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을 경

우, 예금보험기구 스스로 은행의 위험을 측정하는 수밖에 없다. 이를 비시장

기준 위험측정이라 하자. 비시장기준 위험측정방식은 크게 사전적 정보기준

과 사후적 정보기준으로 구분된다. 사전적 정보기준이란 은행의 현재까지의

성과와 관계없이 은행에 내재한 위험요소를 측정하려는 시도인 반면, 사후적

정보기준이란 그러한 위험요소가 명시적으로 은행의 상태에 영향을 준 다음

측정하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사전적 정보기준이 선호되어야 하겠지만 사전적 정보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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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시장기준 위험측정 방법들은 사후적 정보

기준을 활용한다.

(1) 자산위험 바스켓(asset risk baskets)방식

사전적 방식으로 은행의 자산을 그 신용위험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분류별로 위험가중치를 주어 은행의 위험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규제당국에 의해 사용되는 위험가중 자기자본 유지기준에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 유지기준에 따르면 대차대조표 난 이외의 부외 자산

까지 포함하여 모든 자산에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합계액 대비 일정이상의 자

기자본을 유지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한 은행의 대차대조표상의 기업대출은

100%의 위험가중치를 둘 수 있다. 이는 기업대출자산의 위험감안 가액은 장부

가에 100%를 곱한 금액이 된다는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분류의 자산도

그 장부가에 분류별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위험감안 자산가액으로 환산된다.

같은 접근방법으로 위험연동 예금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위험측정방법은 위험감안 자산가액을 변동시키지 않고서도 위험추구 행위를

얼마든지 늘일 수 있다. 즉 같은 유형으로 분류된 자산내에도 얼마든지 위험

이 많은 방향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전체 포트폴리오 중의 산업별, 지역별

편중도가 늘어나 결국 위험이 증가하여도 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2) 검사정보에 기초한 등급평가(ratings based on examination information)

감독기관의 임점검사에서 도출된 정보를 은행위험의 측정에 사용하는 것이

다. 미국의 개별은행은 CAMELS41)로 불리는 평가방식에 의거하여 종합등급

을 부여받는다. CAMELS평가에 구현된 검사정보는 사전적 성격을 지닌다.

왜냐하면 검사자의 평가초점이 은행이 현재 안전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운영

되고 있느냐 하는데 맞추어져 있고 은행의 정책이나 관행, 성과 등을 계속기

업의 관점에서 평가하기 때문이다.

41) CAMEL은 은행의 자본 충실도 (Capital adequacy ), 자산 건전성 (A sset quality ), 경영관리

(Management ), 수익성 (Earning s ), 유동성 (Liquidity ), 시장위험 민감도 (Sensitivity to market
risk )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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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보에서 도출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보통의 재무제표의 분석에서

얻어질 수 없는 은행의 경영에 관련한 내부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검사정보

를 이용하여 예금보험료를 산정한다는 중요한 금전적 문제가 달려있는 만큼

일률적인 평가기준과 평가과정의 적용에 있어 극도의 주의가 요구된다. 예금

보험료산정을 위한 규정과 절차가 강조될수록 검사자의 재량판단(discretion)

이라는 임점검사의 중요한 장점이 희석될 수 있다.

(3) 파산 예측모델

파산 예측모델은 과거의 재무변수들(예를 들면 무수익 자산, 수익성, 자기

자본비율 등)이 과거 은행의 파산을 일관성있게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수였다

면 이를 위험감안보험료 산정의 기초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개별은

행 파산시의 예상 보험금지출은 예금보험기구의 평균보험금 지급액에다 그

은행의 파산확률을 곱한 금액과 같다. 따라서 이를 예금보험료 산정의 기초

로 사용할 수 있다. 파산을 예측하는데 가장 유효한 재무변수들이 사후적 위

험측정 수단이다. 이런 변수들이 과거로 소급될수록 더욱 예측력이 떨어진다

는 단점이 있다.

(4) 조정된 자기자본 방식

이는 예금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을 자산 건전성이나 아니면 다른 영업활동

지수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 후 예금보험료산정의 기초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 공식은 자산건전성의 한 척도로 자기자본비율을 조정하여 이를 자산총액

으로 나눈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첫째 자기자본의 정의의 문제로

자기자본에 무엇이 포함되어야하느냐(예를 들면 자본금, 잉여금, 대손충당금,

후순위채의 산입여부)하는 문제이다. 두 번째는 자기자본 조정의 문제로 무

수익자산이 실제 얼마나 회수되고 얼마나 손실로 귀결되었느냐하는 과거 업

계의 자료를 감안하여 은행자산의 장부가에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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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세 번째는 자산총액의 정의에 관한 문제로 부외항목의 자산총액 산입

여부이다.

(5) 사후 결제 방식

사후 결제방식은 은행소유주가 예금보험기구에 조건부 예탁금을 예치하고

파산시 실제 손실액 규모에 따라 사후 부과금을 더 물게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른 일반적 문제점은 은행의 위험도와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비용

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은행 소유주는 파산시 추가손실을 입을 가능

성 때문에 잉여금을 유보하게 된다. 은행으로 하여금 조건부 예치금을 의무

화하는 것은 자본금을 증자하는 것과 같으나 단지 수익성만을 떨어뜨릴 뿐이

라는 지적도 있다. 이 방식은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의 동기는 줄일 수 있지

만, 결국 은행산업의 자본유치비용을 증가시켜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성장성

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6) 다중 검증 위험감안 보험료 산정방식

이 방식은 앞에서 언급한 위험감안 보험료 산정방식의 몇 가지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과거의 은행 재무정보를 이용하는 파산예측모델에서 계

산된 예금보험료율을 비부보예금에 주어지는 가산금리와 비교해본다든지, 최

근의 CAMELS평가등급에 의한 보험료계산과 비교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은행의 규모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척도를 적용할 수도 있다. 복

잡하다는 단점은 있으나, 다중 검증 방식은 위험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오

류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6. 위험연동 보험료 산정에 대한 쟁점

위험연동 보험료 방식은 고정보험료 방식하에서 저위험은행이 고위험은행

으로부터 결과적으로 수취하는 보조금의 문제를 공정성 차원에서 일부 해결

할 수 있으며 은행으로 하여금 위험추구행위를 통제하게 하는 재무적 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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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따라서 예금보험료를 개별은행이 예금보험기금에 미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부과하자는 개념은 이론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은행업 본래의 정보집중적인 성격 및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은

행의 위험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위험감안 보험료산정

은 만병통치약이 아닐뿐더러 과도한 위험추구행위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방

지하는 유일한 방안도 아니다. 이는 엄격한 감독체제와 자기자본의 적정성

규제와 같은 정책과 함께 보완적으로 쓰여야 한다.

가. 일반적 쟁점

시장정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장점은 은행의 위험 측정을 위해 여러

개별부문의 위험측정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유형의 시장정보의

사용은 예금보험기구가 파산은행을 정리하는 방식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예

를 들면 은행파산시 비부보예금을 전액보호하는 정리정책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정책은 비부보예금에 대한 가산금리를 예금보험의 가치로 산정하는 방

식과는 맞지 않는다. 이는 민간보험 또는 보증업자의 관행과는 어긋나지만

특정한 상황하에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될 수 있

는 정책이다.

좀더 기본적인 의문사항은 개별은행의 위험도에 대한 시장의 측정이 감독

당국의 정보보다 우월한가 하는 것이다. 차입자가 발행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주된 이유는 차입자의 경제적 상

태와 전망에 대한 공개된 정보는 극도로 제한되어 있어 정보획득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시장이 개별 대출의 가치평가에는 효율적인 기구가 아

니라는 점은 은행의 존재자체가 증명해주는 것으로서, 사정이 이렇다면 개별

은행의 위험, 특히 신용위험에 대해서 시장이 효율적인 측정기관이라고 기대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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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시장정보의 사용에 대한 비판

행정적으로 결정된 위험감안 보험료산정 방식의 경우 문제는 감독당국이

얼마나 정확히 위험을 측정하고 가격을 결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사후적

정보에 기초한 위험감안 보험료산정 방식에 대한 비판은 다음의 두 가지이

다. 첫째, 위험요소가 은행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준 후에 측정된 자료를 보험

료산정의 기초로 하면 위험추구행위 유인의 제한이라는 위험감안 보험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주장은 사후적 벌과금의 부여에 의한 억제력을

간과한 것이다. 물론 자산의 현재상태와 상관없이 고위험 영업형태에 고수준

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출은행이 자산의 고위험화에 따

른 추가보험료의 납부를 의식하면 이를 투자의 비용에 추가시켜 위험인수를

억제하는 동기로 작용할 것이다.

두 번째 비판은 고위험 은행에 고수준의 보험료를 사후적 정보에 의해 부

과하면 안 그래도 어려운 부실은행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산건전성의 악화는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자기자본의 완충기능을 축소시킨다.

사후적으로 자산건전성에 기초한 보험료 부과는 수익성과 자기자본의 악화를

가속화한다. 보험료 규모는 적어도 생존가능한 은행의 파산을 초래할 정도로

커서는 안된다. 여기에 더해 경제적 불황기에는 신용위험이 증가하고 건전성

이 악화되는데, 이시기에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은행위기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무수익 자산을 위험의 척도로 활용하는 경우, 은행이 이미 부

실화되어 있을 때 과도한 보험료의 부과로 인하여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과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방지하는 기능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고위험은행에 대해 사후적 정보에 의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한계가 있

다. 만일 사전에 위험이 포착되어 은행의 경영상태에 반영되기 전에 보험료

를 부과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을 크게 하여도 은행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으

며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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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암묵적 위험감안 방식에 대한 비판

예금보험기구가 정기적 검사를 통해 은행 임직원에 대한 징계와 벌금부과

및 과도한 위험추구행위에 대한 경고 등을 통한 감독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면, 이는 은행측으로서는 일종의 위험추구행위에 대한 비용이 되고 따라서

위험감안 보험료산정 방식이 암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암묵

적 위험감안과 명시적 위험감안 보험료산정 방식은 은행으로 하여금 건전경

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이다.

명시적 위험감안 보험료 산정과 암묵적 위험감안 보험료 산정은 공통의 목

적이 있고 동시에 운영하는데도 별 지장이 없지만 운영상 차이가 있다. 감독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암묵적 위험감안 시스템이 유연성이 높고 재량판단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피감독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주관적이 되기 쉽고

더 나아가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이런 관점

에서 보면 명시적 위험감안 보험료산정 원칙에 입각한 위험감안 시스템과

감독의 재량성과 유연성의 장점을 겸비한 적절한 양방식의 결합이 바람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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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章 預金保險制度의 適正運營

第 1 節 成功的인 預金保險制度의 前提條件

성공적인 예금보험제도는 은행파산을 감소시키고, 파산 발생시 최소한의

비용과 최대한의 확실성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어야 하며 시장의 유인구조나

금융구조를 왜곡시키지 말아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금보험제도의 도입 및

시행에 대한 사전준비, 금융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인구조의 마련

및 금융위기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제도가 고안되어야 한다.

1. 명시적 예금보험제도의 필요성

법적으로 명확한 형식을 갖춘 명시적 예금보험제도는 당국으로 하여금 예

금보험제도의 단점을 피하고 장점을 누릴 수 있게 한다. 반면 과거의 정책당

국의 행동 즉, 은행의 파산시 구제금융을 한다든지 평소에 은행의 파산은 좌

시하지 않겠다든지 하는 언급과 같이 대중의 예측에 의존하는 암묵적 예금보

험제도는 장점은 최소화되는 반면 단점은 확대된다.

2. 금융시스템의 구조

보험산업은 이론적으로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나 대수의 법칙에 바탕을 둔

다. 즉, 독립적으로 분포되는 파산의 비용을 분담할 많은 수의 은행이 존재할

때 예금보험은 가장 잘 운영된다. 통계학적으로 대략 30개정도의 숫자가 정

규분포로 접근하는 것으로 볼 때, 이 정도 숫자의 은행이 존재할 때 독립적

분포가 되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더욱이 예금보험의 위험이 분산되기 위

해서는 지역적으로도 분산되어 있어야 한다. 비록 많은 금융시스템이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만큼 크게 보여도 은행파산은 독립적으로 분포되지 않고 은

행자산은 소수의 대형은행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정책당국은 대형은행의 파산이 시스템 전체로 파급될 것을 우려해 구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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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취한다. 대마불사의 원칙을 지키는 예금보험제도는 명시된 보호한도를

고수하기 힘들고 대형은행을 특별 취급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소형은행

이 부실화되는 경우에는 신속한 정리 방침을 적용하고, 대형은행의 경우에는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고려해서 조치지연의 방침을 적용하여 결국은 구

제하게 되는 식이다. 대형은행의 차별대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게다가 만일 소형은행은 건전하고 대형은행이 부실한 경우 소형은행이 계속

대형은행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소형은행의 생존을 위

협할 수 있다. 반면, 소형은행이 부실하고 대형은행이 건전한 경우에는 은행

산업 전체의 경쟁도를 높이기 위해 대형은행이 소형은행을 보조지원하게 되

는 경우도 생긴다.

은행의 소유구조도 고려대상이다. 민간은행과 국책은행이 병존할 경우 불

공정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민간은행은 파산되도록 방치되는 반면 국책은

행은 상업적 동기보다는 정치적·정책적 동기에 의해 대출이 행하여진 경우

가 많고, 따라서 국책은행의 부실발생시 결국 구제될 확률이 높다.

일련의 기업군이나 금융그룹이 소유하는 은행은 소유주의 주요한 자금제공

자로 기능하여 사금고화 되기 쉽다. 이런 상황에서 예금보험은 그들의 빗나

간 이윤동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비록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

도가 은행 자금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정확히 준수시키기란 매우 어렵다. 이런 경우, 결국 예금보험제도가 은행소유

주의 은행재산 유용을 돕는 역할을 할 위험이 있다.

3. 금융시스템의 상태

금융시스템내에 다수의 부실은행이 존재할 때 예금보험제도를 갑자기 도입

하는 것은 정책당국으로서는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매력적인 조치

이겠지만 결국 예금보험기금의 고갈을 가져오기 쉽다. 따라서 개별 은행이

예금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과 대출자산의 건전성

을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기자본이 낮은 은행이 많을 때에는 증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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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도록 조치를 취한 뒤 예금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4. 법적 전제조건

공공부문의 예금보험기구가 법적으로 독립되고, 파산은행 정리권한을 보유

하며, 장래의 보험금 수요를 대비해 차입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금보험기구가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에서는 은행폐쇄를 담

당할 정부기관이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한 강력한 법적

환경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① 재산법 ② 파산은행의 폐쇄에 관한 법률 ③

중앙은행의 독립 ④ 감독기구의 독립 ⑤ 정치적 간섭의 배제 등이다. 중앙은

행이나 감독기관, 예금보험기구 등에 이와 관련된 법규정을 기안할 권한과

적기시정조치와 적기폐쇄의 권한이 주어져야한다.

第 2 節 平時의 預金保險制度의 運營

예금보험제도를 도입·운영하기 위하여 초기자금과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

다. 예금보험기금의 초기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4가지의 자금조달 방법

이 있다: ① 초기자금의 부담을 전적으로 은행에 부과 ② 시중은행, 중앙은

행, 국고의 세 부문이 분담 ③ 전적으로 정부가 부담 ④ 자금의 조성 없이

제도를 시행하되 부족분은 차입으로 해결하고 사후 징수로 보전하는 방법

등이다.

또한 공적인 자금조달을 영구적 성격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사후에 부보은

행에게 상환시킬 것인가도 결정해야 한다. 충분한 자금의 조성없이 예금보험

제도를 시행할 경우 대중의 신뢰를 획득하기 힘들며 예금보험기금자체가 지

급불능에 처할 위험이 있다. 위기시에 예금보험제도가 지급불능이 된다면 이

는 조치지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고 이는 정리비용의 상승으로 귀결될 가

능성이 높다42). 설립초기의 예금보험기구의 인력은 금융부문에 경험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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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으로부터 조달될 수 있으나 나중에는 스스로 인력을 연수시켜 시간

이 갈수록 예금보험부문이 경험이 많은 인력으로 구성될 수 있다.

1. 보호대상 설정

성공적인 예금보험을 위해 예금보험기구는 먼저 인수할 위험을 명확히 정

의할 필요가 있다. 즉 보호대상기관, 보호금액한도, 보호대상예금, 보호대상예

금자 등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우선 예금보험기금은 향후 발생할 보험료 지급에 대비하여 기금을 축적하

는 과정에서 위험인수의 범위를 명확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먼저 예금보험

기구는 보호대상 위험(예금 종류)과 보호대상 위험인수자(예금자의 범위)를

선택하고, 보호한도(금액)를 설정하며 위험의 정도를 측정하고, 부보위험의

가격(예금보험료율)을 주의 깊게 설정하고 기금의 수준을 비상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유지하며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자산

의 원천을 확보한다.

가. 보호대상예금 설정

예금을 수취하는 모든 기관은 일단 예금보험의 대상이 된다. 많은 종류의

예금을 모두 예금보험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경우, 예금보험기금에 미치는 위

험이 분산되어 부담이 작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엄격한

건전성 감독의 규제하에 있는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예금성격을 지닌 금융상

품이라 할지라도 예금보험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원본을 보장하

지 않는 투자성격의 금융상품은 어떤 경우에도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투자성격의 금융상품에 예금보험의 대상이 될 경우 심각한

유인구조의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많은 나라들이 양도가능한 CD나 은

행간 예금, 정부 예금, 외화예금 등은 예금보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42) 1980년대 미국의 부실저축대부조합의 경우 예금보험이 고갈되어 궁극적으로 정리비용이 증가한

사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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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의 원금뿐만 아니라 이미 계상된 이자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통

이다. 단 부실금융기관의 경우 대개 정상보다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보통인데 예금보험기구가 개입한 이후에도 이러한 이자율을 지급할 의

무는 없다. 이자율 보상에 대한 한도를 미리 설정해 놓는 것도 고려해 보아

야 한다.

예금성격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하더라도 유통가능한 무기명 예금증서는

보호대상이 되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를 보호대상으로 인정하면 일인당 보호

한도라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내부자 즉, 소유

주, 경영자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은행에 채무

를 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내부자는 반드시 보호대상에서 일단 제외되어야

한다.

나. 보호한도 설정

보호한도의 기준으로서 ① 파산은행의 개별 예금계좌 ② 파산은행 예금의

개인별 총합계 ③ 일정기간내 모든 파산은행의 예금의 개인별 총합계 ④ 개

인의 일생 중 파산은행예금의 총누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개별 파산은행에 대하여 예금의 개인별 합계기준을 적

용한다43). 또 예금보험이 외화표시 예금에 대해서도 보호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외화예금이 많은 나라에서는 그들이 단기간 내에 인출사태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예금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소액만을 보호하는 경우 금융시스템에 정통하지 못한 소액 예

금자들은 보호하는 반면 은행의 감시를 통해 시장규율에 기여하는 거액예금

자, 예를 들면 기업예금자의 대부분을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된다.

명시적 예금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1인당 예금보험한도의 평

균은 각국 1인당 GDP의 약 3배 정도이다. 이를 대륙별로 보면 개도국이 많

은 아프리카의 경우 일인당 GDP의 평균 6.0배이고 아시아의 경우 3.0배, 중

동의 경우 3.5배, 북미 및 남미 대륙의 경우 3.4배, 유럽의 경우 1.4배정도이

43) 다만 페루에서는 일년동안 두 은행의 개인별 예금합계에 대해서만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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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금보험의 적정 보호한도에 대해 IMF는 대략적인 가이드 라인으로 대

개 물가수준과 연동되어 일인당 국내 총생산액(GDP per capita)의 1배에서 2

배정도를 소액예금자의 보호에 적정한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80년 보호한도 인상시 당시 일인당 국내총 생산액의 8.4배에 이르러 너무

과다하다고 비판받아 왔다. 그러나 1998년을 기준으로 보면 물가수준의 상승

과 1인당 국내 총생산액의 증가로 3.2배 수준으로 하락되었다. EU의 보호한

도 권고기준인 20,000 ECU는 EU내의 최빈국 기준으론 너무 과다하나(그리

스의 경우 3.7배) 최부국중의 하나인 덴마크기준으론 0.8배에 지나지 않는다.

다. 보호대상기관의 자격문제

고정보험료 예금보험제도하에서는 역선택의 방지를 위해 의무가입으로 해

야 한다. 가입기관의 임의탈퇴는 허용되지 않아야 하며 탈퇴시 기출연된 보

험료의 환불도 허용되면 안된다.

일반 보험회사는 계약당시 보험자체를 피보험자의 상태변경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예금보험은 그럴 여지가 훨

씬 적다. 예금보험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기관을 인가해주지 않는 것은 가능

하나,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는 금융기관에 대해 예금보험의 종료를 선언하는

것은 훨씬 어렵다. 이는 실질적으로 은행인가의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설립시 인가를 제한하는 것이 예금보험기구의 위험선택문제

의 핵심이다. 은행설립시 일정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설립인가와 동

시에 예금보험가입의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예금보험의 가입승인문제는 인가

권을 가진 기관과의 조정에 의해 일관되게 취급되어야 한다.

2. 정보의 획득

위험에 대한 정보획득은 매우 중요하다. 만일 고객에 대한 정보가 부재할

경우 일반 보험회사는 보험제공을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

서 지적한데로 은행의 예금보험을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설립 인가시 은행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취득하고 설립이후에도 계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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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감독당국이나 예금보험기구 그리고 예금자가 그들의

위험추구행위를 제한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은행의 정보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회계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시장가치를 잘 반영하

여야 하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이 적정해야 한다.

감독기관이 적기시정조치와 부실은행 발생시 신속히 개입하기 위해 감독대

상 금융기관에 대한 정확하고도 빠르게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금융기관이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보고서와 임점검사에서 얻어지는 정보가 감

독기관이 취득하는 정보의 주를 이룬다. 또한 시장의 금융기관에 대한 반응

도 주의해 보아야할 정보이다. 해당 은행이 차입하는 금리, 후순위채 발행조

건, 예금 유치 금리 등이 시장정보에 해당한다. 예금보험기구도 또한 부보금

융기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감독기관과 동일한 차원에서 중

복 감독을 피한다는 조건으로 임점검사 수준의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감독권을 행사 할 수도 있다.

이는 각국의 금융제도가 처한 현실, 그리고 예금보험기구와 감독기구의 인

적자원 등의 조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감독기구와 예금보험기

구간의 감독기능이 어떻게 배분되었건 간에 양 기관은 정보의 공유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예금보험기구의 조직과 운영

가. 독립성

예금 보험제도의 관리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이 결정되어야 한다. 즉, 예금보

험기구를 은행의 특수 부문으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

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감독 권한을 부

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각국의 역사와 금융기관의

전통 및 은행산업의 규모 등에 좌우된다. 만일 은행산업의 규모가 크고, 금융

기법이 잘 발달되어 있다면 예금보험기구는 중앙은행이나 감독기구와는 별도

로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통화정책 당국이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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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과 예금보험기구는 비록 상호 보완적이기는 하나 별개의 기능을 담당하

며, 유인구조가 서로 충돌할 때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기구의 운영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일 필요가 있다. 예금보험기구가

특정 이익단체의 영향을 받아 불공정하게 예금보험에 관한 정책이 진행되는

상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정부가 예금보험제도를 공식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기구에 은행업계의 대표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이해의 상충 때

문에 부적절하며, 자문기구정도로 참여하여 의견을 표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나. 예금보험기금 징수 방법

예금보험제도의 보험료 조달방식은 국가에 따라 상이하나, 대략 사전징수

방식과 사후징수방식으로 분류된다.

사전징수방식은 미래에 예상되는 손실액을 추정하고 일정 보험료를 부보금

융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징수하여 기금을 확보하여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론

적으로 사전징수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할 때는 손실액을 추정하여 이를 기초

로 적정보험료를 산정하고 그에 따른 기금축적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파산확률과 손실규모를 추정하기 힘들고 실제 역사

적 경험을 기초로 추정하더라도 은행파산의 확률적 특성상44) 무의미한 자료

가 되기 쉬운 단점이 있어 보험계리적으로 정확한 징수를 하기는 어려운 측

면이 있다.

사후징수방식은 무기금 운용방식으로 금융기관의 파산 이후 금융기관의 정

리에 필요한 금액을 부보금융기관에 부과하는 방식이다. 사후징수방식으로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보험료의 부과가 더욱 효율적일 수 있으며 필

요한 자금규모가 결정된 다음에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보험료규모에 대한 논

란의 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사후징수방식은 실제 손실을 끼친 금융기관은

44) 금융기관의 파산은 독립적이고 무작위적인 (random ) 사상 (event ) 의존적이고 연속적인 사상일 가

능성이 많다 . G. Garcia, D ep osit Insurance: Obtaining B enef its and A voiding the
P itfalls(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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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내지 않으며 오히려 건전한 금융기관에게만 보험료부담이 가중되는

모순이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보험료 부담능력이 가장 여유가 있는 때에는

보험료부담이 적다가 금융기관파산이 집중되는 금융위기시에 보험료징수가

집중될 수가 있어, 가장 보험료부담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보험료를 징수해

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명시적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 중 대부분은 사전징수방식을

채택하여 기금을 축적하고 있다. 이는 기금이 축적되어 운용되면 금융기관

파산시 좀더 유연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기금축적 규모가 커지면 예금

자의 신뢰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사전징수방식과 사후징수방식을 혼용하여

적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평소에는 사전징수방식을 적용하여 기금

을 축적하다가 기금의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사후징수를 실시

하는 국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45).

각 금융기관 형태별로 별도의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느냐 아니면 단일의

기금을 설립하여 모든 부보금융기관을 보호하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은행 및 기타 예금기관 수가 적은 경우, 특별히 위험의 분산이 중요하므로

단일 기금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규모가 큰 국가에서는

결정요인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각기 성격 및 목적이 다른 민간 상업은행

들과 국책 개발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을 모두 포함하는 단일 기금

은 상호 보조문제가 얽혀 있다. 그런 결정에는 많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예금보험의 주목적이 소액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면 단일 기금이

효과적일 것이다. 만일 주목적이 시스템 전체의 위기를 방지하는 것이라면

각 금융산업형태별로 별도의 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특히 은행을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 간주하고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45) Kyei(1995)와 Lindgren & Garcia(1996)에 의하면 조사대상국 중 38개국이 기금을 적립하고 있고

주로 유럽쪽의 10개국만이 사후 징수에 의해 예금보험지출에 대처하고 있다 . 네덜란드정부와 은

행은 가장 성공적인 사후 징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이들의 경우 은행 파산 발생

후 징수하는 사후 징수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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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험료율 산정 기준 설정과 보험료율 설정

보험료를 부보대상예금 중 보호액에 기준을 두고 산정할 것인가 아니면 형

태와 크기에 관계없이 부보대상예금의 총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부보예금의 총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행정적으

로 간편하기는 하나 은행 상호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효과가 있다.

예금보험료 징수액은 은행파산시 예상되는 지출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충

분한 기금이 적립되도록 해야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보호한도가 높을

수록 예금보험료율이 높아야 한다. 은행파산 예측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왜

냐하면 최근의 파산경험을 토대로 예측하는 것은 미래의 파산 예측수단으로

는 부적절하며, 파산예측모델에 전제된 가정이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파산은행의 숫자와 평균 정리비용금액은 시간과 나라에 따라 변할

것이며 예금보험료 구조도 시간과 나라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를 띄게 될 것

이다. 은행의 평균 자기자본 비율이 하락하면 자동적으로 예금보험료율이 상

승하는 구조를 고려해 봄직하다46).

은행의 파산을 예측하고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을 산출하여 예금보험

료율과 예금보험구조를 설정할 책임은 예금보험기구에게 있다. 그러나 현실

적으로 정치적 고려로 인하여, 필요 기금액의 산정시, 보험계리적인 고려보다

는 은행의 부담가능한 액수에 초점이 맞추어져 예금보험료율이 결정되는 수

가 많다47). 기금의 과소적립을 예방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구의 리스크부담의

크기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보험률제도가 필요하다.

라. 예금보험기금 규모

예금보험제도의 예상비용을 계산하여, 보험대상이 되는 예금액과 비례하는

기금적립목표액을 설정할 수 있다. 미국은 1980년 법개정을 통하여 예금보험

기금이 전체 부보예금의 1.40%이상 적립될 경우 가장 최상위의 우량금융기

46) Kyei(1995)와 Lindgren & Garcia (1996)에 따르면 예금보험료율은 일본의 경우 부보예금의

0.012%수준으로부터 베네수엘라의 경우 모든 예금의 2%까지 나라별로 크게 편차가 존재한다 .
47) FDIC의 경우도 1930년대의 보험료 설정은 은행의 부담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는 증언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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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환불을 가능하게하고 1.10%이하로 떨어질 경우 추가보험료의 징수가

가능토록 하였다. 1996년에는 이를 다시 개정하여 1.25%의 단일 목표적립률

(DRR: Designated Reserve Ratio)을 설정하였다. DRR을 상향 조정할 권한은

FDIC의 이사회에 주어진다. 만약 예금보험기금의 지출 등이 늘어나 예금보

험기금의 적립비율이 목표비율인 1.25%를 1년 이상 하회하게 되면 즉각 예

금보험료는 최소 0.23% 이상으로 인상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이 목표비율

은 분석을 통해 정해진 것이라기 보다는 전통에 의존한 비율이다.

어떤 경우라도 은행파산에 충분히 대처하고 기금이 지급불능에 빠질 위험

이 없게 만드는 기금의 규모는 아마도 지나치게 큰 규모가 될 것이다. 기금

의 규모는 나라마다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이 다르고 그에 대처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은행산업의 집중도

가 클수록 필요한 기금의 규모가 커질 것이다.

발생가능한 모든 부정적 경우에 대비하여 충분한 규모의 기금을 항상 유지

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그것보다는 일정기간에 은행파산의 가능성과 그

비용을 예측하여 기금이 단시일 내에 얼마 규모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계산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예금보험기금의 고갈가능성을 어느 정도의 확

률로 인정하느냐 하는 정책결정이 있어야 하고 일정 기간내에 수용 가능한

확률의 고갈가능성을 지닌 기금을 적립하는데 필요한 예금보험료율을 결정하

는 것이 순서이다. 그리고 기금의 고갈 가능성에 대비하여 외부(현실적으로

는 정부)로부터의 차입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이 합

리적이다.

마. 기금의 운용과 가용성

기금을 안전하고도 유동성이 있으면서도 수익성이 있는 투자대상에(보통

국채)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금보험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위험성을 수반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사항이

다. 또한 예금을 보호하려는 목적의 기금이 다시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으로

예치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조건은 법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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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일정부분은 환율변동에 대비하여 해외채권에 운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외화표시 예금에 대해 보호를 해주는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예금보험제도는 예비 자금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그 절차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다. 은행 파산이 드물거나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시

기에는 예금보험기금 자체의 자금력으로 보험지출 수요에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금융위기와 같은 시스템 전체의 문제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기금자체도 지급불능이 되기 쉽다. 이럴 경우 예금보험기금은 임시

로 차입을 해야하고 이때 정부의 보증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예금보

험료를 인상하여 그 차입금을 상환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극단적인 경우

에는 정부의 영구 출연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정부는 예금보험기금에 영구

출연할 수 있는 유일한 부문이다.

바. 위험수준의 관리

예금보험제도는 부보금융기관들에게 위험추구 행위를 자제할 동기를 부여

함으로써 예금보험기구 자체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예금보험기구는 부보금

융기관들에게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은행의 포트폴리오위험을 줄

일 수 있고 또한 예금자채권이나 예금보험채권 우선 변제제도를 도입하여 예

금보험기구 자신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도 있다. 또한 부보금융기관에게 높은

자기자본비율의 유지를 요구하고, 위험감안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적용하며

은행의 위험추구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규

정위반에 관해서 엄격한 벌칙을 적용하고, 가능한 한 은행 재무정보를 널리

공개하고, 모든 채권자와 예금자에게 은행 파산시 소액의 부담을 지게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위험수준을 축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은행소유자, 경영자, 예금자, 일반채권자, 감독기관, 정치

인에게 시장규율을 확립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규율은 은행의 파산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에게 은행 파산의 손실이 부과될 것을 요구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은행 주주들이 가장 먼저 손실을 부담할 것을 확실히

해두는 것이다. 은행파산의 책임이 있는 이사들을 포함한 최고 경영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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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여야 하고, 만일 불법적인 거래나 과실이 발견되

면 관련 당사자들은 처벌받도록 하고 향후 금융산업에의 재진입이 금지되어

야 한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과 감독기관의 책임을 제도상

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1) 위험의 제한 혹은 위험에 대한 담보 확보

현재와 같이 영업부문간의 장벽이 빠르게 허물어지고 새로운 거래의 형태

가 계속 생겨나는 변화의 시대에는, 법과 규정에 의해 은행 보유자산과 부채

의 종류를 제한하고 은행의 거래 종류를 제한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다. 감독기관이 은행의 상태와 포트폴리오 구성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안전성을 고양시키지만 반대로 혁신성과 효율성을 저해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협의의 은행 형태로 은행이 부보예금액

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위험성이 없는 담보물을 항상 준비하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은행은 항상 추가예금 증

가액에 대해 100%의 지불 준비금을 적립하게 하여 궁지에 몰린 은행의 고위

험 추구를 막고 파산시 정리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2) 예금자 우선변제제도에 의한 위험수준 제한

파산은행의 자산을 회수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분배하는 순위를 보면, 대부

분의 나라에서는 담보물권이 설정되어있는 자산에 가장 우선권을 부여하고,

파산재단의 비용 등에 다음 순위를 부여한 뒤 나머지 자산에 대해 예금자나

기타 일반채권자가 동등한 변제순위를 부여받는다. 후순위 채권자는 그 다음

의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 이러한 채권자들의 채권이 모두 변제된 후에도 -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회수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주주들에게 돌아갈 몫

이 있다. 이러한 채권변제 우선 순위 제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

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채택하고 있다.

예금채권 우선변제제도는 예금자의 채권에 물적담보권과 파산재단비용 다

음으로 순위를 부여하여 일반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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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따라 예금자의 채권이 임금채권, 중앙은행채권, 조세채권 등의 순위와

경합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일반채권자보다 우선순위를 갖는 것이 예

금채권우선변제제도이다.

명시적 예금보험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파산은행의 회수자산 변제순위에

예금채권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서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다. 명시적 예금보험

제도가 있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지출)을 줄이기 위해 예금채권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예금채권 우선변제제도 혹은 부보예금채권 우선

변제제도 또는 이 두 가지 제도를 적절히 결합하여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줄이고 시장규율을 고양시킬 수 있다.

(3) 차등보험료율 적용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차등보험요율제도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줄

이기는 하나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 역선택의 문제는 차등보험료율이 은

행간의 상이한 위험수준을 완벽히 반영하도록 하지 못하는 한 고위험은행에

의 예금보험료 이전을 완전히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덕적 해이문제가 완

전히 제거되지 못하는 것은 주로 보험료율이 결정된 이후의 기간에 은행이

위험추구를 늘릴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다만 예금보험기구가 은행의 위

험수준의 변동을 신속히 파악하여 이를 적기에 보험료율에 반영할 수 있다면

훨씬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다48).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실시에 있어 실제적인 어려움은 위험을 추구하는 은행

이 이를 숨길 가능성 때문에 감독당국의 임점검사 등에 의한 종합판단을 중

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때 감독당국의 자의판단이 늘어나서 은행에

게 명확한 위험추구 행위에 관한 행동기준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다.

48) 또한 시가회계제도, 차등 검사제도 (고위험은행에 임점검사를 더 빈번히 실시 하는 것), 정기적

영업 재인가 심사제도 등이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다른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



82 예금보험의 이론과 실제

(4) 높은 의무 자기자본비율 설정

예금보험제도는 보험료가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설계되지 않는 경우

은행경영자로 하여금 자기자본을 늘리는 대신 예금의 수신을 늘려 과도한 위

험을 추구하게 할 수 있고 이는 파산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유인은

은행으로 하여금 상당한 비율의 자기자본을 항상 유지하게 의무화함으로써

제어될 수 있다.

(5) 최소정리비용방법 선택

은행부실 발생시 채택되는 정리방법에 따라 은행 이해관계자의 위험수준을

변동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실은행에 파산이 선고되고 청산절차에 따라

퇴출되면 부분보호를 통해 은행소유주, 비부보예금자들의 손실발생이 쉽게

예상되고 손실위험부담 원칙이 향후 규율로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은행의 정리가 합병이나 P&A 등의 방식으로 처리되면 은행소유주

나 비부보예금자들이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따라서 시장규율은

감소한다. 은행의 정리방법은 최소비용의 원칙에 입각하여 결정되는 것이 이

론적으로 바람직하며 최소비용은 폐쇄 결정시 산정되어야 한다.

(6) 정확한 정보의 제공

예금보험기구는 당연히 예금자가 개별은행이나 예금보험제도에 대해 신뢰

도있는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은행과 예금보

험제도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고 적기에 제공되어야만 시장규율의 성립이 가

능하다. 또한 은행의 불필요한 지급불능사태를 막고 적기의 정리를 가능하게

하며, 부정확한 정보에 의한 인출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7) 적기시정조치 실시

은행부실을 발생초기에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는 감독제도라면 금융위기의

사전예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문제의 공론화를 조기에 도모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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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정책은 은행산업전체의 건전화에 기여하고 예금보험기금의 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

(8) 위험 이전

위험추구행위와 위험수준의 관리과정이 완료된 후에도 부보금융기관의 위

험 중 일부를 법과 규정에 의해 다른 부문으로 이전시킬 수 있다. 즉 부보금

융기관간의 상호지급보증의 형태로 다른 금융기관에 위험의 일부를 이전시키

거나, 민간 예금보험기관과의 공동보험(coinsurance)의 형태로 위험의 일부를

부보예금자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 혹은 비부보예금자, 일반채권자, 후순위채

권자에게 공식적으로 이전시킬 수도 있다. 또는 예금보험기구가 예금보험 위

험의 일부를 매입할 의사가 있는 민간 재보험회사로부터 재보험의 형태로 위

험의 일부를 이전시킬 수도 있다.

만일 은행들이 예금보험의 비용을 자기 스스로 모두 충당해야한다고 인식

하고 있다면 은행간의 거래에서 상호 감시할 유인이 충분히 커지고, 우량은

행에 혜택을 주고 부실은행에 대해서는 부담을 증가시키고자할 것이다. 또한

감독기관의 권한을 늘리려는데 얼마든지 동의할 것이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상호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은행파산의 비용을 예금보험기금이 완전히 지불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후적으

로라도 필요하다면 장기간에 걸쳐 부보은행에 부담을 지움으로써 달성가능한

효과이다49).

예금보험이 아닌 전통적인 일반보험에서는 공제조항(deductible)을 요구하

여 통상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대형손실발생을 보호한다. 예금보험은 이와는

반대로 소액의 손실만 보호하고 초과금액은 예금자와 일반채권자에게 부담시

킨다. 그러나 이 초과금액 손실도 공동보험의 형태로 보험기구가 손실의 일

부분만 보호하는 형태로 보전해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예금보험기금은 1차 손실분의 100%를 지급하되 2차 손실분은

49) 1994년 체코는 예금보험기금의 보호를 위해 사후적으로 추가보험료를 은행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은행 상호간에 감시를 철저히 하는 효과를 얻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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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 지금하고 3차 손실분은 75%, 4차 손실분은 50%를 지급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런 규정이 거액 예금자들의 인출사태를 방지하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 그러나 파산은행의 회수율이 높다면 실제로 예금자들이 얻는

이득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자금의 선지급을 통해 회수가 완료될 때

까지 예금자들이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이점은 있다.

은행의 경영상태에 대한 시장의 감시를 촉진하기 위해 은행의 파산시 자기

가 손실을 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예금자와 채권자가 존재할 필요성이 있

다. 이들은 고위험 추구 은행에 대해 가산금리를 요구하거나 예금을 인출함

으로써 시장규율을 관철시킨다. 감독기관도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을 감시해

서 은행의 경영상태에 대한 조기경보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후순위채는 시장규율을 관철시키는 유효한 수단의 하나로 보통 규제당국이

발행을 권장하는 조달수단의 하나이다. 건전한 은행이 경영상태가 악화되면

후순위채를 자본으로 전환하여 자기자본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전통적 의미의 재보험은 보험회사가 자기자신의 보증(보험)위험을 분담할

의사가 있는 (재보험)회사에 (재)보험료를 지급하고 위험을 분담하는 것을 의

미한다. 예금보험의 분야에서도 위험이전의 한 수단으로 재보험기법 도입이

고려되어 왔다. 그러나 민간기업인 재보험회사가 은행산업의 제도적인 위험

을 측정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하는 면에서 이들이 재보험하는 범위는

협소할 수밖에 없다.

第 3 節 危機時의 預金保險制度의 運營50)

잘 설계된 예금보험제도는 평상시에 소액예금자를 보호하고 정당한 근거없

이 발생하는 인출사태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명시적 예금보험제도

는 개별적인 금융기관 파산시 효율적인 정리가 가능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

50) Garcia(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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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높인다.

그러나 예측되지 않은 거대한 외부의 경제적 충격이 도래하였을 때 혹은

금융불안이 시장을 지배하여 조그만 충격에도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이 흔들

리는 시기에는 부분보호를 채택한 예금보험제도만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을 유지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위기상황이 오면 금융안정성이 공공

재라는 인식하에 정부는 금융부문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취

한다. 정부는 경제적 비상조치의 비용의 일부를 스스로 감수하면서, 기존의

부분보호를 철회하고 전액보호를 한시적으로 선언하고 시행하여 금융시스템

의 정상화를 기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액보호는 금융위기 종료시 부

분보호제도로 가능한 한 빨리 환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전액보호가 부분보호로 전환된다면 결국 소액예금자의 대부분은 보호

되어야하고 일부 거액예금자와 일반채권자들이 은행을 감시하는 시장규율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엄격한 건전성 감독 및 적정한 퇴출절차와 적

기시정조치 등이 완비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금융위기와 예금보험제도의 도입

언제 예금보험을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중요하다. 금융위기51)의 징후가

감지될 때 혹은 금융위기가 진행 중일 때 부분보호의 예금보험제도를 채택할

것인가, 부분보호제도의 도입이 진행중인 위기극복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

려해야 한다. 많은 정책당국자들은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예금보험제도를 도

입하여 금융안정성의 회복을 시도하나, 이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

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시스템이 안정성을 되찾고 수익

성과 유동성이 회복되었을 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1) 어떤 금융부문의 문제를 시스템차원의 위기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
왜냐하면 그것은 한 나라의 경제체제의 특성과 관련지어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즉,
단순히 부실은행의 숫자나 비율, 혹은 부실자산의 비율 등만 가지고는 시스템 전체의 위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그것은 그 나라의 금융시스템의 구조, 거시·경제적 환경, 대중들의

금융신뢰도, 정책당국의 위기극복 정책에 대한 신뢰도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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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파산시 잠재적 부실은 손실로 현실화된다. 정부는 정부 지출의

최소화와 도덕적 해이의 억제를 위해 손실부담을 은행 주주, 일반 채권자 그

리고 일부 예금자와 최대한도로 분담하여야 한다. 이는 부분보호를 채택한

예금보험제도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기시에는 비록 그 전에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예금보험기금을

축적시켜 놓았다고 할지라도 기금의 지출수요는 이를 훨씬 능가하기가 쉽다.

1980년대 후반 미국의 S&L위기가 이를 증명한다52). 따라서 금융위기시에 또

는 위기 직전에 도입된 예금보험제도는 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하는 것이 당연

하고 적자 규모는 위기극복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예금보험기구

자체적으로 흡수하기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큰 것이 보통이다. 물론 예금보험

기구나 예금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는 제도가 있다면 상당부분의 부담을 줄

일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도 예금보험기금의 자체 회복은 바라기 어려운 것

이다. 이는 예금보험기금의 본질상 불가피한 측면이다. 금융위기시에도 모든

지출을 예금보험기금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금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극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은 금융위기시에 부분보호제도를

완화한 형태의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려한다. 금융위기시에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특별한 조치들 -엄격한 감독제도나, 적기시정조치 등-이 취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부는 갑자기 발생한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생긴다.

그리고 이 중 가장 쉬운 것이 예금의 전액 내지 대부분의 보호라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전액보호 내지 대부분의 예금의 보호라는 조치가 취해지면,

이후에는 금융부문의 시장규율을 회복하기 위해 보호한도를 평상시의 수준으

로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된다. 결국 전액보호가 계속되는 한 시

52) 미국의 경우 무려 50년 동안이나 그리 큰 지출 없이 기금을 축적하여왔으나 단 한번의 극심한

S&L위기로 S&L예금보험기금공사 (FSLIC)는 지급불능사태에 처하게 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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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규율에 의한 건전성 유지는 기대하기 힘들어지고 정부는 금융기관의 과도

한 위험추구행위의 유인을 자제시키기 위해 공식적인 규제와 감독에 지나치

게 의존하게 된다.

시장규율을 도외시하고 감독이나 규제에만 의존해서는 금융부문의 건전성

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 경험적인 면이나 이론적인 면에서 모두 일

치하는 견해이다(Lindgren, Garcia & Saal(1996)). 특히 금융전반의 구조조정

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독과 규제만으로는 건전성유지가 힘들고 오히려 금

융부문의 혁신만 가로막는 요소가 되기 쉽다.

2. 금융기관정리비용의 분담

금융기관을 정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손실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거나, 혹은 금융부문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분담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해관계자에는 주주, 후순위채 보유자, 일반채권자, 예금자, 예금보험

기구, 정부(납세자) 등이 있다.

가. 부채 탕감

일단 부실금융기관을 청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부실금융기관을 부채에

대비해 자산초과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산초과상태는 채무초과

금융기관의 부채를 탕감함으로써만 달성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가 나라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된 원칙은 부실금융기관의 주주들과 후순위채의 소

유자들에게 전액 손실을 감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53). 또한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상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원래의 주주와 경영자들을 존속시키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탕감이

53)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가 있을 수 있어서 금융기관의 파산이 주주나 후순위채 보유자들의 책임이

전혀 없는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손실의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

이 불공평한 조치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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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현재는 채무초과는 아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금융기관에 불공

평한 조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모든 금융기관의 부채를 일제히 탕감시키는 조치를 고

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극히 드문 경우로 실제로 일어날 경우 주

주들의 계약상의 의무나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되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질 것이다. 결국 정책당국은 전체적인 부채 탕감은 하기 어렵고 다른 방법으

로 손실을 분담하거나 정부자체적으로 손실을 흡수하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손실이 예금자나 일반 채권자에게도 분담 되도록 하려면 전액보호가 선언되

기 전에 그렇게 하여야 한다.

나. 특별보험료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탕감의 대안으로, 예금보험기구는 금융위기시에 건전

한 금융기관들로부터 특별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특별보험료는 평상시

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예금보험기구가 이미 지출한 부실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징수되는 것이다. 물론 특별보험료 징수는 몇 년에 걸

쳐 징수될 수 있고 이는 예금보험기구에 의한 금융시스템의 안정화에 의해,

또한 금융위기시 부실금융기관의 원만한 퇴출에 의해 건전한 금융기관을 포

함한 모든 금융기관이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정당화된다. 사실 예금보험제도

자체가 부실금융기관의 손실을 모든 금융기관이 일정부분 분담하겠다는 공식

적인 제도이다. 물론 특별보험료 자체가 건전한 금융기관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커서는 안 된다.

3. 예금의 전액보호

금융위기시 예금보험제도만으로는 심각한 금융위기 상황이나 외부적 충격

이나 거시경제적 원인 또는 미시경제정책의 잘못으로 인한 금융기관 일반의

채무초과상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위기시에는 국가의 예금

보호의 목적이 평상시와는 달라진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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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시에는 지급결제시스템을 보호하여야 하고 예금자들의 자금도피,

즉 현금보유증가나 자금의 해외이전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정부가 상황을 통제하여야 하고 경제적 비상사태 를 선언하여 위기에 대처

할 특별 임시기구 등을 설립할 수도 있다. 제도적 위기상황에서는 부분보호

를 채택한 예금보험제도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금융시스

템의 위기시 예금을 전액보호하는 경우, 이는 위기극복에 도움이 될 뿐만 아

니라 필수적이라고까지 간주된다.

가. 정책 결정과정

금융위기 발생시 정부는 몇 가지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 만일 금융위기가

시스템에 위협을 줄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정부는 전액보호를 선언하지

않고 금융부문의 약점과 부실을 해결할 평상시의 수단들을 활용할 것이다.

만일 시스템위기라고 판단되면 전액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익

과 비용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위기를 방지하거나 대처할 목적으로 정부는 전액보호를 선언하여 대중의

금융신뢰를 회복하고, 인출사태를 방지하며, 자본 유출을 방지하고, 금융중개

기능을 회복하여 경제충격을 줄이려고 하게된다54). 그러나 금융시스템의 위

기를 경험한 모든 나라가 전액보호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 동유럽이나 독립

국가연합은 시스템을 위협하는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도 예금의 전액보호는

제공하지 않았다.

54) 전액보호는 1992년 핀란드와 스웨덴에서 행해졌고 1995년에는 일본과 멕시코에서 90년대 말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 등에서 선언되었다 . 또한 90년대에 자마이카, 쿠웨이트, 터키

에서 전액보호가 선언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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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금융위기시의 예금보호 형태

전액보호 제공 전액보호 미제공

핀란드 불가리아

인도네시아 체코

자마이카 에스토니아

일본 라트비아

한국 리투아니아

쿠웨이트 몽고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멕시코 폴란드

스웨덴 루마니아

태국 러시아

터키

나. 전액보호제공의 효익과 비용

전액보호는 금융부문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부보금융기관의 부채를 안정화

하며, 제도적 차원의 금융구조조정을 실시할 시간을 벌고, 지급결제시스템

의 운영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될 수 있다. 그러나 전액보호하에서 은행의

모든 예금자들이 자유롭게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비용은 막대하다. 전액보호제의 도입은 지급결제시스템을 유지하고

민간신용을 계속 제공하는 것이 전액보호의 비용보다 크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

전액보호에 대한 반대 견해는 도덕적 해이의 확산 및 실제 예금자 손실을

보상하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우려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전액보호가

실제로 청구되지만 않는다면 즉, 파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가장 비용이 적

게드는 위기방지책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예금보험기구에 의한

보장이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명시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비록 전액보호가 금융위기를 진정시키는데 필요조건이긴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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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조건은 아니다. 전액보호는 외환위기나 경제적·정치적 위기로 인해 자

본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는 없다.

<표 4> 전액보호의 효익과 비용

전액보호의 비용 전액보호의 효익

직접비용: 예금자 손실의 최소화

1.만약 파산이 발생하면 금융중개기능 복원

정부의 지출이 크다. 지급결제시스템 보호

2.파산이 발생하지 않으면 신용경색 최소화

정부의 지출이 낮다. 금융신뢰 향상

간접비용 경제교란요인 최소화

도덕적 해이 대책을 위한 시간여유

4. 예금전액보호시 검토사항

전액보호의 실행시 몇 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다. 예를 들면 전액보호

는 당장의 위기를 진정시키고 정부가 위기극복에 가장 적당한 정책을 취할

시간을 벌어줄 뿐이지, 정규적인 금융제도의 하나로서 정착된다면 도덕적 해

이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금융기관부실의 책임이 소유주에게 있는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면

그 금융기관의 지분과 권한을 모두 박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후 현재의

경영진과 주주로부터 금융기관을 분리시켜 구조조정을 거친 후 매각하거나

청산하여야 한다. 이런 과정이 진행되기 이전까지는 전액보호를 선언하

지 않는 것이 상기한 이해관계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수단이 된다.

다른 고려사항으로는 전액보장의 신뢰성 강화, 한시적 조치의 명시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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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뢰성

금융위기 발생시 부분예금보호제도로는 금융안정성을 유지할 수 없다. 또

한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전액보호선언은 시장의 신뢰를 회

복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전액보호를 하려면 재정적 현실을 감안하여 보호대

상 기관과 보호대상 예금 등을 잘 선택하여 전액 보호하여야 한다.

나. 전액보호선언의 방법과 시기

전액보호가 제공된다는 것과 그 절차나 조건 등이 법령 또는 공식 문서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일반대중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확한

용어의 선택과 대중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표현 등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

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전액보호를 제공하는 시기도 중요하다. 일단 전액보호가 시행되면 금융기

관 파산의 비용을 민간부문의 시장참가자들과 분담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따

라서 전액보호 제공시기에 대한 선택은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일이다. 너무

일찍 전액보호를 선언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증가하기 쉽고 너무 늦으면

금융신뢰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 금융신뢰가 붕괴되는 사태에 이르면 이를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다. 전액보호의 유효성이 의심받기 전에 이를 제공하되

직접적으로 정부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시기를 선택하는 기술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다. 금융구조조정과의 병행

전액보호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금융 및 법적 환경의 구

조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회사 및 개인의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고, 부

실금융기관 정리에 관한 법률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규제에 관한 제도도

개선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제적 회계법인이 고용되어 포트폴리오

의 가치를 국내기준과 국제적 기준의 두 가지로 평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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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호대상예금과 보호대상기관의 선정

금융위기시의 전액보호는 모든 은행의 모든 예금과 일반채권자까지 보호하

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였다.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예

금액의 손실도 보전해줘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할 때도 있다.

또한 정책당국은 보호해야할 핵심 금융기능이 어느 것이냐에 따라 보호대

상기관을 선정해야한다. 상업은행은 예금을 수취하고, 대출하며, 위험을 평가

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을 가동하고, 금융정책의 전달자가 되는 주요한 수단이

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보호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저축기관, 신용

협동조합, 머천트뱅크 등도 예금을 수취하고 대출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

을 수행하므로 이들이 경제와 금융산업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

되면 이들도 보호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금융위기시에 해당 금융기관의 파산이 금융부문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은행파산의 정치적·사회적 의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저소

득으로 간주되는 소액예금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소형금융기

관을 전액보호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마. 일반채권자의 보호

전액보호의 목적이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있으므

로 일반채권자의 이탈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할 정도라면 일반채권자까

지 법적 보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내에 있는 자국금융기관은 물론 외

국금융기관의 지점까지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게 될 가능성이 많다. 나라에 따

라서는 후순위채의 보유자까지 보호한 경우도 있다.

해외 채권자들을 보호하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역시 금융위기의 성격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 금융위기가 외국의 일반채권자의 국가신인도 하락에

따른 급격한 이탈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해외의 일반채권자들을 보호하는 조

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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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급결제시스템의 교란요인 제거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할 책임이 있는 중앙은행은 손실발

생위험을 줄이고 손실발생시 도미노현상과 전염현상을 경감시키며 예금보험

기구와 최후의 대부자의 손실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취할 수

있다. 물론 위기 발생이전에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나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

가 많다. 그 경우 시스템붕괴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특히 중요해진다. 광

범위하게 확산된 금융위기시에 지급결제시스템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유동성을 유지해야할 책임이 있다. 중앙은행

은 유동성을 제공할 경우 단순히 유동성이 부족하나 회복이 가능한 금융기관

에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생존이 어려운 기관은 단호

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55). 그러나 회복불가능한 금융기관이 너무 많거나, 대

형이거나, 사전적으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스템의 위기를 초래할 위험

이 있어서 중앙은행의 유동성공급이 억제되기 어려워진다. 그런 경우에도 중

앙은행의 지원은 한시적이고, 엄격히 제한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실제 보유한 자원은 거의 없으며 모든 금융위기 해결의

재정적 수단은 궁극적으로는 납세자의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모든 이해관계

자가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사. 도덕적 해이의 방지

예금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예금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조장이라는 유인구조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첫

55)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의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초과 금융기관에 무차별적으

로 유동성을 공급하여 단기적인 안정성을 얻는 대가로 장기적인 시장규율의 장점을 포기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 그러나 중앙은행으로서는 채무초과 금융기관의 생존기간을 늘리는 것은 일

반채권자의 구축효과 (crowding out )가 있을 뿐 아니라 결국 예금보험기구나 정부의 손실금액을

장기적으로 증가시키고 이런 사태의 책임이 생존이 어려운 채무초과은행에 유동성을 무차별하

게 지원한 결과라고 분석되면 중앙은행의 명성에 큰 손상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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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부실금융기관의 주식과 후순위 채권을 상각하고 경영진을 교체한다. 둘

째, 전액보호는 단지 일시적인 조치임을 분명히 한다. 셋째, 예금에 대한 이

자율에 상한선을 둔다. 넷째, 예금보호시 원본과 소정의 이자에 대해 한정한

다. 다섯째, 전액보호에 대한 추가 예금보험료를 징수한다. 여섯째, 전액보호

가 제공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일곱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을 국유화한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부실금융기관의 주식과 후순위채에 대한 상각과

경영진을 완전히 교체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에게 그들의 의무를 일깨워주는

경고로 작용할 것이다. 전액보호가 단지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라는 것을 명

확히 하는 것은 거액예금자들과 일반채권자들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 것을 촉구하여 전액보호가 부분보호로 전화되었을 때 시장규

율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금 이자율에 대해 상한선을 두고 원본

과 소정의 이자율만 보호하는 것은 부실위기에 빠진 금융기관들이 높은 이자

율로 자금을 유치하여 회복을 위한 도박을 감행하거나 자금을 횡령하려는 시

도를 감소시킬 것이다. 이는 나중에 부실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정부의 부담

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전액보호에 대한 추가 예금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역선택을 방지하며 금

융기관들이 예금유치와 관련된 경영상의 결정시 좀더 그 비용을 명확히 고려

하도록 하며 전액보호를 제공하는 정부의 비용을 일부 금융기관에 부담시키

는 효과가 있다. 감독강화는 금융기관의 소유주나 경영자들이 금융기관의 위

기극복을 위한 도박을 감행하거나 자금을 횡령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하게 금

융기관을 위험에 빠뜨리는 여러 가지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

요하다. 만일 정책 당국자들이 금융기관의 반사회적인 행위나 이를 조장하는

유인구조를 통제할 능력이 감독기구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공적자

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을 국유화해서 직접 통제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대책들은 전액보호에 수반되는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여 권장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전면적인 금융위기가 한창 진행 중이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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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가 일시적으로나마 반드시 필요하다고

일반대중들도 인식하는 시기에는 도덕적 해이가 중요한 이슈가 아니며 좀더

관용적으로 취급되는 것이 보통이다.

결론적으로 성공적으로 전액보호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상의 세세한 대책들보다는 정부의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결

국 정부의 재정적 건실함에 의해 판단된다. 더 나아가 정부의 재정적 건실함

은 위기극복을 위한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구조조정 개혁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

5. 전액보호의 부분보호로의 전환

전액보호의 제공은 금융위기가 광범위하게 진행될 경우로 한정되며, 이는

평상시 국유화된 금융기관에 제공되는 전액보호와는 개념적으로 다른 것이

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전액보호는 심각한 유인구조의 왜곡을 가져온다. 도

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금융기관 경쟁력의 효율성을 회복하기 위해 되도록 단

시일 내에 부분보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금융위기시에 제공된 전액보호의 부분보호로의 전환

부분보호로의 전환 문제는 여러 나라에서 관심의 대상이다. 이미 제공된

전액보호의 성격은 명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암묵적인 것일 수도 있다56). 핀

란드와 스웨덴은 금융위기 이후 전액보호를 부분보호 예금보험제도로 전환하

였고, 우리나라나 인도네시아, 자마이카, 일본, 쿠웨이트, 멕시코, 태국 등은

부분보호로 전환할 예정이다. 중국과 코스타리카는 그들의 국립은행들에 대

한 전액보호를 철회할 예정이다.(중국의 전액보호는 명시적이 아닌 암묵적

보호였음.)

56) 인도네시아, 자마이카, 말레이시아, 스웨덴, 태국같은 나라들의 경우는 명시적인 예금보험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예금자와 일반채권자도 전액보호를 선언한 경우이다 . 한국,
핀란드, 일본, 멕시코의 경우는 기존의 명시적 부분보호 예금보험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금융위기

가 발생하여 전액보호로 변경한 경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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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실제로 들건 들지 않건57) 전액보호는 시장규율을 약화시키고 왜곡

된 유인구조를 바로잡는데 오로지 감독과 규제에만 의존하게 만든다. 따라서

일단 금융위기가 종료되면 신속히 보호 규모를 축소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법률을 도입하거나 또는 개정해야 한다. 특히

부분보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기시정조치 제도, 금융기관의 퇴출

기준과 절차의 명시화, 감독기구에 대한 정비 등의 제반환경조성을 확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보의 공개, 건전성규제, 감독기구의 정비, 최후

의 대부자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한 거시경제적인 정책이 금융부문의 신뢰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어야 전액보호를 부분보호로 전환하

는데 도움이 된다58).

금융산업과 경제전반에 걸쳐 상황이 호전되면 전액보호는 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는 금융기관이 대형이거나 소형이거나 아니면 국유은행

이거나 민간은행이거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대마불사의 관행이 적용

되는 대규모의 금융기관은 현실적으로 청산과정을 밟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부분예금보험제도하에서 적정한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의 소유

주, 일반채권자, 혹은 거액예금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근의 외국사례를 보면 개별금융기관의 경영상태가 명백히 공개되

지 않았을 때 금융신뢰를 유지하던 전액보호를 철회하는 것이 인출사태를 초

래한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59). 이는 1979년 아르헨티나, 1994년의 베네주

엘라, 1995년의 불가리아, 1997년의 인도네시아의 금융위기발생시 관찰된 사

실이다.

57) 만약 실제 인출사태가 일어난다거나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된다면 정부는 실제 비용을 부담해야

만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전액보호는 정부의 우발채무 (contingent liability)로서 남아 있기 때문

이다 .
58) 스웨덴과 핀란드는 1990년대 중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선언하였던 예금의 전액보호를 철회하고

새롭게 개정된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쳤다 .
59) 학자에 따라서는 전액보호를 부분보호로 전환하는 정책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 이

들에 의하면 어떤 국가에서는 부실금융기관을 단호히 처리할 정치적 배경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주와 후순위채 보유자들과 같은 소수의 이해관계자에게만 부실발생시 불이익을 주고 이

들에게 금융기관의 위험도와 경영상태를 감시할 의무를 부여해야한다는 의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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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보호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전액보호 철회시점에서 금융기관에 후순위

채를 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채권 시장이 발달된 국가에

있어서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 후순위채의 발행은 자기자본

에 이은 은행위험의 방충역할도 하면서 보호대상이 되는 은행간 예금의 제도

적인 대체물로도 작용할 수 있다. 후순위채발행시 낙착되는 발행조건과 이자

율이 잠재적 예금자와 채권자 그리고 감독당국에 은행의 경영상태와 위험도

에 대한 시장의 인식을 추정하게 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나. 부분보호로의 전환 시기

전액보호의 철회시기를 선택하는 데 있어 고려되는 요소들은 서로 상충된

다. 따라서 이상적인 조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안심하고 부분보호로 전

환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경우 단계적으로

부분보호로 전환하는 방안이 바람직한데, 이는 부분보호로의 전환을 가능하

게 하는 제반조건이 더욱 많이 충족되고 인출사태의 위험이 감소할수록 전액

보호의 범위와 단계를 축소시키는 방법이다.

금융산업의 혼란을 방지하면서 전액보호를 부분보호로 전환하기 위하여 모

든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제반조건이 충족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장

기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최소한의 조건만 충족되면 부분보호로 전

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한의 조건은 첫째, 금융구조조정이 충분히 수행

되어 있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감독 및 규제와 회계기준 등에 대

한 개혁이 도입되었을 것. 둘째,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었을 것. 셋째, 개별금

융기관의 부실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할 정책이 확립되어있을 것. 넷째, 일반

대중이 부분보호로 전환된다는 것을 적어도 1년이나 2년 전에 잘 알고 있을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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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가별 전액보호를 제공한 기간

국가명 도입 철회 설명

핀란드 1993.2 1998.12 기존 예금보험제도를 개정

인도네시아 1998.1 미정
전액보호는 최소한 2년 이상 지속되고 6개

월 전에 공지예정이며 철회는 논의중.

자마이카 1997 미정 정부가 철회시기 결정 예정

일본 1996.6 2002.4
2001.4월로 전액보호철회가 예정되어 있었

으나 1년 연기

쿠웨이트 1992 미정 전액보호는 법적 조항이 아닌 정부 선언

말레이시아 1998.1 미정
전액보호를 대체하는 명시적 (부분)예금보

험제도 도입 검토 중

멕시코 불분명 2004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회예정

노르웨이 1991 N .A .
전액보호는 정부은행기금에 의한 것이며 정

부의 직접보증은 아님

스웨덴 1992.12 1996.7 1996년 (부분)예금보험제도 신규 도입

태국 1997.9 미정 명시적 (부분)예금보험제도 도입 검토 중

터키 1999.12 미정 전액보호는 법적 조항이 아닌 정부 선언

한국 1997.11 2000.12 시행령부칙에 전액보호 규정

최근의 위기사례에 비추어 보아 부분보호로 전환시에 반드시 필요한 추가

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산업이 전액보호 철회의 충격에도 견딜

만큼 우량해졌다고 감독기구와 중앙은행이 보증하여야 한다. 이런 보증은 신

뢰할만한 감독상 정보와 시장의 정보에 근거를 둔 것이라야 한다. 둘째, 명시

적 예금보험제도에 관한 법률과 금융기관의 퇴출에 관한 법률이 완비되어 있

어야 한다. 또한 부분보호로의 전환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일반대중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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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신뢰 붕괴라든지 금융부문의 부실화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비상대책

(contingency plan)을 마련해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들이 이행기의 충격을 견디어 내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

후의 대부자는 채무초과는 아니면서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자금지원을

증가시킬 준비가 되어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책당국은 개별적인 금

융기관 파산이 급속하지 않아서 평상시의 절차로 대처가 가능한 자금이동사

태 등이 발생해도 부분보호전환을 철회해서는 안되며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

해 부실징후가 있는 금융기관을 합병, 청산, 증자명령 등으로 단호히 대처하

여야 한다. 또한 정책당국이 전액보호를 시작할 당시 이미 철회할 시기를 결

정해 놓는 것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히려 인도네시아의 사례와 같이

최소한의 시행기간을 두고 철회의 선언에는 사전공지 의무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유연한 대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전에 전액보호철회의 시기를 결정

해 두는 것은 정책 신뢰도와 투명성을 최대화하는 면이 있고 필요한 개혁작

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도 있다.

전액보호를 철회하고 부분보호를 시행한 이후에는 정책당국은 신뢰성의 제

고를 위해 사전에 결정된 절차대로 모든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의 부실은행들은 전액보호철회 이전의 법률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바람

직하며 비용은 재정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기존의 부실은행의 처리비용을 새

로이 시작된 예금보험기구에 부담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새로

출범된 예금보험기구는 과거의 부실처리를 위해 노력을 낭비하지 말고 장래

의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해나가야 한다.

다. 국유금융기관에 대한 보호 철회

여러 나라에서 개발은행, 저축은행, 상업은행, 특수은행 등의 국유금융기관

들을 정부가 운영하고 있다. 이들 은행에 제공된 전액보호는 평상시에도 제

공되는 것이다. 민간금융기관에 대한 전액보호를 철회하고 부분보호 예금보

험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재고할 필요성이 대

두된다. 결론적으로 이들에 대한 예금의 전액보호는 공평성의 측면에서도 다



제4장 예금보험제도의 적정운영 101

른 민간은행과 마찬가지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더구나 새로운 부분보호 예

금보험제도를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에서는 새로운 예금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 금융기관의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만약 국유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그에 대한 전액보호의 철

회가 인출사태를 야기하고 시스템의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 단계적

으로 철회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장기간에 걸쳐 이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그 기간동안 해당 국유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필요하다면 구조

조정을 실시해야한다. 만일 전액보호가 암묵적인 성격이라면 철회하기 상대

적으로 용이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정책당국이 실제로 국유금융

기관에 대한 보호를 철회하는 것은 까다로운 결정이 된다. 왜냐하면 금융구

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감독과 규제가 확립되어야만 금융부문에 위기

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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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章 結 論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부보예금자 및 부보은행 이해당사자의 위험추구 유인

을 제한하고 고위험 추구로 인한 은행 파산과 그 손실규모를 줄이기 위해 내

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통제를 가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외부적 통제 및

규율은 시장으로부터 도출될 수도 있고 공식적인 감독체계로부터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외부적 규율은 시장 규율이건 감독규율이건 금융제도에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첫째로, 시장규율은 도덕적 해이를 제거하고 장기적 금융

안정을 달성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금융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

서 예금보험제도는 감독규율과 시장규율을 적절히 조합하여 도덕적 해이

의 유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감독규율은 또한

금융산업의 자기혁신에 의한 발전과 상충관계가 있는 만큼 이점도 고려되어

야 한다.

第 1 節 市場規律과 金融安定性

예금보험제도는 시장규율의 요소를 적당히 조절하여 시장규율과 연관된

금융산업의 불안정과 금융공황사태를 회피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동시에 예금보험제도는 시장이 은행의 소유주와 경영자에게 요구하는 위

험추구 자제의 유인을 예금보험제도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러한 제도의 운용을 위한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명시적인 예금보험

제도, 가입의 의무화, 예금보험제도에 적합한 민법·상법의 법적 환경, 투

명한 회계제도와 대출자산평가 방법의 정착, 건전성 감독제도의 확립 등이

있다.

또한 경영상태가 불량해진 은행의 파산이 실제화되기 전에 적기에 시정조

치를 명령하고 지급불능의 은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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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필요하다.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시기는 불건전한 은행이 대부분 정리된 후에 하는 것

이 바람직하며 대형은행이나 소형은행 민간은행과 국책은행을 동등하게 취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독기관과 예금보험기구는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시

키기 위하여 다량의 양질의 정보가 필요하며 시장규율의 강화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예금보험제도는 공적기관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민간기구로 운영할 수도

있으나 적어도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야 하고 예금보험기구의 이사회는 금융업

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예금보험기구는 중앙은행이나 감독기관

으로부터 독립적일 수도 있고 그 일부분으로 운용될 수도 있다.

예금보험기금은 사후적으로 징수할 수도 있고 사전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해

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다. 적정한 기금의 규모는 평상시나 경기침체시에 파

산은행을 정리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유지되어야 하나, 전면적인 금융위기시

에는 부족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만일 예금보험기금이 지급불능사태에 이

른다면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을 받는 것보다는 재정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중앙은행은 일시적인 예금보험기금의 유동성을 보조

할 수 있다. 예금보험료는 당연히 위험감안 차등보험료 체계가 바람직하며

징수의 편의상 모든 예금을 대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별은행의 위험도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측정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미 많은

나라들이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감안 차등

보험료체계를 이미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예금보험기금은 안전하게 운용

되어야하며 환율의 변동을 감안하여 외화자산에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예금채권 및 부보예금채권 우선 변제제도를 도입하여 예금보험기금의 위험

을 줄이고 금융시장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나 예금자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여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은행간 상호

지급보증을 통해 서로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예금보험의 위험을 일부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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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할 수도 있다.

많은 나라에서 비예금채권자에서 비롯되는 시장규율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효과가 있지만 소액예금자의 시장규율이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소액예금자들이 보호되지 않을 때 인출사태를 야기할 가능성

이 높고 인출사태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이 시장규율을

강화하려고 한다면 보호한도액과 보호대상예금의 종류를 명확하게 공표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관련법과 회계제도, 규정 등이 이와 일치되도록 하

여야 한다.

第 2 節 監督規律과 金融革新

강력한 감독제도와 규제는 위험추구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쓰인다. 그러나

감독과 규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반대 급부가 따른다. 금융부문의 건

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독과 규제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금융부문의 자율

적인 경영혁신을 저해하기 쉬우며 거시적으로는 경제의 흐름을 왜곡시킬 우

려마저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감독규율(supervisory discipline)과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의 행사에 적절한 균형을 취하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하고, 감

독규율을 행사하여 금융부문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시장규율을 통해

경제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금융혁신을 촉진시켜야만 한다.

감독규율이 올바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계제도의 정립

이 필수적이며, 신속하고 확실한 보고체계, 필요한 법과 규정 및 강제력 완비

도 필수요소이다. 적정한 최소자기자본 비율 또한 금융기관 소유주로 하여금

위험추구행위를 스스로 자제시키는 장치이고 예금자에게는 신뢰감을 제공하

며 예금보험기금의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한다. 금융기관의 영업인가시(신규설

립 혹은 경영권 이전)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또한 파산시 주주의 제

한적인 손실부담으로 인한 부작용을 상쇄시킬 만한 제도적 장치도 감독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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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금융안정성의 확보에 도움이 된다. 실제 파산이 발생하였을 때 파산

금융기관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에서 퇴출시키도록 법률과 금융관습

과 제도가 정비되어있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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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 章 補論 : 各國의 預金保險制度

第 1 節 美國의 預金保險制度

1. 예금보험제도의 도입

미국의 예금보험제도는 각 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을 보증하기 위해서 1829

년 형성된 안전기금제도(safety fund banking system)에 근원을 두고 있다.

이후 대공황기간인 1929년부터 1934년까지 전체 은행의 약 1/ 3에 해당하는

8,000여개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자 예금자는 물론 국가경제에 커다란 손실

을 입혔으며, 더욱이 지급결제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급락하였다. 이에 따라 예금보호제도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안정

성 및 예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1933년 금융제도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한 은행법이 통과되었다. 예금자 보호를 위해 1933년 9월 연방예금보험공사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FDIC)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이는 미국

내 국가 전체단위로서 도입된 예금보호제도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 예금보호제도는 은행 등 저축금융기관

을 담당하는 연방예금보험공사 외에도 금융 권역별로 증권, 보험, 신용조합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증권업의 경우 증권투자자보호법(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1970)에 의해 1971년 설립된 증권투자자보호공사(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Corporation: SIPC)가 존재한다. 보험은 각 州의 보험감

독관들로 구성된 전국보험감독관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NAIC)가 각 州별로 보험보증기금을 설립토록 하여 보험회

사의 지급불능이 발생하는 경우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의 보

험금을 보호토록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신용조합의 경우 전국신용조합감독

청(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NCUA)내에 전국신용조합출자보험

기금(National Credit Union Share Insurance Fund: NCUSIF)을 설치하여 조

합원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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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미국의 금융권별 예금보험기구

금융권
기구/
기금

보 호 대 상 보 호 한 도 재 원 조 달

은 행 FDIC
보통·저축·정기예금,
MMDA, CD, 송금환, 환

어음

$ 100,000
차등보험료

(0%∼0.27%)

증 권 SIPC
현금 및 어음, 주식, 채권,
예금증서

$ 100,000 공동분담금

보 험
PCGF
LHGF

사망급부금, 해약환급금,
건강보험부금, 연금 및 연

금해약환급금

1인당 최고한도

$300,000

분담금

손보(수입보험료의

1∼3%)
생보(수입보험료의

1∼4%)

신용조합 NCUSIF 조합원의 출자금, 예금
계좌형태별로

각각 $100,000
부보대상예금의

1%를 출자

금융권별로 예금자 보호를 담당하는 예금보호기구가 상이하므로 각 예금보

호기구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연방예금보험공사의 권한과 기능

FDIC는 설립 이듬해인 1934년부터 주요 부보대상 금융기관을 은행권60)으

로 하여 예금보험 업무를 시작하였다. FDIC의 설립 당시 재무성과 연방준비

은행에서 총 2억8,900만 달러를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나61), 1947∼1948년 중

전액 상환함으로써 현재는 자본금이 없는 상태이다. 연방정부기관으로 발족

된 FDIC는 1950년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이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그 법적 기반을 갖추었으며 관련법규의 제·개정에 의해 권한

이 확대되었다.

또한 1934년에 국민주택법(National Housing Act)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60) 미국의 은행은 설립근거법인 국법은행법 (National Bank Act of 1863)에 의해 설립된 국법은행과

州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州법은행으로 분류된다 .
61) 재무성이 1억5,000만 달러, 연방준비은행에서 1억3,900만 달러를 出資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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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저축대부조합(S&L)을 보호대상 금융기관으로 한 연방저축대부보험공사

(Federal Savings and Loan Insurance Corporation: FSLIC)가 발족되었다.

이렇게 설립된 FSLIC는 1989년 FDIC하의 저축조합보험기금(Saving

Association Insurance Fund: SAIF)으로 이관될 때까지 S&L의 저축계정을

대상으로 한 예금보험 업무를 맡았다.

1980년대 이후 S&L의 대규모 도산으로 FSLIC가 지급불능상태에 이르자,

1989년 금융기관개혁·구제·강화법(Financial Institui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FIRREA)이 제정됨에 따라 FDIC에서 저축대부조합의

예금보험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써 FDIC는 은행보험기금(Bank

Insurance Fund: BIF)과 저축조합보험기금 및 연방저축대부보험공사정리기금

(Federal Savings and Loan Insurance Corporation Resolution Fund: FRF)등

의 3개의 기금을 통합하였다.

가. 조직

연방정부기관의 성격을 갖는 FDIC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에 의해서

운영되며, 이사회는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사회는 임명직

인 의장(Chairman), 부의장(Deputy Chairman), 임명직 이사 3인과 당연직인

통화감독관 및 저축기관감독관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명직

이사의 임기는 6년이다.

이사회 아래에 이사장실 등 이사회업무의 처리·보좌 및 회사감찰 등의 업

무를 수행하며, 이사장실 밑에 실무를 총괄하는 실무사장이 있어서 본사와

지사의 업무를 관장한다. <그림 1>은 1999년 12월 현재 FDIC의 조직도인데,

조직구성은 2실, 2보좌관을 두고 있는 이사회사무국, 9국 6실의 본사, 그리고

2국을 포함한 8개의 지사로 되어 있다. 이를 局(division)과 室(office) 별로

구분하면 9개국과 8개실이 된다.

직원수는 1995년 말 현재 12,000명에 달했으나 부실 정리와 금융산업의 안

정추세에 따라 인원을 꾸준히 감축하여 4년 후인 1999년 12월 기준으로

7,266명 선이다. 인원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서는 3,000여명에 이르는



제6장 보론 :각국의 예금보험제도 109

검사국으로, 안정기조에 접어든 미국 금융산업의 현황에 맞게 FDIC가 부실

금융기관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에 치중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부서별로 분장되어 있는 FDIC 업무의 전반적인 내용은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료의 징수, 부실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부실은행의 정리 및 청산, 가입금

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등이다. 이들 업무는 부서별로 분장되어 수행되

는데, 주요 부서별 업무분장은 <표 7>에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림 1> FDIC의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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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방예금보험공사의 권한

1950년 연방예금보험법이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오늘날과 같은 법적 기반

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이후 저축대부조합의 대규모 도산사

태로 인해 1989년 금융기관개혁·구제·강화법(Financial Institui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 FIRREA)이 제정됨에 따라, 저축대부조합의

예금보험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표 7> FDIC 부서별 업무분장

부 서 업 무 분 장

감독국
(Division of Supervision)

부보금융기관의 경영상태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업무
검사

조사·소비자보호국
(Division of compliance

and consumer affair s)

소비자보호법, 공정대부법 및 지역사회재투자법 등
주요 관련법규 준수상황에 대한 조사·조치 및 소비
자와의 분쟁 등과 관련된 업무

정리·청산관리국
(Division of resolutions

and receiverships)

부실금융기관을 최소비용으로 정리하기 위한 업무의
입안·실시 및 부실금융기관의 청산관리업무 등

보험국
(Division of insurance)

부실금융기관 예금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재무국
(Division of finance)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의 보험료 징수, 3개 기금의 연
차보고서 및 내부경영보고서 작성

행정국
(Division of

administration)
FDIC의 조직·운영과 관련된 행정업무

연구통계국
(Division of research and

statistics)

경제·금융상황에 관한 자료 생산, 금융산업의 상황
변화가 경제 및 FDIC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

정보관리국
(Division of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컴퓨터 시스템 운영 및 통계자료 분석

법률 자문국
(Legal Division)

총괄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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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저축대부조합의 처리가 진행되면서

FDIC의 권한은 강화된다. 1991년 연방예금보험공사개선법(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Improvement Act : FDICIA)을 제정하여 적기시정조치

제도, 최소비용원칙에 의한 정리 및 부실금융기관 조기폐쇄 등의 규정이 도

입되면서 FDIC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차

등보험료율제도가 1993년에 도입되었다. 결과적으로 FDIC는 미국 내의 모든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예금보험 업무에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권한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FDIC는 보험료 및 특별보험료를 징수·인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둘째, 예금보험기금 및 기타 자산을 운용한다.

셋째, 경영이 부실한 부보금융기관에 대출·채무보증·자산매입 등 자금을

지원한다.

넷째, 부실금융기관의 인수 및 인계, 매매 및 합병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때 필요시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다.

다섯째, 도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을 승계할 새로운 국법 금융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여섯째, 금융기관이 도산하면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도산 금융기

관의 정리 및 청산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일곱째, 부보금융기관에 대해 정보입수, 경영실태파악, 법규위반검사 등에

필요한 감독 및 검사권을 가지며, 필요한 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

한이 부여되어있다.

여덟째, 보험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을 재무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 연방예금보험공사의 기능

FDIC는 보험료 징수 및 보험금의 지급, 부실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부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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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정리 및 청산, 가입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

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정, 방법, 대상, 한

도, 그리고 자금조달방법 등에 관한 외관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 금융기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FRS) 가맹은행인 국법은행과 주법

은행은 의무적으로 FDIC에 가입하여야 하며, 연방준비제도 비가맹의 주법은

행과 주인가 상호저축은행은 FDIC 이사회 승인을 거쳐 가입하도록 되어있

다. 1999년 12월 현재 가입금융기관수는 상업은행 8,832개, 저축기관 1,388개

로 총 10,220개의 금융기관이 FDIC에 가입되어있다.

(2) 보호대상

보호대상 금융상품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당좌예금, MMDA, 정기예금, 양

도성예금증서(CD), 퇴직계정(retirement ), 송금환, 여행자수표, 자기앞수표, 환

어음, 보증수표, 신용장, 신탁(revocable trust)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투자신

탁, 주식, 채권, 재무성증권, 뮤추얼펀드, 기타 비예금성 투자상품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이며, 또한 강도, 절도, 사기, 횡령, 천재지변에

의해 소실된 금전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3) 보호한도

1인당 보험금지급한도는 설립초기인 1934년에는 2,500달러였으나 동년 6월

5,000달러, 1950년 10,000달러, 1966년 15,000달러, 1696년 20,000달러, 1974년

40,000달러로 각각 증가되었으며 1980년에는 그 한도가 100,000달러로 대폭

증가되었다. 1999년 12월 현재 은행보험기금(BIF)의 가맹금융기관의 총 예금

3조384억달러중 부보예금금액은 2조1575억달러로 부보 비율은 71.0% 수준이

며, 저축조합보험기금(SAIF)은 가맹금융기관의 총 예금 7,644억달러 중 부보

예금금액은 7,113억달러로 부보비율은 93.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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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원조달

설립 당시 재무성이 출자한 1억5천만달러, 연방준비은행이 출자한 1억3,900

만달러 등 총 2억8,900만달러의 자본금이 있었으나 1947∼48년 중 전액 상환

하여 현재는 자본금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보험료가 주요 재원조달원인데, FDIC

는 1993년 1월 1일 이후 부보기관의 자기자본수준에 의한 자본등급과 감독등

급등의 2가지 기준에 의한 위험측정에 따라 부보기관을 위험그룹별로 구분하

고 각 그룹별로 서로 다른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

차등보험료율은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다. 1999년 12월 현재 부보금융

기관은 최하 0%에서 최고 0.27%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1999년 평균 보

험료는 은행보험기금 가맹기관이 100달러당 0.325센트, 저축기관보험기금 가

맹기관이 0.465센트수준이고, 은행보험기금의 93.7%, 저축기관보험기금의

91.6%가 보험료를 면제받고 있다.

<표 8> FDIC의 차등보험료율

(단위 : bp*)

구 분
감 독 등 급

1 2 3

자본

등급

1 0 3 17
2 3 10 24
3 10 24 27

* bp(basis point) : 1bp는 0.01%

(5) 보험기금 관리

은행보험기금(Bank Insurance Fund: BIF)

은행보험기금(Bank Insurance Fund: BIF)은 BIF가맹은행의 보험료,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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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성 증권의 투자수익, 파산은행에서 획득된 자산의 관리·처분으로부터

얻어진 수익·기금 및 재무성과 연방금융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조성

된다.

예금보험기금의 총예금대비 비율은 1935년에는 0.68%였으며, 이후 약간의

등락을 거쳐 1960년대 이후에는 0.73∼0.92%의 비율을 유지하여 오다, 1980

년대 말 금융기관 도산증가로 1990년대에 0.16%까지 하락하였다. 1990년대에

는 추정손실을 고려할 경우 은행보험기금 자체가 적자로 반전되었으나, 최근

의 은행경영상태 호전으로 1999년 12월말 현재는 동 비율이 1.45%를 기록하

고 있다.

예금보험기금의 피보험예금대비 비율은 1960년대까지는 총예금 대비 비율

보다 0.5%이상 높았으나 1970년대 이후 양 비율의 격차가 점차 좁아져 왔으

며, 점차 기금이 소진되어 양자가 거의 동일한 비율을 나타내게 되었다. 1993

년 은행보험기금은 피보험예금 총액 약 1조 9,068억 9천만 달러의 0.69%(총

예금의 0.53%)인 131억2,100만달러인데, 이것은 1991년과 1992년에 각각 70억

2,800만달러와 1억60만달러의 결손금을 기록하고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보면

대단한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1991∼92년은 1934년 FDIC가 운영을 시작한

이래 최초로 보험기금이 (- )수지를 나타낸 해이다.

FDIC의 은행보험기금은 일반적으로 파산은행의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

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1993년에 FDIC에 의해 취급된 파산은행은 모두 41개

였다. 그 중 6개 은행은 모든 예금이 승계은행으로 이전되는 예금승계방식에

의해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30개 은행은 피보험예금만을 승계은행에 이전시

키는 예금승계방식에 의해 처리되었다.

연방보험공사개선법(FDICIA)에 의거 FDIC는 부보예금대비 기금의 유보비

율을 1.25%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연2회 이상 보험료율을 인상할 수 있다.

FDIC는 재무성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특별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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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기관보험기금(Savings Association Insurance Fund: SAIF)

저축대부조합의 저축자금에 대한 보험은 원래 연방저축대부보험공사

(FSLIC)가 담당하고 있었다. 연방저축대부보험공사(FSLIC)는 연방주택소유

자대부공사의 출자로 1934년 설립된 연방정부기관으로서 연방주택대부은행이

사회(Federal Home Loan Bank Board: FHLBB)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 부실 저축대부조합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따

라 FSLIC의 보험사고관련 지출이 급증하여 경영수지가 1986년 이후 계속 적

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1989년 FSLIC는 마침내 파산하였고, 동 공사의 기금

은 FIRREA에 의거 저축조합보험기금(SAIF)이라는 새로운 기금으로 대체되

었으며 FSLIC 가맹금융기관들을 관리·청산하기 위한 정리신탁공사

(Resolution Trust Corporation: RTC)와 정리기금공사(Resolution Funding

Corporation: RFC)가 설립되었으며 현재 SAIF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1996년 예금보험기금법(Deposit Insurance Funds Act: DIFA)은 FDIC에게

저축기관보험기금의 지정유보비율 유지를 위하여 1회의 특별분담금을 부과하

고 FICO (Financial Corporation)가 발행한 채무의 이자상환을 위하여 모든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분담금을 부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FDIC는 1996년 45억달러의 특별부과금을 징수하여 저축기관보험기금의 지정

유지비율을 달성하였고, 은행보험기금 가맹기관은 1997년 1월부터 FICO분담

금을 납부하고 있다.

(6) 차 입

FDIC는 은행보험기금(Bank Insurance Fund:BIF) 및 저축기관보험기금

(Savings Association Insurance Fund:SAIF)의 보험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필

요한 경우 재무성으로부터 300억달러까지 차입할 수 있다. BIF는 연방금융은

행(Federal Financing Bank:FFB)으로부터, SAIF는 FFB와 연방주택대부은행

(Federal Home Loans Banks)으로부터 각각 운전자본(working capital)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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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연방예금보험공사개선법은 최대차입한도(M OL :

Maximum Obligation Limit)를 설정하였는데 1999년말 현재 BIF의 최대차입

한도는 518억달러이고 SAIF는 167억달러이다.

(7) 자금지원 및 부실금융기관 정리

FDIC는 경영이 부실한 부보금융기관에 대해 자산매입, 자금예탁 등의 방

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며, 부보금융기관과 관련된 예금의 인수 및 인계, 금융

기관 자체의 매매 및 합병을 승인한다. 부실금융기관 발생시 그 재산관리 및

청산업무를 주관하고, FDIC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폐쇄은행의 피보

험예금을 승계할 새로운 국법은행을 신설할 수 있다.

(8) 금융기관 감독권

FDIC는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데, FDIC의 감독

기능은 다른 감독기관과 조직·인력면에서 통화감독청(OCC)이나 연방준비제

도(FRS) 등과 대등한 면모를 갖고 있다

합병 이후 존속하는 은행이 비부보은행이거나 부보은행과 비부보은행이 합

병하는 경우 FDIC의 인가가 필요하나 또한 FDIC는 감독당국과 같이 특정행

위의 중지명령, 손해배상이나 보상지시 및 광범위한 조사권한을 보유하며, 채

권확보를 위해 기존계약 폐기권, 소송 등 법적 절차 중지권, 소환장 발행 및

원상회복권 등을 갖고 있다.

(9) 부실금융기관 처리

미국의 FDIC는 FDI Act 제11조에 의거해서 금융당국 또는 FDIC 자신의

지명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부실금융기관 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6장 보론 :각국의 예금보험제도 117

3.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권한과 기능

증권투자자보호공사(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Corporation:SIPC)는

증권투자자보호법(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1970)에 의해 증권시장

의 신뢰를 도모하고, 증권 중개매매인의 고객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목적으

로 1971년 설립된 기구이다. SIPC의 설립과 운영은 증권 중개매매인들로 구

성되는 회원사의 출연금에 의해 이루어지며, 회원제 비영리 민간기구로써 동

기관의 공공성 및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 재무부장관 및 연방준비제도이사

회(Board of Federal Reserve:FRB)가 각각 동 기관의 이사를 임명한다. 정관

또는 규칙의 제정·개정 시에는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권한

SIPC는 회원사에 대한 검사, 감독의 권한이 없으며, 부실 회원사 발생시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실 회원사의 청산 등 정리기능만을 수행하며, 증권거

래위원회(SEC) 및 의회로부터 업무 감독을 받는다.

나.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기능

(1) 보호대상기관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위탁매매업자(broker) 또

는 자기매매업자(dealer)의 경우 자동적으로 SIPC의 회원이 된다. 1999년 12

월말 현재 SIPC 회원사는 7,315개이다. 다만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

면 SIPC의 회원사가 될 수 없다.

첫째, 주사업지 및 관할구역, 소유재산의 소재지가 미국 및 그 부속영토 이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매매인이어야 한다. 단, 주사업이 미국정부채권으로 제

한되어 있고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되었으나, SIPC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중개매매인은 SIPC의 회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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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뮤추얼 펀드 수익증권의 판매업, 연금채권 판매업, 보험업, 그리고 투

자회사 혹은 보험회사에 대한 투자자문업 등을 독점적으로(exclusively) 수행

하는 중개매매인도 SPIC의 회원이 될 수 없다.

만일 SIPC 회원사가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이 말소되면, SIPC의 회원자격

도 자동적으로 상실되며 SIPC는 중개매매인의 회원자격상실 후 180일이 지

나면 해당 회사 고객을 보호할 의무가 없어진다.

(2) 보호대상범위

보호대상고객은 SIPC 회원사가 개설한 증권계정에 대하여 청구권을 가진

자인데, 증권을 매입하기 위해 혹은 매매의 결과로 회사와의 예탁금계정에

현금을 보유하게 된 사람 또한 보호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하는 고객

(부적격 부보고객)의 지급청구에는 SIPC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① 채무자(청산되는 회원사)의 무한책임사원, 임원, 간부

② 채무자가 발행한 주식(확정우선배당 및 청산권이 부여된 비전환주식 제

외)을 5% 이상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

③ 채무자의 순자산 또는 순이익에 5% 이상의 참여권을 갖고 있는 유한책

임사원

④ 직간접적인 계약 등에 의하여 채무자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

거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자

(3) 보호대상재산

보호대상 고객의 현금 및 유가증권이 보호대상 재산인데, 어음, 주식, 채권,

예금증서 등과 같은 유가증권 대부분의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유가증권은

이윤분배협정에 따른 이익 혹은 지분참여의 증서 및 투자계약 등은 물론이고

보호대상유가증권의 청약과 매각에 관련된 구매 보증서(Warrants)나 권리증

서(Rights) 등도 보호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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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①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유가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s).

② 이윤획득 또는 유가증권구매 이외의 목적을 위해 예탁금계정에 예치된

현금.

③ 계약 혹은 협약, 법률 등에 의해 현금, 유가증권에 대한 청구권이 회원

사 자본의 일부분이거나 회원사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권에 종속되는

경우와 회원사의 외국 자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청구권.

④ 부동산, 석유, 가스 개발 등 모험 투자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유가증

권을 발행한 경우(해당 증권이 증권법에 의해 유가증권으로 등록될 수

없기 때문임).

⑤ 금, 은 혹은 기타 상품, 상품계약, 상품옵션 등.

그리고 SIPC는 유가증권의 시장가치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호하

지는 않으나, 유가증권을 매입할 목적으로 현금이 유가증권계정에 남아있는

경우 증권투자자보호법에 따라 이 예탁금 계정을 부분적으로 보호할 수 있

다. 이 경우 중개매매인의 예탁금 계정에 대한 이자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정은 보호되나 단지 이자 획득의 목적으로만 유지되는 예탁금 계정은 보호

되지 않는다.

즉, SIPC는 예탁금 계정이 유가증권 매입의 목적으로 남아 있다고 가정하

지만, 상당 기간 그 계정에서 유가증권이 매입되지 않은 채 현금으로 남아있

으면서 이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 계정은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뮤추

얼펀드62) 주식은 유가증권으로 정의되며 여타 증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

호되지만, 뮤추얼펀드를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중개매매인은 규정에 의해

62) 뮤추얼펀드는 개별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고 펀드매니저에게 주식투자를 맡기는

간접 투자상품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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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C의 회원사가 아니며 따라서 이러한 회사의 고객들도 보호 대상에서 제

외된다.

(4) 보호한도

SIPC 회원사의 청산시 현금 10만달러를 포함해 최대 50만달러까지 보호된

다. 이때 보호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청산비용 지급 후 회수된 자산에 의

해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할당받게 된다. 그

런데 본인 계좌 이외에 특정신탁계약에 의거 다른 사람의 수탁자 자격으로

복수의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의 경우 이 계좌는 각각의 자격으로 인정되어

다른 계좌로 처리된다. 즉, 동일인 명의로 몇 개의 서로 다른 계좌를 개설하

고 있는 고객이라도 각각의 계좌가 분리된 자격에 근거한다면 그 각각이 보

호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증권계좌는 다른 SIPC 회원사에의 계좌

개설 여부에 관계없이 보호되며, 만약 동일 회원사에 하나 이상의 동일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을 시에는 각각의 계좌를 합산한 금액에 대해 최대 50만

달러(현금 10만달러)의 보호금액 한도를 적용한다.

대개의 경우 고객계좌에 있는 유가증권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부실기관이

유가증권의 전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 청산관리인은 그 부족한 양만큼

시장에서 매입하여 돌려 준다. 그러나 그 부족분이 시장에서 매입되지 않으

면 고객은 시장가액으로 환산한 현금을 수령하게 된다. 유가증권 옵션 포지

션은 모두 폐쇄되고 그 포지션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 고객들은 시장가액으로

환산한 현금을 지불받게 되나 그 옵션 포지션을 옵션결제기관(Options

Clearing Corporation) 또는 대리 중개인에 넘기는 경우에 한해 청산관리인은

재량으로 중개인의 옵션 포지션을 폐쇄하지 않을 수 있다.

(5) 재원조달

기금의 조달은 회원사들의 공동분담금(회비)과 분담금의 운용수익, 그리고

재정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으로 이루어진다. SIPC는 기금의 설정



제6장 보론 :각국의 예금보험제도 121

및 유지와 차입금의 상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담금(1996년부터 1999년

까지 150달러)을 자율규제기관인 증권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회원으로부터

징수한다. SIPC는 은행융자단(consortium of banks)으로부터 10억달러의 회

전신용한도(revolving line of credit)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기금잔고가 부족

하다고 판단될 경우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가 정하는 조건으

로 채권, 어음 또는 기타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재무부로부터 10억달러까지

차입할 수 있다.

4. 보험보증기금의 권한과 기능

각 주의 보험감독관들로 구성된 전국보험감독관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 NAIC) 는 각 주별로 보험보증기금을 설립토

록 하여 보험회사(insurer)의 지급불능이 발생하는 경우 피보험자(insured),

수혜자(beneficiary) 또는 보험금청구권자(claimant )의 보험금을 보호토록 권

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50개 주와 Puerto Rico, Virgin Islands 및 District

of Columbia를 포함한 53개 손해보험보증협회, 그리고 50개 주와 Puerto

Rico, Virgin Islands 등 52개 생명보험보증협회는 각각 손해보험보증기금

(Property & Casualty Guaranty Fund : PCGF)과 생명보험보증기금(Life &

Health Guaranty Fund : LHGF)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 손해보험보증기금(Property & Casualty Guaranty Funds : PCGF)

각 주는 1969년 제정된 NAIC의 사후분담손해보험보증협회표준법(the Property

and Casualty Post -Assessment Guaranty Association Model Act : PMA)

을 기준으로 자체적인 손해보험보증기금법을 제정하고, 손해보험보증협회

(Property and Casualty Guaranty Association : PCGA)를 설립하여 가입손

해보험회사의 지급불능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조건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권자(수익자 포함)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보험감독당국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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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는 PCGA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1) 분담금 징수

각 주 손해보험보증협회(PCGA)는 가입손해보험회사의 지급불능이 발생하

는 경우 건전한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분담금(assessment)을 징수하여 보험보

증기금을 조성하고 일정한도까지 보험금지급 의무를 이행해야하며, 각 주 손

해보험보증협회(PCGA)는 보호대상 손해보험의 총수입보험료 또는 계정별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연간 1∼3% 한도내에서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New York주의 손해보험보호기금(Property & Casualty Guaranty Funds

of New York)은 손해보증기금의 사전납부제를 실시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지

급불능 발생전에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New York주의 손해보

험보호기금의 규모는 1억5,000만달러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총보험료의

0.5% 해당금액을 분기별로 사전징수하고 있다.

(2) 보호한도

NAIC의 PMA는 보험별로 1만달러 미경과보험료(unearned premium)와 손

해보험계정의 피보험자 1인당 30만달러 또는 보험별 손해보험보증기금의 보

호한도 중 낮은 금액을 보호토록 하고 있다. 1995년도 기준 각 주 PCGA의

보험별 보호한도는 10만달러부터 50만달러이며, 분담금의 사전납부제를 실시

하는 New York주63)는 100만달러로 가장 크다. 그런데, 근로자재해보상보험

(Worker ' s Compensation Insurance)은 상기의 보호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무

제한으로 보호된다.

63) New York주 손해보험보호기금 (Property & Casualty Security Funds of New York)은 손해보

험보증기금의 사전납부제를 실시하고 손해보험회사의 지급불능 발생전에 분담금을 징수한다 .
New York주는 손해보험보증기금 규모가 최소 1억5,000만달러를 유지하는 한도내에서 총보험료

의 0.5% 해당 금액을 분기별로 사전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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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실보전

NAIC의 PMA는 손해보험회사로 하여금 분담금 납부에 따른 손실분을 보

험료율 인상을 통하여 피보험자에게 전가토록 하고 있다. 분담금 충당방법이

주별로 약간씩 다른 양상을 띄고 있는데, 36개주 보험감독당국은 보험료율

인상을 통하여 손해보험회사의 분담금 손실을 보전토록 하고 있으며, 17개주

는 수입보험료세(premium tax) 및 법인소득세(corporation tax)를 감면하여,

4개주는 기존 손해보험 가입자에게 특별보험료 형식으로 추가보험료를 부과

한다.

나. 생명보험보증기금(Life & Health Guaranty Funds : LHGF)

각 주는 1970년 제정된 NAIC의 생명보험보증협회표준법(the Life and

Health Guaranty Association Model Act : LMA)을 기준으로 자체적인 생

명보험보증기금법을 제정하고, 생명보험보증협회(Life & Health Guaranty

Association : LHGA)를 설립하였다. 주 보험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은 생명

보험회사는 LHGA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가입생명보험회사

의 지급불능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조건에 따라 피보험자, 연금수급자, 보험

금청구권자(수혜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1) 분담금(assessment ) 징수

각 주 LHGA는 가입생명보험회사의 지급불능이 발생하는 경우 건전한 생

명보험회사 수입보험료의 1∼4% 한도내에서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Puerto Rico를 포함한 41개주는 2%, 3개주는 1%, 1개주는 3%, 기타 3개주

는 4%를 한도로 부과하고 있다. New York주 생명보험회사보증회사(the

Life Insurance Company Guaranty Corporation)는 운영경비명목의 A분담

금, 국내생명보험회사가 지급불능이 되는 경우의 B분담금 및 외국인 생명보

험회사가 지급불능이 되는 경우의 C분담금 등으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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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한도

NAIC의 LMA는 사망급부금(death benefits) 30만달러, 생명보험해약환급금

10만달러, 건강보험급부금(health insurance benefit ) 10만달러, 연금 및 연금

해약환급금 10만달러를 최고한도로 보호하고 1인당 총 30만달러를 최고한도

로 보호토록 하고 있으며, 무배당연금(unallocated annuity)은 계약별로 500만

달러까지 보호토록 하고 있다. 각 주 LHGA는 경제·사회적인 여건에 따라

보호한도를 달리하고 있는데 사망급부금은 10만달러부터 25만달러까지 보호

하며 건강보험급부금은 10만달러부터 무제한까지 보호하며, 무배당연금은

100만달러에서 500만달러까지 보호하고 있다.

(3) 손실보전

주 보험감독당국은 1991년 기준 생명보험보증기금을 도입한 50개주 중 40

개주는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세금감면을 통하여, 1개주는 보험료 인상을 통

하여 분담금 납부에 따른 손실을 보전토록 하고 있으며 9개주는 보전조치를

허용치 않고 있다. 또한 주보험감독당국은 NAIC의 LMA에 의거 보험회사,

보험대리점(agent) 등 보험판매업자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보증기금의

보호내용을 광고할 수 없도록 하는 소위 함구령(gagrule)을 규정하여 운영하

고 있다.

5. 전국신용조합출자보험기금(NCUSIF)의 권한과 기능

신용조합 조합원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신용조합 감독청(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NCUA)내에 전국신용조합출자보험기금(National

Credit Union Share Insurance Fund: NCUSIF)을 설치하고, NCUSIF는 3인

으로 구성된 전국신용조합 감독청의 이사회(이하: NCUA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되며 매년 독립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전국신용조합출자보험기금의 가입조건은 신용조합의 인가기관에 따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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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연방정부에서 인가받은 신용조합은 NCUSIF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주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신용조합은 가입을 희망할 경우 가입이 된다.

가입기관의 수와 NCUSIF에 출자의 기준이 되는 부보금액은 각각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9> 부보 신용조합 현황

(단위: 개, 10억달러)

연도별
부보 신용조합

부보 금액
연방 신용조합 주 신용조합 합 계

1995 7,329 4,358 11,687 261.4

1996 7,152 4,240 11,392 275.5

1997

1998

1999

6,981

6,815

6,566

4,257

4,180

4.062

11,238

10,995

10,628

293.3

321.5

335.6

자료 : NCUA, 1999 annual rep ort

가. 재원 및 운영

NCUSIF의 재원은 부보 신용조합의 예금, 보험료, 투자수입으로 이루어진

다. 1970년 설립초기에는 FDIC처럼 보험료로 이루어졌으나 1984년에 현행

제도로 변경되었다. 부보신용조합은 부보대상 예금의 1%를 NCUSIF에 출자

형태로 예치하여야 하는데, 부보대상 예금은 직전 회계년도말(12월 31일) 현

재의 예금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NCUA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보험료

로서 부보대상 예금의 1/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조합에 부과하여 재원

을 확충할 수 있으며, 1991년, 1992년에 부과된 바 있다. NCUSIF는 연방신용

조합법에 의거 미국정부에 의하여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채권 또는 신탁에

투자되며, 투자수익은 NCUSIF의 관리비용 등에 사용하고 남은 부분은

NCUSIF에 적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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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NCUA 이사회는 NCUSIF가 부보대상 예금의 1.25%∼1.30%수준(표

준운영수준: Normal operating level)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표준운영수

준은 다음 식에 의해 결정된다.

표준운영수준 = NCUSIF ÷ 부보대상 예금 × 100

NCUSIF 적립수준이 표준운영수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보험료를 부과하여

NCUSIF를 확충할 수 있고, NCUSIF가 표준 운영수준을 초과할 경우 NCUA

이사회는 초과분을 신용조합의 예치금에 대한 배당금으로 신용조합에 지급하

도록 한다.

나. 보호대상

모든 형태의 조합원 출자계좌와 신용조합이 일상의 영업과정에서 받은 예

금은 보호대상이다. 보호대상을 나열해 보면 출자금(share), 출자증서(share

certificate), 출자수표(share draft account ), 공동계좌(joint account ), 신탁

(trust), 세금우대연금(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Deferred Compensation

account ), 연금(pension), 이윤계좌(profit sharing account ), 유언계좌

(T estamentary account), 법인계좌(corporation, unincorporated association)

등이 있다. 다만 뮤츄얼펀드와 같이 투자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나 보험사인

수 연금(annuity)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보호한도

동일 조합원이 동일 신용조합에 여러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좌 형

태별로 각각 10만 달러씩 보호하고 동일형태의 계좌는 합산하여 10만 달러까

지 보호한다. 계좌를 동일형태별로 분류하면, 개인계좌(출자금, 출자증서, 출

자수표), 공동계좌, 신탁, 세금우대연금, 연금, 이윤계좌, 유언계좌, 법인계좌

등이 있다. 부보 신용조합은 광고를 할 경우 부보 여부를 알려야 하며,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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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 공식 NCUSIF 보험기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第 2 節 캐나다의 預金保險制度

1. 예금보험제도의 도입

캐나다는 종래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금융제도를 고쳐서 각종 금융기관들이

하나의 법률에 기초하여 연방정부의 총괄적인 감독하에 상호 자유로운 경

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1964년 2월 포터위원회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은

행제도에 자유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예금자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

라 1967년 3월에 은행법이 개정되었다. 미국의 제도를 모델로 한 캐나다예금

보험공사법을 제정하고, 캐나다예금보험공사(Canad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CDIC)를 설립하였다. 설립당시 1,000만 캐나다 달러의 자본금은

전액 재무부에서 출자하였으며, 설립초기에는 금융기관 도산이 거의 없었으

며, 보험료 수입이 적립됨에 따라 1977년에 재무부에서 출자한 자본금을 전

액 상환함으로써 현재는 자본금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1967년 퀘

벡주는 주내에서 예금수납업무를 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예금보

험법을 제정하여 퀘백주예금보험위원회(Quebec Deposit Insurance Board:

QDIB)를 설립하였다. 현행 캐나다 예금보험제도는 CDIC와 QDIB로 이원

화되어 있다

QDIB는 CDIC와는 별도로 1967년에 퀘벡주는 주내에서 예금수납을 행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예금보험계획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퀘백주내에

서 유치한 예금 뿐 아니라 타주에서 퀘백주 금융기관이 유치한 예금까지 보

호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퀘벡주내 예금의 일부가 QDIB 및 CDIC에 의해

중복 보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와 퀘벡주정부는 CIDC가 퀘벡주

금융기관이 퀘벡주 외에서 수납한 예금을 보호하고, QDIB는 퀘벡주 혹은 타

주금융기관이 퀘벡주 내에서 수납한 예금을 보호하는 등의 양해사항에 합의

하였다. 이에 따라서 CDIC는 공적인 예금보험제도로써 연방 및 주 정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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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융기관들의 예금에 대해 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QDIB는 은행을 제외

한 퀘벡주 관할 금융기관의 예금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은행을 제

외한 특정 금융기관이 퀘벡주 내에서만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QDIB에 가입

하면 되지만, 퀘벡주 밖에서도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CDIC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1967년 CDIC가 설립될 때 미국의 FDIC를 모델로 하였는데, 은행

권을 제외한 증권, 보험, 신용조합 등에서는 따로 기금을 설립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증권업에 있어서는 자율규제시스템 내에 있는 증권회사의 파

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공적인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인

식 하에 1969년 캐나다투자자보호기금(Canadian Investor Protection Fund:

CIPF)을 설립하였다. 생명보험회사가 지급불능에 처한 경우에는 캐나다생명

보험보상공사(The Canadian Life and Health Insurance Compensation

Corporation: CompCorp)를 통해 정해진 한도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손실을 보호해 주고 있다. 그리고 1900년 퀘벡주의 알폰소 데자르뎅

(Alphonse Desjardins)이 설립한 카이제 파퓰레르(caisse populaire)라는 프랑

스식 명칭의 최초의 신용조합을 통해 신용조합제도가 도입된 이래 점점 확산

되어 1997년 3월 기준 921개의 신용조합 및 1,466개의 Caisse populaire가 영

업하고 있다. 캐나다의 특성상 프랑스어권의 신용조합은 Caisse populaire라

고 명명되며 영어권의 신용조합중앙회에 일부(1997년 현재 온타리오주의 13

개) 가맹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자체의 연합조직을 형성하고 있는데,

1997년 3월 말 현재 신용조합의 총자산 476억캐나다달러, Caisse populaire의

총자산 571억캐나다달러로 국민의 30% 이상이 이들 두 기관의 회원인 것으

로 조사되고 있다.

캐나다의 예금보험기구인 캐나다예금보험공사(CDIC), 캐나다투자자보호기

금(CIPF), 캐나다생명보험보상공사(CompCorp), 신용조합예금보험공사(CUDIC)

의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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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나다예금보험공사의 권한과 기능

가. 캐나다예금보험공사의 조직

연방정부기관의 성격을 갖는 캐나다예금보험공사(CDIC)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이사회에 의해서 운영되며, 이사회는 9명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수

상이 임명하는 이사장과 4인 이하의 민간부문 이사, 그리고 당연직으로 임명

되는 중앙은행총재, 재무부차관, 금융감독원장 및 부원장 등 4인의 공공부문

이사로 구성된다. 민간인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이사장의 임기는 5년으로

되어있다.

이사회의 이사들로 구성된 3개의 상설위원회, 즉, 집행위원회, 감사위원회,

인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주요 업무 수행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긴급사태, 민

감한 사안 및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처리하며, 감사위원회는 내부

통제업무에 대한 감독과 재무정보의 신뢰성, 일반감사 및 캐나다 감사원의

특별감사 등과 관련된 업무를,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인사정책, 교육, 업무승

계, 보상, 규정준수, 고충처리 등과 관련된 업무를 각각 처리하고 있다. 1998

년말 현재 직원수는 83명이다.

CDIC의 조직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CDIC의 내부조직은 재정·관리부

(Finance and Administration Divsion), 보험·위험평가부(Insurance and

Risk Assessment Division), 현장담당부(Field Operations Division), 감사실

(Audit and Consulting Services), 법률자문관(General Counsel), 사무비서관

(Corporate Secretary) 총 3부 1실 2보좌관의 6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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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DIC의 조직도

이 사 회
집행위원회

감사위원회

이 사 장
인사위원회

사무비서관

실무사장

감 사 실 법률자문관

재정·관리부 보험·위험
평가부

현장담당부

인력개발과 보험과
채권관리·

회수과

정보시스템과 정책·경제성
검토과

자산관리과

홍보협력과 위험관리과

재정과

자금과

<표 10> CDIC의 부서별 업무분장

부 서 업 무 분 장

재정·관리부
(Finance and Administration
Divsion)

인사, 조직, 홍보, 회계, 예산·결산, 자금, 정보시스템

등과 관련된 업무

보험·위험평가부
(Insurance and Risk
Assessment Division)

보험금 지급, 건전성기준의 유지 및 위험의 평가·관리

등에 관한 업무

현장담당부
(Field Operations Division)

보험금의 실지 지급, 청산인·관리인·경영자의 보유자

산 감시 등 부실금융기관 청산시 주채권자로서 공사의

이익 대변

감사실
(Audit and Consulting
Services)

공사의 법규준수 및 효율적인 업무집행과 기록보관 여

부를 감사

법률자문관
(General Counsel) 공사의 법률자문, 법적 문제처리시 공사의 이해 대변

사무비서관
(Corporate Secretary) 이사회의 사무 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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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캐나다예금보험공사의 권한

캐나다예금보험공사의 설립 목적은 무엇보다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통한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이며, 아울러 공사의 손실을 극소화하기 위해 건전경영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다. 이러

한 목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캐나다 예금보험공사는 일

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료를 징수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둘째, 예금보험기금 및 기타 자산을 운용한다.

셋째, 부보금융기관에 대출·채무보증·자산취득 등의 자금지원 활동을 한다.

넷째, 부실금융기관을 정리 및 청산한다.

다섯째, 부보금융기관에 대해 정보입수, 경영실태파악, 법규위반검사 등

필요한 감독 및 검사권을 가지며, 필요한 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섯째, 캐나다 정부로부터의 차입 및 채권 발행 등의 권한이 있다.

다. 캐나다예금보험공사의 기능

공사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

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능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정, 방법, 대

상, 한도, 그리고 자금조달방법 등에 관한 외관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 금융기관

CDIC의 부보대상 금융기관은 연방금융기관에 속하는 특허은행, 신탁회사

및 대부회사, 그리고 퀘벡주 저축은행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州금융기관에

속하는 신탁회사 및 대부회사는 ① 주당국으로부터 예금보험 신청이 승인된

경우 ② CDIC가 허가한 경우 ③ 신탁회사법, 대부회사법에서 규정한 업무이

외의 업무를 행하지 않을 것에 주금융기관이 동의한 경우에 가입이 허용된

다. 1999년 3월말 현재 CDIC는 국내은행 및 자회사 35개사, 국내 신탁 및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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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사 30개사, 외국은행 지점 48개사 등 총 113개사의 가맹금융기관을 갖고

있다.

<표 11> 부보금융기관 현황

(단위 : 개)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국내 은행 및 지점 35 35 26 24 23 24

외국은행지점 48 49 44 48 51 48

국내 신탁 및 대부회사 30 28 40 46 47 46

합 계 113 112 110 118 121 118

자료 : CDIC, A nnual R ep ort 1994∼1999.

(2) 보호대상

캐나다 내에서 캐나다달러로 표시된 예금을 보호한다는 원칙하에 은행간

예금과 비거주자에 의한 예금은 보호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축

예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만기 5년 이하의 정기예금, 송금환(money order),

환어음, 보증환어음과 수표, 가맹금융기관에 의해 발행된 여행자수표 등이다.

그러나 외화예금 및 캐나다은행의 해외지점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여기에는 외국환예금, 5년 이상의 만기를 가진 정기예금, 회사채(bond),

재무성증권, 주식과 투자신탁에의 투자 등이 있다.

(3) 보호한도

1인당 보험금 지급한도액은 1967년 당시 2만캐나다 달러였으나, 1983년 의

회가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여 한도를 증액시킴으로써 현재는 6만캐나다

달러로 증가하였다. 복수명의의 예금(joint deposit s )이나 신탁예금(trust

deposits)의 수탁자는 계좌별로 한도금액인 6만캐나다 달러까지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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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와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s) 각각에 대해서도 별도로 가맹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6만

캐나다 달러까지 보호된다.

(4) 재원조달

캐나다예금보험공사는 총독의 승인을 얻어 연방정부로부터 60억 캐나다달

러까지의 차입권한이 있지만, 1998년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총보험료가 5억캐

나다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거의 전적으로 부보금융기관의 보험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를 도입·시행하기 전인 1999. 3. 31 까

지 캐나다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료율제도는 부보금융기관의 규모나 위험도

에 상관없이 부보예금의 1/6% 또는 5천캐나다달러 중 많은 금액으로 확정되

는 단일보험료율제도(flat rate premium system)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1996

년 Bill C- 15에 의거 차등보험료율제도(risk-based premium system)를 재무

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입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부여받은 후 법률개

정을 통하여 1999. 4. 1부터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5) 차등예금보험료율

도입된 차등예금보험료율법(differential premium by- law)에 의하면, 부보

금융기관은 각 부문별 평가지표들에 따른 점수의 합계를 바탕으로 4개의 차

등보험료그룹으로 분류되고, 각 차등그룹에 적용할 연간보험료는 5천캐나다

달러 또는 부보예금의 1/3%를 한도로 차등부과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하고

있다.

차등보험료율그룹 분류를 위한 평가부문은 크게 자본계량지표, 기타 계량

지표 및 비계량지표로 구성하고 평가지표별로 최고점수한도를 부여하고 있

다. 계량지표는 5개 부문 11개 지표로, 비계량지표는 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

다. 자본적정성 및 기타 계량지표로 구성된 계량지표부문과 비계량지표부문

은 각각 최고점수 60점과 40점으로 상대적으로 계량지표에 많은 점수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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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차등보험료율그룹 분류 평가기준에 의한 각 지표별 합계를 토대로 100점

만점중 80점 이상, 65점∼80점 미만, 50점∼65점 미만, 50점 미만 등의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최저 0.0417%∼최고 0.3333%의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1그룹에 속하는 80점 이상인 경우는 1/ 24%의 최저보험료율을 적용하고 50

점 미만에 속하는 4그룹은 2년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1/3%의 최고보험료율을

적용한다.

<표 12> CDIC의 차등보험료율

그룹 점수분류 보험료율 산식 적용보험료율

1 80점 이상 12.5%×0.33%＊ 0.0417% (1/ 24%)

2 65점∼80점 미만 25%×0.33% 0.0833% (1/ 12%)

3 50점∼65점 미만 50%×0.33% 0.1667% (1/ 6%)

4 50점 미만

a) 시행 2년 동안

50%×0.33%
b) 시행 2년 경과후

100%×0.33%

0.1667% (1/ 6%)

0.3333% (1/ 3%)

＊CDIC Act에서 정한 최고보험료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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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CDIC의 차등예금보험료율 평가지표

지 표 최고점수

자본 계량지표

자본적정성

·자본배수(총자산/ 자기자본)

·위험가중 기본자본비율

·위험가중 자기자본비율

20

기타 계량지표

수익성

·위험가중자산대비 수익

·평균수익의 변동성

·변동성을 감안한 수익규모

효율성

·효율성 비율

자산건전성

·자기자본 대비 부실자산 비율

자산집중도

·동일인에 대한 편중여신 비율

·부동산대출 비율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편중여신 비율

5

5

5

5

5

5

5

5

계량지표 합계 60

비계량지표

·감독등급

·CDIC기준 준수

·기타 정보

25

10

5

비계량지표 합계 40

총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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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나다투자자보호기금(CIPF)

가. 기능

자율규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증권회사의 파산에 대비하여 공적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1969년 설립된 캐나다투자자보호기금

(Canadian Investor Protection Fund: CIPF)은 자율규제 시스템에 대한 감독

권을 보유하며, 증권회사들의 분담금으로 기금을 조달하여 회원사의 파산시

고객의 유가증권과 손실분을 보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나. 보호대상 및 보호한도

예수금, 증거금, 공매거래(short sale), 옵션, 선물, 외국환 및 기타 연금성

예금이 보호대상이며 현금 및 유가증권에 대한 CIPF의 보호한도는 100만 캐

나다달러이고, 이 중 현금의 경우 6만 캐나다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재원조달

모든 회원사의 총수입액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하

고 필요시 동 한도 내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은행으로부터 4

천만캐나다달러의 신용한도를 보유하고 있다.

4. 캐나다생명보험보상공사(CompCorp)

가. 기능

캐나다생명보험보상공사는 생명보험사가 지급불능에 처한 경우 정해진 한

도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자율기구

이다.

나. 보호대상 및 보호한도

보험회사가 단순한 관리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통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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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되는 생명보험, 건강보험, 저축성 보험, 연금, 취업장애보상금 등이 보호

대상이며, 보호한도는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어 각

각 6만캐나다달러에서 20만캐나다달러까지로 정하고 있다.

다. 재원조달

회원사로부터 분담금 및 관리분담금을 징수하고 파산시 각각의 건에 대하

여 기금을 설정하여 회원사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생명보험

보상공사에는 운영기금과 사전기금을 포함하는 일반기금계정과 회원사의 도

산에 대비하는 청산기금계정이 있다.

5. 신용조합예금보험공사(Credit Union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CUDIC)

가. 기능 및 운영

신용조합은 각각의 州에서 감독을 받고 예금자를 보호하는 기구 또한 州마

다 다양한 형태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각 예금보험기구는 주로 개별 신

용조합이 부담하는 보험료 혹은 분담금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며, 분담금은 지

분과 예금, 예금과 차입금, 순수입, 이자수익, 총자산 등의 비율에 따라 각 회

원사인 신용조합에 할당된다. 또한 각 예금보험기구는 독립적인 회계감사를

통해 신용조합의 재정상황을 밀접하게 감독하고 있어 문제발생시 초기 개입

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나. 보호대상 및 보호한도

회원사의 예금 및 지분이 아닌 주식(non- equity shares) 그리고 신탁계좌

등이 보호대상이 되며 신용조합의 뮤추얼펀드, 지분주식투자금액은 보호대상

에서 제외된다. 원금과 이자 모두를 전액보호하는 경우를 포함해 각 州별로

최저 6만캐나다달러에서 최고 10만캐나다달러까지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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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節 日本의 預金保險制度

1. 예금보장기금제의 검토

일본의 예금보험제도는 예금보험기구의 설립된 1971년 7월 처음으로 법제

화되었지만 그 이전에도 동일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1957년

1월 대장대신의 자문기구인 금융제도조사회는「예금자보호등을 위한 제도에

관한 답신」을 통해 예금보험기금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당시의 법제도하에

서는 금융기관이 일단 경영상 곤란에 빠지는 경우 업무정지를 명령하는 등의

최후적 수단만이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업무정지명령을 발동하면 예금자

등에의 영향이 크고, 금융기관의 도산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로 발동하지는 않았다. 그 때문에 동 답신은 경영곤란에 빠진 금융기관의 예

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금자보호제도의 확립·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

다. 구체적으로 경영곤란에 빠진 금융기관에 재건자금을 공급해 줌으로써 예

금자 보호를 계획하고 금융질서를 유지하는 예금자보장기금의 설치를 건의하

고 있다.

이 답신에 기초하여 정부는 예금보장기금법안 을 1957년 4월 국회에 제출

하였으나 동 제도가 보통은행을 제외한 중소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

다는 점, 금융기관의 경영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등

때문에 각방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성립되지는 못하였다.

2. 예금보험제도의 도입

금융제도조사회는 1967년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 경제의 국제화 진전등 새

로운 정세에 대응하고 일반민간금융기관의 발전방안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면

서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을 다시 제안하였다.

1970년 7월의 답신「일반민간금융기관의 발전방안」은 우선 당시의 제도에

대하여 예금자보호와 금융기관의 경영보전은 분리할 수 없는 체제이고, 결

국 예금자 보호는 금융기관의 경영보전을 통해 도모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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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였다. 따라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과도히 보호하고 있

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최근 금융기관의 급속한 대중화, 일반예금자

의 지불수단으로서 예금의 지위 확대, 금융기관 업무의 복잡 다기화 등으로

인해 국민대중에 대한 예금보장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예금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한단계 진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였다.

그리하여 예금자 보호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에 대한 과보호체

제를 개선하고 적정한 경쟁원리의 도입을 통해 그 경영의 효율화를 촉진한다

는 견지에서 예금자보호와 금융기관 보호를 분리함으로써 예금을 직접 보장

하는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고 지적하면서 예금보험기관과 가맹

금융기관의 범주 등 기본적 제도 설치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건의를

기초로 1971년 4월 예금보험법이 제정·공포되었고 동년 7월 예금보험기구가

설립되었다.

예금보험법 제정 당시 예금보험기구가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보험금의 직접

지급에 한정되어 있었다. 당시 보호대상금융기관도 은행(보통은행, 외국계은

행, 신탁은행, 장기신용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에 한하였으며 보호한도는

100만엔이었다. 이 보호한도는 1974년 6월 300만엔으로 상향조정되었다.

3. 예금보험제도의 변천

예금보험법은 71년 시행이래 부실채권문제가 심각화된 96년 6월까지 4차례

개정(81년, 86년, 90년, 92년)되었는데 그 중 86년 개정은 이전까지의 예금의

대지급 방식에 추가하여 구제합병 등에 자금원조를 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

구의 부실금융기관 처리기법을 확대하였고, 보험금 한도액을 300만엔에서 현

행의 1,000만엔으로 인상하였다. 보호상한의 확대와 함께 보험요율도 부보대

상예금잔고의 0.012%로 조정하였으며 노동금고가 부보대상금융기관에 추가

되었다.

이후 90년대 초반 일본경제의 버블이 붕괴되고 이에 따른 부실채권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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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과 주택금융전문회사등의 파탄이 격증하였다. 이에

일본정부는 이들의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원활한 파탄금융

기관 처리를 위해 96년 이후 예금보험법을 대폭 손질하기 시작하였다.

가. 1996년 6월 개정

96년 6월 21일「예금보험법의일부를개정하는 법률」,「금융기관의특례등에

관한 법률」,「금융기관등의경영건전성확보를위한관계법률의정비에관한법률」

이 공포되었다. 소위 금융 3법이다. 또한 같은 날「특정주택금융전문회사의채

권채무처리촉진에관한 특별조치법」(주전처리법)도 공포되었다. 이는 예금보

험법에 있어 처음있는 본격적인 개정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이하와 같다.

첫째, 파탄금융기관의 처리방법으로 종래의 보험금등의 지급이외에 예금등

채권의 매입이 추가되었다. 매입액은 예금등의 금액에 예금보험기구가 정하

는 개산지급률을 곱한 금액이다.

둘째, 2001년 3월 31일까지의 한시적인 조치로서 예금보험의 보호상한인

1,000만엔에 관계없이 예금을 전액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셋째, 예금전액을 보호하는 체제로 전환된 관계로 예금보험기구 안에 일반

계정 이외에 특별계정을 별도로 설치하였다. 일반계정은 1,000만엔까지의 예

금보호를 위해, 특별계정은 1,000만엔을 초과하는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계정

이다. 그리고 특별계정은 일반금융기관특별계정과 신용협동조합특별계정(신

조특별계정)의 둘로 나누었다. 신조특별계정은 파탄신용협동조합처리를 위한

특별계정이며 일반금융기관특별계정은 신용협동조합이외의 금융기관의 파탄

처리를 위한 것이다. 특별계정폐지시에 신조특별계정에 적자가 발생하면 일

반금융기관특별계정의 흑자로 보충하고 그래도 또 적자가 남아 있을 때는 재

정으로 처리하게 되는 구조이다. 그리고 일반금융기관특별계정에 적자가 발

생하는 것은 상정되어 있지 않았다.

넷째, 예금보험요율을 일반계정에 대해서 보호대상예금 잔액의 0.048%로

인상하고 특별계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0.036%를 적용하였다. 이전까지의 보

험요율이 0.012%였기 때문에 도합 7배 인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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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정리회수은행이 창설되었다. 당시 동경공동은행은 코스모신용협동

조합 등 신용협동조합 처리를 위한 인수금융기관으로 이용되었던 바, 파탄신

용협동조합 인수기관으로 동경공동은행을 정리회수은행이라는 특별은행으로

재편함으로써 파탄신용협동조합의 인수자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정리회

수은행의 업무는 파탄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정리, 파탄신용협

동조합으로부터 매수한 자산의 관리·처분이다. 정리회수은행의 처리대상을

파탄신용협동조합에 한정한 것은 신용협동조합 이외의 금융기관은 자력으로

그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섯째, 주택금융채권관리기구(주관기구)의 창설이다. 주관기구의 목적은

파탄 주택금융전문회사의 자산·부채를 집중관리하고 채권의 회수와 채무의

처리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이다.

일곱째, 예금보험기구에「특정주택금융전문회사채권채무처리계정」(주택전

문회사처리계정)을 설치하였다. 이는 주관기구가 주택전문회사처리에 있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나. 1997년 12월 개정

97년 12월 19일 예금보험법의 추가개정이 실시되어 한시적인 조치로서 일

본 대장대신이 알선하는 특정합병에 대하여 예금보험기구가 자금원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정합병이란 파탄금융기관간의 합병을 의미한다. 개정까

지의 자금원조는 건전 금융기관을 한편의 당사자로 하는 합병이 대상이었지

만 97년 12월의 개정으로 예금보험기구의 자금원조를 바탕으로 파탄금융기관

재편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다. 1998년 2월 개정

97년 11월 도시은행인 북해도척식은행이 파탄했다. 도시은행의 파탄은 사

회적으로도 영향이 큰 사건이었으며 같은 해 11월 야마이치증권과 산요증권

의 파탄으로 일본의 금융 시스템이 크게 동요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체질강

화를 위해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98년 2월 18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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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험법의 개정과 함께「금융기능의안정화를위한긴급조치에관한법률」(안정

화법)이 제정되어 최대 30조엔의 공적자금의 투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17조

엔은 파탄금융기관의 처리를 위해, 13조엔은 건전은행의 자본증강을 위한 것

이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이하와 같다.

첫째, 예금보험기구에 새롭게 금융위기관리계정을 마련하고 이 계정에 최

대 13조엔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도록 하였는데 13조엔의 내역을 보면 예금보

험기구의 일본은행, 민간금융기관, 금융시장등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대한 정

부보증 10조엔과 교부국채 3조엔이다. 교부국채는 필요할 때에 수시 환금할

수 있도록 국채 현물을 교부하는 것이다. 금융위기관리계정의 자금은 정리회

수은행을 통하여 은행의 자본강화에 충당되었다.

둘째, 두개의 특별계정(일반금융기관특별계정, 신용협동조합특별계정)을

폐지하고 새롭게 특례업무계정을 신설하였다. 특례업무계정은 예금대지급비

용을 초과하는 자금원조에 충당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특별계정과 동일하다.

또한 특례업무계정을 위해 최대 17조엔의 공적자금투입이 준비되었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기구가 일본은행, 민간금융기관, 금융시장등으로부터의 자금을

조달할 경우 정부가 10조엔을 보증하고 국채를 7조엔 교부하도록 하여였다.

98년 2월 개정 후 3월에 도시은행 9행, 장기신용은행 3행, 신탁은행 6행,

지방은행 3행 등 총 21개의 은행에 총 1조8,156억엔의 공적자금이 우선주 인

수등의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예금보험기구에 의한 자본증강은 문제은행의

구제가 아니므로 경영상황이 현저히 악화하고 있는 은행은 대상에서 제외되

었다. 이 때문에 공적자금의 투입대상은 새롭게 설치된 금융위기관리심사위

원회의 심리를 받아 경영상황이 현저히 악화하고는 있지 않다고 판단된 은행

에 한정되었다.

라. 1998년 10월 개정

장기신용은행의 파탄은 은행의 경영문제를 넘어 일본의 금융 시스템 전체

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이었다. 장은의 파탄은 98년 2월 개

정 직후 발생한 사건인 만큼 정부의 문제처리능력에 대한 의문과 함께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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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화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은행의 자본을 한층 강화하고 자금경색 문제에 대응하

기 위해 일본정부는 98년 7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으로「금융재

생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1998년 10월 16일에는

금융재생법과「예금보험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등 모두 8개 법률이 제정되

었으며 10월 22일에는「금융기능의조기건전화를위한긴급조치에관한법률」(금

융건전화법)이 제정되어 다음과 같은 개혁이 실시되었다.

첫째, 총리부의 외국으로 금융재생위원회를 설치하여 파탄은행의 처리나

금융행정전반에 걸친 폭넓은 권한이 부여되었다. 98년 6월 22일 금융행정에

관한 소관사항의 대부분이 일본 대장대신으로부터 내각총리대신으로 이관되

었다. 또한 98년 6월에 설치된 금융감독청은 금융재생위원회의 산하로 재편

하였다.

둘째, 2001년 3월 31일까지의 한시적인 조치로서 파탄은행의 공적관리를

위해 금융정리관재인의 제도를 마련하였다. 금융정리관재인은 금융재생위원

회가 선임한다.

셋째, 2001년 3월 31일까지의 한시적인 조치로서 금융정리관재인의 관리하

에 있는 파탄은행의 업무승계를 위해 승계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2001년 3월 31일까지의 한시적인 조치로서 특별공적관리의 제도를

마련하였다. 예금보험기구가 파탄은행의 주식을 매입하는 제도로 일시적인

국유화라 할 수 있다. 또한, 주식의 매입가격을 평가하기 위해서 금융재생위

원회에 주가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특별공적관리는 승계은행제도와 달리

주주의 교체이며 파탄은행의 법인격이나 은행면허의 변경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섯째, 정리회수은행과 주관기구를 합병하여 정리회수기구를 설립하였다

(99년 4월 1일 발족). 정리회수기구의 법적 성격은 은행법에 의해 은행면허를

받는 은행이지만 주택전문회사처리법의 부칙11조에 의해 상호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이다. 또한, 2001년 3월 31일까지의 한시적

인 조치로서 정리회수기구의 업무에 금융기관의 불량채권의 매입이 추가되었다.

여섯째, 승계은행, 특별공적관리, 불량채권의 매입 등에 관련된 제업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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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능재생업무)의 회계처리를 위해 예금보험기구에 금융기능재생계정이 마

련되었다. 동계정의 자금조달을 위해 예금보험기구는 일본은행과 민간금융기

관으로부터의 차입, 예금보험기구채권의 발행 등을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

러한 자금조달에 대하여 18조엔 한도로 보증할 수 있게 되었다.

일곱째, 은행의 자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융기능조기건전화계정을 신설

하고 98년 2월의 개정으로 설치된 금융위기관리계정을 폐지했다. 98년 2월

개정과 같이 자본주입의 대상을 건전 은행에 한정하지 않고 경영재건계획의

제출과 실행을 자본주입의 조건으로 완화했으며 경영재건계획의 내용과 실행

상황은 금융재생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다. 예금보험기구의 자

본주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부가 25조엔을 한도로 그 상환을 보증하

였다. 이상과 같이 정부보증 범위는 98년 2월의 특례업무계정의 17조엔, 금융

기능재생계정의 18조엔, 금융기능조기건전화계정의 25조엔의 총 60조엔이 되

었다.

위와 같은 내용 이외에 경매절차의 원활화, 제삼자에 의한 채권의 관리·

회수 등 불량채권문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온 문제들

이 개선되었다. 또한, 자금경색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98년 8월 28일에

「중소기업등자금경색대책」을 통해 신용보증협회의 보증범위 확대, 정부계

금융기관의 융자제도확충, 정부계 중소기업금융기관의 금리감면조치의 연장

등 총 40조엔이 넘는 대응방안을 수립하였다.

마. 2000년 5월 개정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의 기능을 한층 더 안정화하고 파탄

금융기관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1999년 12월 21일의

대장대신 자문회의인 금융심의회 건의와 동월 29일의 여당정책책임자간의 합

의(예금등의 전액보호를 위한 특례조치의 1년 연기)를 근거로「예금보험법등

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어 2000년 5월 통과된 후 동년 6월

공포되었다.

2000년 5월 개정으로 파탄금융기관의 합병등과 관련된 자금원조의 적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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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확대되었고, 금융정리관재인에 의한 관리, 파탄금융기관의 업무승계 및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등이 예금보험법으로 이관되었으며 동시에 금

융기관의 민사재생절차 특례등이 마련되었다. 또한 특례업무기금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국채 규모의 증액(6조엔), 자금원조 특례 기간의 1년 연장을 통하여

전액보호 체제가 2002년 3월까지 유지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협동조직금

융기관의 경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이들의 우선주 발행이

인정되었고 조기건전화법에 근거한 자본증강이 1년 연장되었다.

4. 현행 일본의 예금보험제도

가. 예금보험관계

(1) 부보금융기관

예금보험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은 일본국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

행(도시은행, 지방은행, 제2지방은행, 신탁은행, 장기신용은행 등), 신용금고,

신용조합, 노동금고가 포함되며 2000년 6월 30일 예금보험법이 개정되어 신

용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연합회, 노동금고연합회가 대상금융기관으로 추가

되었다. 예금보험관계는 이들 금융기관이 대상예금등을 받아들인 시점에서

기구, 금융기관 및 예금자등의 사이에서 자동적으로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계 금융기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보호대상금융기관에서 제외되며, 농

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수산가공업협동조합등은 예금보험제도와 동일한

농수산업협동조합저금보험에 가입되어 농수산업협동조합저금보험기구가 그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2) 부보예금등

예금보험제도의 대상이 되는 예금등의 범위는 (1)예금, (2)정기적금, (3)부

금, (4)원본보전 계약이 있는 금전 신탁(대부신탁을 포함)이며 (1)외화예금,

(2)양도성예금, (3)특별국제금융거래계정으로 회계처리 되는 예금(Off- Shore

예금), (4)국가, 지방공공단체, 공고·공단, 기타 특수 법인으로부터의 예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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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본은행, 부보금융기관등으로부터의 예금등 (6)예금보험기구로부터의 예

금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2001년 4월부터는 금융채, 공금예금,

특수법인예금, 예금이자 등이 부보대상에 포함된다.

(3) 보험료

보험금대지급이나 보험금대지급 비용 안에서의 자금원조등(일반업무)의 기

본적 재원이 되는 보험료는 직전영업년도의 말일의 예금등을 기초로 산출하

고 가입금융기관은 영업연도 시작후 3개월이내에 기구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

다. 다만 1996년부터 분할납부제도가 도입되어 그 해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

료의 2분의 1 상당액을 연도 시작후 3개월이내에 납부하고 나머지의 2분의 1

상당액을 연도 시작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보험료율은 기구에 설치된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금융재생위원회

및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아 결정하며, 현재 부보예금잔액의 0.048%로 모든

부보금융기관에 대해 동일하다.

또한, 1996년 6월의 예금보험법개정에 의해 가입금융기관은 2000년도까지

특별자금원조의 실시등 특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계정(일반금융

기관특별계정, 신용협동조합특별계정<1998년 2월이후 특례업무계정에 통합> )

의 재원으로서 특별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다. 특별보험료의

납부시기, 산출방법은 일반보험료와 마찬가지이지만 보험료율은 정령에 의해

정해지도록 되어 있다. 현재 특별보험료율은 0.036%로 책정되어 있다.

나. 항구적 조치

(1) 보험금·가불금의 지급

보험금의 지급

기구에 의한 보험금지급의 원인이 되는 보험사고에는 제1종 및 제2종 보험

사고의 두가지가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금융기관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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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루어진다. 제1종 보험사고는 금융기관의 예금등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

를 말하며 예금보험기구는 사고발생 후 1개월이내(필요에 따라 1개월 연장도

가능)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2종

보험사고는 금융기관의 영업면허의 취소, 파산의 선고 또는 해산의 결의의

경우로 운영위원회의 결정없이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보험금액

각 예금자등에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그 예금자등이 사고금융기관에 예입하

고 있는 부보예금등 잔액의 합계액(다만 보험사고발생의 일까지 원금에 가산

되지 않은 경과 이자는 포함하지 않음)으로 정령에 의해 예금자등 1인당

1,000만엔을 한도로 정하고 있다. 담보예금등에 대해서는 피담보채권이 소멸

할 때까지 당해 담보권의 목적이 되고 있는 예금등의 액수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가불금의 지급

가불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의 지급개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

리라 예상되는 경우 사고금융기관의 예금자등의 생활자금등에 충당하기 위해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다. 기구가 가불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는 보험사고발생 일부터 일주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불금지

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불금액

가불금은 각 예금자등의 보통예금잔액(원금)에 대해서 정령의 규정에 의해

1구좌당 20만엔 한도로 지급되며 차후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을 경우 가

불금 지급액은 그 예금자등의 보험금 지급액에서 공제된다.

보험금, 가불금지급의 공고

보험금 혹은 가불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기구는 지급기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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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지급방법, 지급청구절차등을 관보,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사고금융기관

및 보험금지급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등의 점포에 게시하여 예금자등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예금등 채권의 매입

1996년 6월 예금보험법개정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1997년 4월 1일

이후발생한 보험사고와 관계되는 예금등채권에 대하여 적용) 보험사고가 발

생한 금융기관의 예금등(이자를 포함, 담보예금은 제외)을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해 기구가 개산지급액(파산절차에 있어서 변제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

되는 액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율을 보험사고발생일에 있어서 예금등의 금액

에 곱한 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입하는 제도이다.

또 기구는 매입한 예금등채권의 매입액(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이 개

산지급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된 금액을 예금자등에게 지급한다(정산지급).

예금등 채권의 매입의 공고

기구가 예금등 채권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기간, 매입장소, 개산지급

액의 지급방법등을 공고하여 예금자등이 주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예금자 대리

1996년 6월 21일 공포(1997년 4월 1일 시행)된 갱생특례법에 의해 기구는

기본적으로 회사정리법등을 따르면서 파탄금융기관의 갱생 및 파산절차를 원

활히 진행시키기 위해 방대한 수의 예금자를 대신하여 갱생 및 파산채권의

신고(예금자표의 작성과 재판소 제출), 갱생계획안에 관한 의결권 행사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구는 대리하는 예금자등에 대하여 공평·성실의 의무 및 선관

주의의무를 지게된다. 또한, 갱생계획안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는

동의하고자 하는 갱생계획의 내용을 미리 예금자등에 통지·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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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금원조

자금원조는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을 때 합병등(합병, 영업양도등 또는 주식의 취득)과 관련된 구제금융기관

또는 구제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하여 예금보험기구는 그 합병등의 원활화를 위

하여 금전의 증여, 자금의 대부 및 예입, 자산매입(파탄금융기관에서의 매입

을 포함),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원조할 수 있다.

또한, 각 업태별로 마련되어 있는 상호원조제도의 운영기관이 이러한 합병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구제금융기관 또는 구제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하여 자금을

대부하거나 예입하는 경우, 기구는 해당 운영기관에 대하여 자금의 대부 또

는 자금의 예입 및 채무보증에 관한 자금원조를 할 수 있다.

자금원조의 절차

금융재생위원회에 의해 합병등에 관한 적격성의 인정 혹은 합병등의 알선

을 받은 구제금융기관 또는 구제은행지주회사등은 기구에 대하여 자금원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기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의결시 운영위원

회는 기구의 재무상황, 자금원조예상액, 예금대지급비용등을 고려하여 기구자

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을 거쳐 자금원조의 가부,

자금원조의 금액 및 방법등을 결정한다. 기구가 이 결정을 했을 때는 구제금

융기관 또는 구제은행지주회사등과 자금원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원

조를 실시한다.

합병등에 관한 적격성의 인정에 있어서는 (1)해당 합병등이 예금자등의 보

호에 이바지할 것. (2)기구에 의한 자금원조가 해당 합병등을 위해 불가결한

것. (3)해당 합병등이 행하여지지 않고 파탄금융기관이 해산등을 할 경우 당

해 파탄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 혹은 그 분야에 있어서 자금

의 원활한 수급 및 이용자의 편리에 큰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야 할 것 등

3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재생위원회가 적격성의 인정과 함께 긴급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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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또는 영업양도등의 당사자인 금융기관(이하「긴급성의 인정을 받은 금

융기관」이라 한다)은 금융재생위원회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합병 또는 영업

양도등을 실행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성의 인정을 받은 금융기관의 합병 또

는 영업양도등에 관한 주주총회등의 승인절차는 사후에 행하여 질 수 있다.

(5) 책임준비금과 차입금 및 채권발행

예금보험기구는 일반업무와 관련된 회계를「일반계정」으로 처리한다. 이

계정의 책임준비금은 보험금지급이나 자금원조등에 충당되며 각 사업년도의

수익이 비용을 상회하는 경우 그 차액을 해당 년도말에 적립하고 하회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차감한다.

또한, 이 계정에 있어서 정령으로 정해진 금액(1996년 6월 이후 1조엔,

1999년 4월이후 2조엔, 2000년 4월이후 4조엔)의 범위내에서 일본은행으로부

터 자금차입을 할 수가 있으며 일본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금융기관 그 밖의 자로부터 자금의 차입(차환을 포함) 또는 예금보험기구채

권(이하「채권」이라 한다) 발행(채권의 차환을 위한 발행을 포함)이 인정된다.

또한 정부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금액의 범위내에서 기구가 일본은행, 금융

기관 그 밖의 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또는 채권에 대해 보증할 수 있다.

다. 특례적 조치

2000년 5월 24일 성립된 예금보험법등의 개정에 의해, 특별자금원조 및 예

금등 채권의 특별매입은 그 특례 조치기간이 2000년말까지에서 2001년말까지

연장되었다.

(1) 특별자금원조

2001말까지의 한시적 조치로서 금융재생위원회 및 대장대신이 신용질서유

지를 위해 자금원조의 신청과 관련된 합병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기구가 구제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대지급 비용을 초과하는 자금원조(특

별자금원조)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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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금등채권의 특별매입

전술한 예금등 채권매입과 관련된 개산지급에 대하여 2001년 말까지 한시

적 조치로서 금융재생위원회 및 대장대신이 신용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하고 개산지급율(특별지급율)을 정한 경우 기구는 특별지급율에 의

해 예금등 채권의 매입(특별매입)을 할 수 있다.

(3) 정리회수기구에 대한 특례조치

1996년 5월 개정된 예금보험법개정에 의해 기구는 신용협동조합의 파탄처

리를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해 파탄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등의

정리·회수업무를 담당하는 정리회수기구와 협정을 체결하고 정리회수기구에

출자, 차입과 관련된 채무의 보증, 정리회수업무와 관련된 손실보전, 지도·

조언등을 할 수 있다. 또한 기구는 정리회수기구가 파탄신용조합으로부터 승

계·취득한 대출채권 가운데 채무자의 재산실태를 해명하는 것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아니라 그 회

수에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정리회수기구로부터 위탁

을 받아 그 징수를 대신할 수 있다.

더욱이 1998년 2월의 예금보험법개정으로 정리회수기구가 정리회수업무를

목적으로 신용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매입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일반금융기관의 인수기관으로서의 기능도 부여되었다. 이와 함

께 정리회수기구의 양수채권등과 특별자금원조와 관련하여 기구가 취득한 자

산에 대해서는 기구 직원에게 벌칙부재산조사권이 부여되었다.

(4) 특례조치에 따른 재정조치

기구는 특례업무와 관련된 회계처리를「특례업무계정」에 하도록 되어있

다. 이 계정의 책임준비금은 특별자금원조, 예금 등 채권의 특별매입 및 협정

은행에 대한 손실의 보전 등에 충당된다. 또한 이 계정을 위해 정령으로 정

해진 금액(1997년 12월 이후 10조엔)의 범위내에서 일본은행, 금융기관, 그

밖의 자로부터 자금의 차입 (차환을 포함) 또는 채권의 발행(채권의 차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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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포함)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금액의 범위내에서 기구가 일본은행, 금

융기관, 그 밖의 자로부터 차입 또는 채권발행과 관련된 채무의 보증을 할

수 있다.

더욱이 특례업무계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특례업무를 원활히 실시하기 위

해 특례업무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기금에 충당하기 위해 정부에서 국채

의 교부를 받고 있다. 특례업무기금에 충당하기 위한 정부의 교부국채 규모

는 예금보험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시행(2000년 6월 30일)됨에 따라

시행전 7조엔에 6조엔이 증액되어 총 13조엔이 되었다.

이 특례업무기금은 특례업무를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 업무의 구분에 따라 사용되며 업무의 종료일에 특례업무계정에 누적

결손금이 있을 때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특례업무계정은 2001년 말 폐지

되며 이 때에는 동계정에 속한 자산 및 부채는 일반계정에 귀속된다.

5. 예금보험기구의 조직

가. 법인격, 출자금

예금보험기구는 예금보험제도의 운영을 위해 예금보험법에 의거하여 1971

년 7월 1일 설립된 특별법인이다. 기구의 자본금은 54억5,500만엔이며 정부

및 일본은행이 각각 1억5,000만엔, 민간금융기관이 1억5,500만엔씩 총 4억

5,500만엔을 일반계정에 출자하였고 특정주택금융전문회사채권채무처리계정

(이하「주택전문회사계정」이라고 한다)에 정부가 50억엔을 출자하였다.

나. 운영위원회

예금보험기구에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운영위원회는 기구의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사와 운영위원(8명이

내)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위원은 금융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

는 사람 가운데 기구의 이사장이 금융재생위원회 및 일본 대장대신의 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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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임명한다. 현재 예금보험기구의 운영위원회는 이사장, 이사 4인, 전국은

행협회회장등 금융계 대표 5인, 미쓰이물산 부사장 등 산업계대표 2인, 학계

대표 1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위원 및 이사 중 6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

최된다. 동위원회에서는 정관·업무방법서의 변경, 보험금 및 가불금의 지급

결정, 예금등 채권의 매입과 관계되는 개산지급율등의 결정, 자금원조의 결

정, 일반보험료율의 변경, 예산·결산등 기구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

한다.

다. 임원

임원으로는 이사장 1인과 4인 이내의 이사 및 1인의 감사가 있으며, 모두

국회 양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현재 이

사장 1인과 감사 1인(비상근) 외에 4인의 이사가 임명되어 있다.

라. 책임해명위원회

1998년 2월 개정된 예금보험법은 예금보험기구가 정리회수업무에 관한 협

정에 근거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고 이전보다

강화된 법적인 책임추궁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동년 2월 3일 파탄금

융기관 및 특정주택금융전문회사 등의 경영자, 채무자등에 대한 형사, 민사상

의 책임소재를 밝히고, 형사고발·손해배상청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

기 위해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직 검찰총장과 변호사등을 특별고문으

로 하는 책임해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1999년 중 총 17회의 책임해명위

원회가 개최되어 중요한 책임추궁 안건을 심의했다.

마. 매입가격심사회

「금융기능의재생을위한긴급조치에관한법률」에 의해 파탄금융기관 외에

일반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산매입이 가능해 짐에 따라 당해 자산의 회수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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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과 자산의 매입 및 회수에 필요한 경비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매입가격

을 산정하기 위해 1999년 6월 9일 기구의 이사장 자문기관으로 매입가격심사

회가 설치되었다.

매입가격심사회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부동산 감정사 등 외부 전문가 3인

으로 구성된다. 1999년도 중 5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어 일반금융기관의 자산

매입에 앞서 매입가격등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바. 각부서의 업무

예금보험기구는 2000년 4월 1일 현재 大阪(오오사카) 본부(관서지방 서부

지역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를 포함하여 6부 5실 29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0년도 총정원은 358명이다.

(1) 총무부

총무부는 기구의 사무를 종합조정하고 운영위원회등을 개최하며 홍보, 인

사, 조직, 정원, 예산, 결산, 정리회수기구에 관한 지도·조언 및 정리회수기

구와의 연락조정 등에 관한 사무 및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관장하

고 있다. 총무부에는 총무과, 홍보실, 기획과, 법무실, 경리제1과, 경리제2과

등 4과 2실이 설치되어 있다.

(2) 금융재생부

금융재생부는 금융정리관재인등의 업무 및 파탄금융기관의 업무승계, 은행

의 특별공적관리 및 금융기관등의 자산매입과 자본증강 등에 관한 사무를 관

장한다.

금융재생부에는 기획관리과, 건전업무과, 재생업무과, 금융정리과의 4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大阪(오오사카)지역에 대해서는 大阪예금보험부 금융정리실

이 동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2000년 4월 1일에는 금융정리과를 금융정리 제1

과와 금융정리 제2과로 분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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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금보험부

예금보험부는 보험료의 수납, 보험금등의 지불, 자금원조, 예금등 채권의

매입 및 금융기관등의갱생절차의특례등에관한법률(이하「갱생특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예금자표 작성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예금보험부는

기획조사과, 기획 제1과, 기획 제2과, 기획 제3과, 자금기획과, 자금업무과, 시

스템과의 7과로 구성된다.

(4) 특별업무부

특별업무부는 형사책임추궁사안 및 민사책임추궁사안의 조사, 정리회수기

구에 대한 지도·조언, 정리회수기구의 양수채권등과 관련된 채무자등의 조

사, 정리회수기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매입자산의 관리·회수 및 처분등

에 관하는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특별업무부는 관리과, 지도과, 기동조사과,

특별조사 제1과, 특별조사 제2과, 특별조사 제3과, 札幌(삿포로)분실의 6과 1

분실로 구성되어 있고 大阪(오오사카)지역에 대해서는 大阪예금보험부 및 大

阪특별업무부 관리실이 동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5) 大阪예금보험부

大阪예금보험부는 大阪본부(大阪예금보험부 및 大阪특별업무부)의 총무 및

경리에 관한 사무 및 종합조정, 보험금등의 지불·자금원조·예금등채권의

매입 등 정리회수기구의 기본적 업무와 관련한 지도·조언, 매입자산등의 관

리·회수 및 처분에 관한 종합조정, 금융정리관재인등의 업무등과 관련된 사

무 가운데 주로 관서지방 서부지역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大阪예금보험부

에는 총무과, 관리실, 금융정리실, 기획제1과, 기획제2과의 3과 2실이 설치되

어 있다.

(6) 大阪특별업무부

大阪특별업무부는 형사책임추궁사안 및 민사책임추궁사안의 조사, 정리회

수기구에 대한 지도·조언, 정리회수기구의 양수채권등과 관련된 채무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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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사, 정리회수기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와 매입자산의 관리·회수 및

처분등에 관한 사무 가운데 주로 관서지방 서부지역의 업무(大阪예금보험

부 관리실 소관사항은 제외)를 관장하고 있다. 大阪특별업무부에는 지도과,

기동조사과, 특별조사제1과, 특별조사제2과, 특별조사제3과의 5과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3> 일본 예금보험기구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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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節 獨逸의 預金保險制度

1. 예금보험제도의 도입

독일의 금융기관은 크게 은행금융기관과 비은행금융기관으로 대별될 수 있

고 은행금융기관은 다시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되며, 독일의 은행은

몇몇 특수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업은행업무와 투자은행업무(증권발행업

무), 증권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겸업은행으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어 증권업

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은행에 대한 예금자보호제

도에 통합되어 있는 실정이다. 보험분야에 있어서도 보험회사의 영업활동에

대한 조직적 감독을 통하여 부실을 방지하는 것이 독일의 전통으로 보험계약

자를 위한 별도의 보호제도는 없다.

일반은행은 민간상업은행그룹, 저축은행그룹 및 신용협동조합그룹 등 3종

류의 겸업은행 그룹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룹별 연합회가 회원은행들을 대상

으로 보호기금을 설립하여 각각 자율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공영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은 급성장한 반면 민간상업은

행의 지위는 저하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공적인 예금보호제도의 도입

문제를 검토하였으나 연방은행연합회(der Bundesverband deurscher Banken

e.V: BdB)에서 공적인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할 경우 경영의 자율성이 제약받

게 될 것을 우려하여 1966년 민간 상업은행만의 예금보험기구로 공동기금

(Gemeinschaftsfonds)64)을 설립하였다. 그후 1974년 헬슈타트(Hellstatt )은행

을 비롯한 많은 개인은행들의 경영부실을 계기로 정부는 공적인 예금보험제

도의 도입을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상업은행측은 보험금 지급한

도액을 상향조정65)하는 등 기존 공동기금을 확대·개편하여 예금보호기금

64) 독일의 예금보험제도는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구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운용

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영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신력이 취약한 민간상업은행들의 공정

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1966년에 민간상업은행만의 독자적인 예금보험제도로서 공동기

금 (Gemeinschaftfonds)이 설립되었다 .
65) 저축예금 및 임금, 월급, 연금계정의 경우 DM10,000까지를 법인을 제외한 개인의 요구불예금 및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DM20,000까지였던 보호한도를 비은행고객에 대하여 은행자본의 30%까지

로 확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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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osit Protection Fund)을 설립하고 민간주도의 예금보호제도를 구축하였

다.66)67)

독일 저축은행 및 지로연합회(Deutscher Sparkasse und Giroverband)는

저축은행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저축은행보호기금을, 연방신용협동조합협회는

신용협동조합보호기금을 1969년과 1976년에 각각 설립하였으며, 독일의 예금

보험제도의 두드러진 특징은 민간상업은행의 제도가 예금자를 직접 보호하는

데 비해 저축은행보호기금과 신용협동조합보호기구는 도산위험이 있는 은행

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는데 있다. 즉, 저축은행 및 신용협

동조합은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의 모든 채무를 1차적으로 보증하

고 있다는 점에서 예금자에 대한 직접 보호보다는 유동성 부족이 있는 은행

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방은행과 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한 유동성조합은행(Liquidity Consortium

Bank)이 일시적으로 유동성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기관에 자금지원

을 중개하며 필요시 연방은행의 재할인 창구를 활용하여 최종대부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간접적인 예금자보호기능 수행하고 있다. 1999년 유럽연합의

예금자보호 및 투자자보상에 관한 지침이 적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법을

제정 1998년 8월 1일부터 기존의 예금보호제도 이외에 새로운 공적인 보호제

도를 설립하였다.

한편, 독일에는 저축은행그룹과 신용공동조합그룹을 위한 별도의 예금보호

기금이 마련되어 있다. 저축은행그룹은 지역협회에 의해 전면적으로 예금을

보호하고 신용공동조합도 연방협회에 의하여 그 예금을 보호하고 있는데, 저

축은행 보호기금(Savings Bank Security Fund: SBSF)은 l969년에, 신용공동

66) 사적 예금보험제도의 형태로 도입된 것은 공적 예금보험제도가 민간상업은행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으며, 은행도산의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가 아니라 은행의 경쟁상

불리한 입장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 정운찬, 예금보험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p .198.

67) 유럽은 경제적·문화적·정치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로 바뀌어 가고 있고, 예금보호기금

자체의 태생이 단순히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치와 깊은 관계가 있는 법률에

서 나왔기 때문에 유럽 각국마다 약간은 다른 제도로서 또 차등적인 자금으로 조성이 되고 있

는 예금보호 기금을 독일의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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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보호기금(Credit Cooperatives Security Scheme:CCSS)은 l976년에 각각

설립되었다. 이들 각 기금은 예금자보호보다는 오히려 개개의 가맹금융기관

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예방 활동 및 대부, 보조, 보증 등을 수행하고 있다.

3개의 금융그룹은 자체적으로 감사기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연방은행감독청

(Federal Banking Supervisory Office)과 중앙은행인 Bndesbank와 긴밀한 협

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독일의 예금자보호제도는 공적 및 민간기구가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

는 실정에 있으며, 이하에서는 각 금융그룹별로 운용되고 있는 예금보호제도

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EU의 예금자보호에 관한 지침을 통한

공적인 예금자보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민간상업은행의 예금보험제도

민간상업은행(private Geschaeftsbanken)68)의 현행 예금보호제도는 1976년

에 독일연방은행협회(der Bundesverband deutscher Banken e.V: BdB)69)의

예금보험기금에 관한 규정(Statut des Einlagensicherungsfonds des Bundesverbandes

deutscher Banken e.V)에 의해 만들어졌다. 독일연방은행협회는 1901년부터

1945년까지 존속되어왔던 독일의 은행과 은행소유자조합의 권리승계자로

서 1957년 쾰른에 설립되었으며, 민간상업은행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단체

이다.

68) 민간상업은행은 영업형태 및 규모에 따라 대형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개인은행 등 4가지 형

태로 구분되는데 전통적인 예금 및 대출업무와 증권업무를 영위하는 외에 투자, 외환, 상담업무

등을 영위하는 겸업은행을 말한다 .
69) 독일연방은행협회는 200,000여명 이상의 직원이 일하는 284개 (Deutsche Bundesbank

Monthly Report, July 1999, pp.24 25)의 상업은행을 대표한다 . 은행의 지불불능상태일때 약35%
의 신용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독일연방은행협회의 회원은 민영상업은행, 선박저당은행과 저당

은행, 지방에서 영업하고 있는 지방은행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 개인은행들은 州지방은행연합

또는 특수은행연합을 통하여 독일연방은행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그 개인은행들은 직접적으

로 수많은 공동위원회와 은행연합을 통해서 독일연방은행협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또한 독일

연방은행협회에 가입된 신용기관들은 긴밀한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활동범위는 거대

한 데에서 작은 데까지 세계적인 데에서 지방적인 데에까지 또 일반적인 데에서 특수한 분야까

지에 이른다 . 독일연방은행협회의 이사회는 11명으로 구성된다 . 위원들은 대형은행, 지방은행연

합회, 저당은행의 대표자를 포함한 개인은행가들 중에서 각각 3명, 은행협회의 주요사업지도자가

선출된다 . 이사회에서 의장을 선출하고 두 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며, 임기는 3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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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기금의 가입여부는 금융기관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은행이 신청서를 예금보호기금, 독일은행 연합, 독일은행 감사연

합에 제출하고 감사연합회가 이를 승인하면 부보대상 금융기관으로 가입되게

된다. 즉,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가입은 임의적이지만 만약 가입하지 않을 경

우 고객에게 예금보호가입기관이 아님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반면 가입한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첫째, 회원은행은 항상 은행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최저자기자본금을 유지해

야한다.

둘째, 자격있는 영업책임자를 2명이상 고용해야한다.

셋째, 손실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넷째, 적절한 유동성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다섯째, 독일은행협회내의 은행검사협회(Pruefungsverband Deutscher

Banken)에 자동적으로 가입됨과 동시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독일내 외국은행의 지점의 경우도 독일 국내은행과 같이 예금보호기

금에 가입하면 모든 면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 예금보호위원회 조직 및 기능

(1) 조직

예금보호위원회는 독일연방은행협회 내에 설치되어 있고 당연히 은행협회

법규의 적용아래 운영된다. 3대은행의 대표4인, 개인은행의 대표 3인 그리고

지방은행·외국은행 및 기타 기관은행 대표 3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들 대표들은 해당 금융기관을 실제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선임된다.

위원들은 은행연합회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임기는 3년이다. 위원들 중

에서 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된다. 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의장 또는

부의장(의장 불참석시)이 할 수 있으며, 특정 은행그룹대표 전원의 소집 요청

이 있어야 하고, 2/3 이상 출석시 유효하다. 이 밖에 예금보호위원회직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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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은행연합회 내에 2명의 부장(directors)과 5명의 회계사가 근무하고 있다.

(2) 주요업무

실질적으로 예금보호기구를 운영하는 예금보호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

한 지원 금액을 결정하며, 기금자산의 운용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한다.

가입은행에 대한 예금보호업무와 경영부실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지급보증,

채무인수 등의 금융지원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기금의 연차보고서를 작성하

고, 은행연합회의 경영이사회(the board of management)가 부여한 모든 임무

를 수행한다. 은행연합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영이사회가 예금보호

위원회의 기능을 인수할 수 있다. 보험가입은행에 대한 감독권은 없지만, 은

행연합회는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은행으로부터 모든 관련 정보를 징구할 권

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은행에 대해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나 관련 자료

장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예금보험기금의 권한과 기능

독일 민간상업은행에 대한 예금보호제도는 은행법이나 예금보호관련 특별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적제도가 아니라 민간 상업은행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자율적 제도라는 데 특색이 있다. 은행연합회 당국자들은 공적 예금보

호제도 민간기구가 다소 권위주의적이지 않으며 상황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

응할 수 있고, 회원 은행들의 편의를 보다 적은 비용으로 도모할 수 있는 장

점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1) 예금보호기금의 기능

예금보호기금은 가입 은행에 대한 예금보호업무와 경영부실은행에 대한 자

금 지원, 지급 보증, 채무 인수 등의 금융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예금보호기금의 주된 목적은 경영난에 봉착하거나 봉착할 가능성이 있는

은행들에 대한 금융지원 제공과 민영은행에 대한 일반의 신인도(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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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dence) 저하 방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가입대상 금융기관

가입대상기관은 원칙적으로 연방 민간은행협회에 가입하고 있는 11개 주은

행협회, 민간저당은행협회 또는 선박저당은행협회의 회원은행인 대은행(Gro

banken )70), 지방은행(Regionalbanken )71), 외국은행(ndischerbanke)72), 개인

은행(Privatbankier )73), 저당은행(Realkreditinstitute)74) 등으로서 다음과 같은

일정요건을 갖춘 은행으로 제한하고 있다.

① 은행법 제l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정 책임자기자본(납입지본금+적립

금-자기주식 보유액)보유

② 은행업에 경험을 가진 2명 이상의 전문경영인 확보

③ 일정수준 이상의 경영성과와 유동성의 유지 및 은행업 준수

④ 은행검사협회(Auditing Association of German Banks)75) 회원

은행의 예금보험기구 가입은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비가입금융기

관은 영업상의 많은 장벽을 맞이해야 한다. 실제 일부 외국은행지점을 제외

한 거의 모든 국내 민간은행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현재 300여개

은행에 이르고 있다. EU회원국의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에는 자국 예금보호

70) 전국적인 점포망과 국내외 자회사를 통해 겸업주의 영업을 하고 있으며, 채권발행, 투자은행업무

인수, 수출금융 등의 면에서 시장을 주도하나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영업비중은 10% 이

하에 불과한 실정이다 . 대형은행에는 Deutsche Bank AG, Dresdner Bank AG, Commerzbank
AG가 있다 .

71) 지방은행은 겸업주의적 영업을 하면서도 지역에 특화하고 있는데 일부 지방은행의 경우 점포망

을 광역화 또는 전국화하고 있으며, 예금보다는 채권발행에 의한 주택자금 취급에 치중하고 있

는 실정에 있다 .
72) 독일에 진출한 외극은행은 투자신탁업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은행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나 주로

국제도내금융 및 투자은행업무에 특화되어있으며, 1999년 4월말 현재 지점 (Foreign Branches)
64개 (점포수 182개), 현지법인 (Foreign subsidiaries) 37개 (점포수 140개)가 영업을 하고 있다 .
Deutsche Bundesbank Monthly Report, July 1999, p.40.

73) 개인은행은 합명·합자회사 형태로 설립된 가족 소유의 은행으로서 업무제한은 없으나 주로 투

자은행, 자산관리, 신탁업무에 주력하고 있으며 1970∼80년대에 걸쳐 금융기관 경영에 대한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여타은행에 양도·합병된 결과 1995년말 현재 64개 개인은행만 잔존한다 .
74) 민간저당은행이 희망하면 동 기금에 가입할 수 있다 . 1999년 5월 현재 32개사가 있다 .
75) 은행연합회와는 완전히 분리된 기관으로 회원은행의 연간 출연금으로 운영되며, 예금보험기금을

위해 보험가입 은행들을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 l00명의 직원 중 60여명이 검사직 (auditors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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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독일지점의 예금을 보호하고 l994년 EC 예금보호지침의 요건들을 충

족할 경우 예금보험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은행연합회의 경영이

사회는 예금보험에 기가입한 은행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

금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보험해지의 사례

가 없다76).

예금보험기구에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금융감독청의

자문을 받아 은행연합회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이 특별한 결격사

유가 없는 한 승인절차를 밟아 부보대상 금융기관으로 가입하게 한다. 부보

가입 금융기관은 광고목적으로 가입회원임을 활용할 수 없고, 대신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은행 게시판과 계좌개설신청서상에 예금보호 가입기관이 아

님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 이외에 마케도니아와 스위스가 예금보험기구에 임의가입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다.

(3) 보호대상예금

회원은행의 모든 민간예금(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과 투자신탁회

사로부터의 수탁자산과 관련된 채무에 대해 1인당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30%범위내에서 보호해 주고 있다. 또한 외화예금은 물론 해외지점 예금까지

포괄하여 보호해 준다. 신탁자금의 경우에는 개방형 신탁(open- end trust)은

수익자(beneficiary)가, 폐쇄형 신탁(close- end trust)은 위탁자(trustee)가 보

상을 받게 된다. 금융기관예금 및 당해 은행의 임직원(배우자 및 미성년 자

녀 포함)과 대주주의예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이 발행한 채권이나 은

행의 외국 관련회사(foreign affiliates)의 부채도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4) 보험금 한도액 및 지급

사고 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호대상예금의 원리금에서 당해 금융기관

76) 경영이사회의 보험해지 결정에 대해 은행연합회의 주주총회에서 투표수의 2/ 3 이상 반대할 경우

보험해지는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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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채무를 차감한 순예금액 및 예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공동명의예금(joint accounts)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공동명의자에게

균동하게 배분된다. l966년 설립시에는 예금구좌당 l만마르크까지 보호를 받

았으나 이후 보험금 한도가 최고 2만마르크까지로 변경되었다. 1976년에 현

재의 수준인 예금자 l인당 도산은행 자기자본(불입기금 및 준비금)의 30%상

당액까지로 보험금한도가 확대되었는데,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의 최저자본금

은 5백만 유로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최소 보호한도는 30%에 해당하는

150만유로라 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대략 독일의 1인당 소득의 50배에 해

당하는 금액이다. 민간상업은행들의 평균자본금이 295.5백만 유로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보호한도금액은 9천만 유로라 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거액예금을 제외한 개인예금자의 예금전액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며77), 은행에게는 건전경영의 책임을 부과하는 동시에 일반 예금자에게

은행에 대한 충분한 신뢰를 주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사실상의 전액보

호지만 예금자와 은행에게 특별한 법적구속력은 주어지지 않는다. 즉 예금자

는 예금지급요구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고 은행도 금융위기시 부족자금의 도

움을 요구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 아직까지 예금자가 예금지급을 받지 못했

거나 은행도 도움을 받지 못한 사례는 없었다.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정부 또는 중앙은행 등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행 보험금 지급방식하에서는 대은행이 도산할 경

우 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편, 예금보호기금이 은행에 대한 공신력 유지를 위해 문제은행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보험금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

나, 예금보호기금이 확충 개편되어 설립된 l976년 이전에는 공동기금이 26차

례 문제은행 해결에 개입하였으며, l976년 이후 현재까지는 기금이 28회에 걸

쳐 도산위기에 빠진 은행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시적 예금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평균 보호한도가 국민 1인

77) 저축은행기금 (SBSF )과 신용공동조합기금 (CCSS)의 경우에는 Deposits와 Credit s의 100%를 보호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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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GDP의 3배수준임을 감안할 때 독일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호한도금액

이 많음을 알 수 있다.

(5) 예금보호기금의 재원 및 보험료

예금보호기금의 재원은 공동기금으로부터 승계한 자금, 가입은행의 출연금

및 여유자금의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되며, 출연금은 다시 정규출연금과 특별

출연금으로 구분된다. 설립당시 정규 출연금은 금융기관 부채의 0.02%이었으

나, 은행도산이 많았던 1984년에는 동비율을 0.06%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현행 정규출연금은 원칙적으로 각 은행의 최근결산일 현재 비금융기관 예금

액(liabilities to customers)의 0.03% 해당액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신규가입

은행(설립 후 3년 이상 경과)은 해당년도의 정기 보험료이외에 대상예금의

0.09%를 일시불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고, 3년 미만의 신규가입은행은 가입시

자본금(liable capital)의 0.l2%이상(2만 5,000마르크 이상)을 보험료로 출연해

야 하며, 3년이 지난 다음에 보험료를 정산하게 된다.

20년 이상 가입금융기관이면서 최저의 신용위험그룹78)인 A그룹으로 분류

되는 은행은 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다. 신용위험수준이 B와 C의 그룹으로

분류되는 은행은 정규출연금의 2.5배 범위 이내에서 추가적인 출연금을 내도

록 하고 있다. 즉,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차등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하

여 예금보호기구의 존립과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의 건전한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EU회원국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에는 비금융기관 예금부채에서 자국 예금

보호제도에서 보호하는 예금을 공제한 금액의 0.03%를 정규 출연금으로 납

부해야 한다. 은행연합회의 경영이사회는 예금보험기금이 적정수준에 도달할

경우 정규 출연금의 징수를 정지할 수 있다. 또한 기금재원이 부족하거나 기

금운용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규출연금을 2배까지 증액하거나 연 l회에 한해

정규출연금 범위 내에서 특별출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79). 형성

78) 은행의 신용등급은 통상 A, B, C1, C2, C3 로 분류된다 .
79) SBSF의 경우 매해 가맹금융기판 자산의 0.03%를 출연금으로 징수하고, CCSS의 경우에는 해마

다 Granted Credits의 0.05%를 보험료로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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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금은 주로 고정금리부 예금이나 유가증권(주식 제외)에 운용되며, 운용

수익은 기금에 귀속된다. 예금보험기금은 가용재원의 규모가 알려지지 않도

록 하기 위하여 기금의 재무정보에 대해 공표하지 않는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예금보험기금 부족시 필요한 외부로부터의 차입선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예금보험기금 당국자들은 독일 감독당국의 엄

중한 감독으로 인해 예금보험기금이 적자를 시현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6) 감사

모든 가입회원 은행들은 독일은행검사협회(Auditing Association of German

Banks)의 회원으로서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등급을 부여받고 있다.

통상 A, B, C1, C2, C3로 분류되는 은행의 신용등급은 기밀사항이며 광고목

적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B와 C등급으로 분류되는 은행들은 정규보험료의

2.5배 이내에서 추가적인 출연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신용등급 적용기준

은 주로 은행의 재무상황과 경영진의 자질로 구성되어 있다. 은행검사협회는

은행영업과 관련하여 은행업이나 다른 관련법을 어길 경우라든가 중대한 경

영위험이 초래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예금보험에 기가입한 은행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거나 또한 2년 연속 C3

신용등급을 부여받았을 경우에는 강제탈퇴 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 그러한

사례는 없다. 보험해지의 결정은 예금보호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

어야 한다. 신뢰성과 관련한 법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의해 가입

은행의 상당한 규모의 지분이 인수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금보험에서

탈퇴된다.

3. 저축은행의 예금보험제도

독일의 저축은행그룹은 전국적으로 많은 점포망과 시장비중을 가지고 있으

며 주로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로업무, 예대업무, 주택자금대출업무에 치

중하는 은행으로 일부 자유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각 주의 공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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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설립된 공영금융기관이다. 저축은행의 예금보험제도는 1969년 독일저축은

행·지로협회(Deutscher Sparkasse und Giroverband)에 의해 저축은행 보호

기금(Savings Bank Security Fund: SBSF)이 설립되었으며, 저축은행의 조직

구조와 주립은행·지로중앙회의 특수성 등이 반영되어 민영상업은행의 예금

보호제도와는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 즉, 단위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 설립자

인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채무를 일차적으로 보증하고 있고, 주립은행의 경우

도 주정부 또는 지방저축은행협회가 모든 채무를 일차적으로 보증하고 있다

는 점에서 저축은행의 예금보호제도는 예금자에 대한 직접 보호보다는 유동

성 부족이 있는 은행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설립주체인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상으로 출자한 은행의 건전

경영을 유지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예금에 대하여 보증하고 있으므로 예

금자들은 이러한 보증채무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지역 저축은행 연합회에 의해 설립된 저축은행보증기금

(Savings Bank Guarantee Fund)과 주립은행(Land Banks) 및 지로은행의 지

준기금(reserve fund) 등이 추가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저축은행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보증인으로서 지방정부가 먼저 지원을

요청받게 되는데 그 지원방법이 부적절하거나 시기 적절하지 못한 경우 보증

기금이 개입하게 되는 일종의 통합된 보호체제(integrated system)이다.

가. 저축은행의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의 예금보험기금(Savings Bank Security Fund: SBSF)은 주저축

은행협회의 출연에 의한 예금보험기금과 주립은행·지로중앙회 출연에 의한

보유기금의 2종류로 나누어져 있다. 전자의 규모는 저축은행의 고객에 대한

여신의 0.3%까지, 후자의 규모는 주립은행·지로중앙회의 민간예금의 1%까

지 조성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동 기금의 총규모가 목표의 50%에 이를때까

지 매년 전자는 0.03%, 후자는 0.1%씩 출연되고 있으며, 현재 거의 목표 수

준에 이르고 있다. 만약 각 회원은행의 자산규모의 확대나 기금의 회원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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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유동성 지원으로 인해 기금의 실제 규모가 당초 목표액에 미달하게 될 경

우에는 회원은행이 매년 다시 출연하여 동 기금을 보충하여야 한다.

나. 저축은행보증기금

기금의 총잔고는 저축은행보증기금(Savings Bank Guarantee Fund)의 경

우에는 저축은행 대고객 여신의 0.3%까지, 지준기금은 비은행 고객 예금의

1%를 조성하여야 하며, 기금잔고가 규정에 의해 정하여진 목표 적립수준의

50%에 이를 때까지 저축은행은 0.03%, 주립은행 및 지로은행은 0.1%를 출연

한다. 나머지 50%에 대해서 회원은행은 요청시 추가 납입하여야 할 출연의

무가 있으며 각 회원은행의 자산확대나 유동성 지원으로 기금의 규모가 목표

액에 미달하는 경우 회원은행은 매년 다시 출연하여 동 기금을 보충하여야

한다. 한편 저축은행 및 지로은행 연합회는 저축은행보증기금 총액의 최고

15%까지 사용할 수 있는 특별권한을 가지고 있다.

4. 신용협동조합의 예금보험제도

독일 금융기관 중 최대의 점포망을 가진 신용협동조합의 예금보험제도는

1985년 독일상공업 및 농업신용협동조합협회의 보호제도에 관한 규정(Statut

der Sicherungseinrichtung des Deutscen Volksbanken und Reiffeisenbanken)에

의해 마련되었는데, 이는 1976년에 이미 상공업신용협동조합과 농업신용협동

조합이 각각 만들어 운용하던 신용공동조합 보호기금(Credit Cooperatives

Security Scheme : CCSS) 제도를 대체한 것이다.

이 제도의 회원은 신용협동조합, 지방중앙회(Zentralbanken) 및 독일신용협

동조합중앙회(Deutsche Genossenschaftsbank)이며, 기금은 동 회원은행의 출

연으로 조성된다. 각 은행의 출연금은 매년 고객에 대한 여신의 0.05%이며,

필요한 경우 4배까지 증액된다. 회원은행이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긴급하

고 현존하는 유동성 부족이 있을 경우 이 기금으로부터 보증풀(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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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l)80)과 이자부 또는 무이자부 대출지원을 받는 보호기금(Fund) 형태로 운

영되고 있다.

5. EU의 예금자보호에 관한 지침과 공적인 예금보호제도

유럽연합은 1997년에 모든 회원국들에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예금보호

제도를 설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최저 예금보호한도금액을 20,000유로로 책정

하고 민간공동보험으로 10%를 커버하도록 하되 예금보호기구의 조직과 제도

는 각 나라들에 일임하였다.

독일은 이러한 EU의 예금보호 및 투자자보상제도에 관한 지침에 입각하여

1998년 8월 1일 예금보호 및 투자자보상법을 도입하여 공적인 보상제도

(Entschadigungseinrichtung deutscher Banken GmbH, EdB: German Banks '

Depositor/ Investor Compensation Scheme)를 새로이 발효하였다. 동 제도는

기존의 금융기관 형태별로 존재하였던 예금자보호제도와는 달리 예금을 수취

하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공적제도로서 연방금

융감독청의(Federal Banking Supervisory Office)의 감독을 받으며 기존의 형

태별 예금자보호제도와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EdB는 민간상업은행과 건축대부조합(building and loan association)에 대

하여 독일 예금보호 및 투자자보상법에 따라 예금보호업무 수행한다. 민간금

융기관에 대한 보상제도의 권한과 책임은 기존의 예금보호기금을 운영하던

연방은행연합이 보유하되 예금보호가 민간조직에 의해 이루어지더라도 개별

은행과의 법적 관계에는 공법이 적용되며 조직적으로도 연방은행연합의 예금

보호기금과 분리되어 운영된다. 기존의 상업은행에 대한 예금보호기금이 보

호하지 않는 예금 및 예금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예금보호기금과는 보완

관계를 유지하도록 되어있다.

80) 보증서의 형태로 유동성 부족은행을 보증하는 방식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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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연금

보험금지급, 운영기구의 경비, 기타 경비 등 필요자금은 회원으로부터의 출

연금으로 조달되는데 법률상 초기 출연금은 대차대조표상 고객에 대한 부채

항목의 0.03%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외의 특별출연금, 정규출연금 등은 법

에서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에서 작성 중에 있다.

나. 보호대상예금

보호대상은 예금 및 유가증권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부채로 개인, 유한회사,

소기업 등은 보호되며 공공기관, 은행내부자, 금융기관의 예금(보험회사와 뮤

추얼펀드 포함), 투자회사, 중대형 기업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보호한도

최고 보호한도는 청구권 결제일까지의 이자 발생분을 포함하여 가치81)의

90%까지 이며, 예금자당 ECU 20,000이다. 기본적으로 의무가입이 원칙인 공

적 예금보호기구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2만 유로를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민간 자율에 의해 운영되는 민간보험기구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第 5 節 英國의 預金保護制度

1. 예금보험제도의 도입

영국은 1971년 5월 실시된 금리자유화 이후 중소금융기관의 경영여건이 크

게 악화되어 l973∼74년 중 20여 개에 달하는 중소금융기관들의 예금지급 불

능으로 인한 금융위기(secondary banking crisis)82)가 발생하였다.

81) 청구권 발생시 금융수단의 시장가치를 말한다 .
82) l970년대 초에는 부동산경기가 상승국면을 보이면서 중소금융기관들이 대부분의 예금을 부동산

회사에 대한 장기 대출로 운용하였으나, 제1차 유류파동과 더불어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

자 중소금융기관들의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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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73∼74년 사이에 광범위한 금융위기에 처하게 되자 영국의 중앙은행(The

Bank of England)은 다점포를 갖고 있는 국내 은행들(clearing banks)에게

소위 구조기금(life-boat fund)이라는 지원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 구조기금은 첫해 26개의 문제은행에 l2억파운드 이상

대출되었으며, 예금 또는 단기 대출의 형식으로 지원되었다.

정부(중앙은행)-민간의 협조아래 이루어진 이와 같은 긴급 자금지원이 성

공하게 되자, 은행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는 점차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비효율적인 개별은행들을 정리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

라 예금보호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중앙은행(영란은행)

의 감독을 받고 있지 않던 소규모 예금수취기관들이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

자, 현행 은행감독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구체적인 법률에 의거

하지 않은 중앙은행의 비공식적이고 관행에 의존하는 은행감독 형태를 전환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l976년 8월 예금수취기관의 인가와

감독(The Licensing and Supervision of Deposit-Taking Institutions)에 관

한 정부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이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l979년 4월

예금수취금융기관에 대한 면허제 도입, 영란은행에 금융기관 감독권 부여, 예

금보호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은행법(Banking Act )이 제정되

었다. 이 은행법에 의거 l982년 2월 예금보호위원회(Deposit Protection

Board)와 예금보호기금(Deposit Protection Fund)이 설치되어 예금보호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되었다. 그 후 l987년 은행법이 개정되어 예금보호기금의 자금

조달기반이 확충되고, 예금자 1인당 보호대상예금 한도가 1만파운드에서 2만

파운드로 인상되었다83).

예금보호위원회는 금융위기시 중앙은행이 직접 개입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

았다. 금융위기시 중앙은행은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83) 최초출연금의 하한이 종전의 2,500파운드에서 l만파운드로, 예금자 1인당 보호대상예금의 상한이

종전의 1만파운드에서 2만파운드로 각각 상향조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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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제도는 필요시 유동성을 갖추고 중앙은행의 역할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정부와 민간이 성공적으로 협조한 경험

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은행의 자율성에 중점을 두는 예금보호제도가 도입

되었지만, 예금보호제도에 대해 거액 예금자들은 은행 파산시 예금보호를 위

하여 중앙은행이 새로운 구조기금을 통해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구조기금의 운용으로 예금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었으나, 이는 거액예금자들

의 신뢰에 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소액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은행

도산시 중앙은행의 선별적인 금융지원이 아니라 별도의 상설기구에 의해 자

동적으로 도산은행의 예금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요구되었다.

영국의 예금보호제도 도입은 은행산업 개혁의 일부분이었다. l979년의 은행

법에 포함된 강제성을 띤 예금보호안은 원칙적으로 은행산업에 대한 공식적

인 감독제도의 도입을 지원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예금보호는 중앙

은행에 의하여 수행될 은행의 감시, 감독 및 관리에 대한 보충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예금보호위원회는 1982년 인가된 은행

및 예금수취기관들로부터 징수한 출연금으로 형성된 보호기금을 설치하여 중

앙은행이 관리하도록 하였다.

National Savings Bank와 National Girobank 등과 같은 공공기관들의 경

우 이미 재무부에 의한 보증예금이 있었으며, 건축조합(building societies)은

자체의 투자자보호제도(investor protection scheme)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었

다. 여기에 은행법상에 예금보호제도가 명시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소액예금

자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크게 강화되었다.

한편, 예금자보호와는 달리 도산한 투자회사들의 고객보호를 위한 투자보

상기구(Investors Compensation Scheme: ICS, 1988)와 보험회사 파산으로

부터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계약자보호위원회(Policyholders

Protection Board: PPB, 1975)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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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금보호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가. 조직

예금보호위원회(Deposit Protection Board)는 l979년 은행법에 의거 설립된

공적 기구로서 정부와 영란은행으로부터 법적으로 독립된 실체(separate

statutory body)이다. 1998년 6월 중앙은행법 부칙 29조에 의해 개정된 위원

회의 구성은, 현재 겸직위원(ex- officio)으로 금융서비스국(Financial Services

Authority:FAS) 국장, 금융안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영란은행 부총재, 금융

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는 FAS 전무이사 등 당연직 3인과 의장에 의해 임명

된 FAS 전무이사겸 인가, 조사, 홍보 책임자와 가입금융기관 상급자경영자

(director, controller, manager) 중에서 l인씩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FSA 국장은 동 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으며 가입금융기관과 FSA로부터

위원을 임명할 권한을 갖고 있다. 중앙은행 총재가 중앙은행 직원 약간명(현

재는 l인)을 추가로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중앙은행의 직원

이 위원회에서 다수(majority)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융기관 대표들은

각각 결제은행(clearing banks), 종합금융은행(merchant banks), 중소은행

(smaller banks)의 상급경영자(director, controller, manager) 중에서 l인씩 선

출되며, 이것은 예금보호기금이 전적으로 민간에 의해 마련된다는 점에서 기

금출연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에 참가하게 된 것이다. 금융기관

대표들이 위원회에 참가함으로써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

로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관련 위원의 위원회

로부터의 탈퇴가 예상된다. 예금보호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들은 전적으

로 중앙은행에 의해 지원되며, 업무부담의 정도에 따라 직원수가 신축적으로

조정되고 있다84).

84) 현재 5명의 중앙은행 직원이 예금보호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BCCI(Bank of Credit and
Commence International) 도산 때문에 직원수가 50명에 달한 적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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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금보호위원회의 기능

예금보호위원회는 예금보호기금의 보유·관리·운영과 함께 은행법상 인가

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징수한다. 또한 보험가입 금융기관이 해산명

령이나 자발적 해산 결정 등으로 예금지급 불능사태에 처할 경우 중앙은행의

지원을 받은 사고대책반(claim unit )을 통해 예금자 손실을 보전해 주는 등의

순수한 예금보호기능을 담당한다. 은행에 대한 규제·감독기능85)은 없으며,

은행의 지급불능과 관련하여 예금보호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해

당은행에 개입하게 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출연기관에 대해 정보 및

자료제출86)87)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예금보호기금을 중앙은행 계좌에

예치하여야 하며, 중앙은행에 예치된 기금의 운영은 예금보호위원회 위원 중

중앙은행 관계자 4인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가능한 한 이 기금을 재무부

증권에 투자해야 하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기금에 귀속하도록 되

어있다.

중앙은행은 특정은행이 예금지급불능상태에 이를 경우 동 은행에 대한 파

산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소액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문제은행이 다시 건전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다. 중앙은행은 지원할 은행, 지원규모 등을 상황에 따

라 조절함으로써 거액 예금자들과 은행기관들에 대해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강요할 수 있다.

예금보호위원회는 단지 예금자들에게 부보예금을 지급하고, 파산은행의 채

권자로 행동할 의무만을 진다. 정리된 파산은행의 자산은 기금의 상환, 예금

85) 은행에 대한 규제·감독권한은 금융서비스국 (F inancial Services Authority : F SA )이 보유하

고 있음 .
86) 영국 내 모든 예금수취금융기관들이 영국의 예금보호제도에 보고하는 자료는 관련기관들이 가입

한 예금보호제도의 명칭, 예금보호관련 명세서, EEA (European Ecomomic Area)내 통화 또는

ECU로 표시된 예금의 보호 사실, 요청하는 자료에 대한 이용가능성 여부 등 .
87) 영국 내 EEA 금융기관들의 출연금 납부 및 자료 제출이 불성실할 경우, 영국의 예금보호위원회

는 이 기관들을 보호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재무부장관 (Chancellor of Excheqller )
에게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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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손실보전, 특별출연금을 납부한 회원은행들에 대한 상환에 사용되어

야 한다. 이 때 회수된 돈은 그 해의 분리계정으로 관리하고, 다음 회계연도

초 기금잔액이 500∼600만파운드를 유지할 수 있을 경우 특별출연금 및 추가

출연금 규모에 의거 적절한 비율로 은행들에게 상환하게 된다.

다. 보호대상 금융기관

예금보험제도의 대상금융기관은 은행법상 인가 금융기관인 일반 상업은행,

머천트뱅크,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또는 자회사, 할인상사(discount houses) 및

금융회사(finance house) 등이며, 모두 예금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

어있다. 영국 내 외국은행 지점 및 자회사 중 EEA(European Economic

Area) 이외의 지역 은행들은 본국에서의 제도에 의하여 영화예금(sterling

deposit)이 보호된다는 것을 영국의 예금보호위원회에 입증하는 경우 영국의

예금보호위원회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 위원회는 그 금융기관 명단

을 관리한다. 그러나 외국은행의 본국 예금보호제도가 영국의 예금보호제도

보다 취약한 경우 영국의 예금보호제도에 가입해야한다. 또한 국영금융기관

인 국민저축은행(National Savings Bank), 국립저축은행(National Girobank)

등은 재무부의 보증예금으로 보호되며, 주택대출조합(Building Societies)은

자체의 투자자보호제도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라. 보호대상

보호대상 예금의 범위에는 양도성예금(CD),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예금, 국

내은행 해외지점예금 등을 제외한 EEA국가들의 통화 및 ECU(European

Currency Unit)로 표시된 모든 예금 및 이자가 포함된다. 외화예금의 경우

l995년 7월 이전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지금은 EU회원국 통화예금

에 한해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파운드화 이외의 통화로 된 예금의 경우 보

호예금을 계산할 목적으로 파운드화로 환산하며, 기준환율은 지급정지일의

환율이거나 지급정지일 이후 예금을 지불하는 시점의 환율로 한다. EEA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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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통화예금, 파산은행과 관련된 기업들 또는 사람들(임직원 및 가족들88))

의 예금,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예금, 부정거래예금, 담보예

금(secured deposits), 신용기관 예금, 보험인수기관예금, 기타 금융기관의 예

금, 은행과 유사한 기관들의 예금, 은행의 자본이 참여된 예금은 보호되지 않

는다.

마. 보호한도

금융기관의 도산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시에 보험금은 보호대상예금의 원리

금 합계액에서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차감한 순예금액을 기준으로 결

정되는데, 1987년 이후 예금자 l인당 보호대상 순예금의 최고한도액을 2만파

운드(ECU 22,222)로 제한하고 동 예금의 90% 해당액(최고 l만 8천파운드,

ECU 20,000)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다89). 이러한 보험금 지급방식은 금

융기관이 도산하는 경우 예금자에게도 보호대상예금액의 10%를 부담시킴으

로써 예금자가 거래금융기관을 선택할 때 금융기관의 경영상태까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중시한 것이다. 이러한 공동보험제도

(coinsurance system)가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미국, 캐나다의 경우와는 달리 영국 예금자들의 예금보

호제도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아 공동보험제도 자체가 예금보호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보호대상 예금 중 보험금 계산시 동명예금은 하나의 계정으로 합산하며,

공동명의계정(joint account)은 예금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고, 조합계정

(partnership accounts)은 분리계정으로 본다. 또한 고객계정(clients account )

은 고객명의의 분리계정으로 본다. 영국내 EEA이외 국가의 자회사(영국의

88) 임원들은 Director, Controller , Manager가 포함되고, 가족은 아내 또는 남편, 자녀 또는 의붓자

녀, 부모 또는 의붓 부모, 형제자매 또는 의붓 형제자매 등이 포함 .
89) 1995년 7월 l일 이전의 지급불능기관들에 대한 보험금 한도액은 최고 2만파운드 중 75%(l만

5,000파운드), 1987년 5월 15일 이전의 지급불능기관들에 대한 보험금 한도액은 l만파운드 중

75%(7천 5,000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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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제도에 참여한 기관)에 대한 보험금 지급시 본국의 한도와 차이가

있는 경우 영국의 제도에 기준을 두어 지급하며, 영국내 기관의 자회사가

EEA이외 국가의 예금보호제도에 가입하는 경우와 EEA에 속한 기관들이 영

국의 예금보호제도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국가와 협의를 거친다.

바. 재원조달

(1) 출연금(contribution)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

는 대신 가입시 최초출연금을 징수하고, 추가적으로 기금조성이 필요하거나

기금잔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무부의 허가를 얻어 비정기적으로 추가출연금

또는 특별출연금(special contribution)을 징수한다. 최초출연금90)은 기준예금

(deposit base)91)의 0.01% 해당액을 징수한다. 기금잔액이 300만파운드 이하

로 감소할 경우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동 잔액이 500∼600만파운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출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기금 규모의 상향조정의 필요성

이 인정될 경우 재무부와 협의하고 국회의 결의를 거쳐 추가출연금을 징수할

수 있다. 회계연도 중 보험금 지급으로 기금소진이 예상되는 경우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특별출연금을 징수할 수 있다.

특별출연금 총액은 출연금 산정기준예금의 0.3%를 초과할 수 없고 징수된

특별출연금이 회계연도 말까지 보험금 지급(compensation payment )92)에 사

용되지 않았을 경우 500∼60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기금잔액에 대하여는 각

90) 1997년 중 예금보호위원회는 1987년 개정된 은행법에 의해 예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가된 5개

의 Building Society의 출연금 30만파운드를 포함하여 신규인가 된 1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최초

출연금 총 160만파운드를 징수하였고, 1998년에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67,278파운드, 1999년에 5
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0파운드를 징수하였음 .

91) 최초출연금 징수전 일정기간 동안의 총예금 평균잔액에서 만기 5년이상의 장기저축성예금, 양도

성예금증서, 금융기관예금등의 평균잔액을 차감한 금액 .
92) 예금보험위원회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예금지급불능 금융기관에 대한 법원의 청산명령이 내려지

거나 파산법 (Insolvency Act )에 따라 금융기관이 관리명령을 받고 동법에 의한 관재인의 제안을

채권자 단체가 승인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1999년 한해 동안 총 77,232파운드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이 중 76,637파운드는 BCCI 은행의 예금자들에게 지급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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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관이 납부한 특별출연금액에 비례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환급하여야 한

다. 출연금 결정시 대형은행과 소형은행의 출연금 격차를 축소하기 위하여

최초출연금의 경우 최저 1만파운드, 최고 30만파운드를 한도로 하고 있으며,

추가출연금의 경우 최고 30만파운드를 한도로 하되 각 금융기관 출연금의 총

액은 출연금 산정기준예금의 0.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차입

예금보호위원회는 기금의 재원부족시 재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영란은행으

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영란은행 차입제도는 1990년 11월 29일 승인되었는

데, 1991년 BCCI(Bank of Credit and Commence International) 파산시 예금

보호기금의 자금수요 확대로 차입한도가 1억2,500만파운드로 상향조정된 이

후 1995년 5월 1일 2,500만파운드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파산금융기관의 감소

로 인한 자금수요 축소로 1996년 5월 1일부터 2,000만파운드로 낮아졌다. 예

금보호위원회는 파산금융기관에 대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1995년 영

란은행으로부터 2,500만파운드의 우대자금을 차입하였으나, 1998년 전액

상환하였다.

(3) 파산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회수

파산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한 자금은 예금자들에게 지급된 기금에 상환

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 징수된 최초출연금과 구분하여 분담금계정

(Distribution Account )으로 계리하도록 되어 있다. 회수액93)은 회계연도 중

에는 국채(재무부 증권)에 투자하였다가 추가출연금 또는 특별출연금을 납부

한 출연기관에 납부 금액에 비례하여 환급94)하거나 기금잔액이 적정수준95)

93) 1999년 한해 동안 113만파운드를 회수하였는데, 이 중 444,8000파운드는 BCCI 청산배당으로부

터, 642,580파운드는 WSW (Wimbledon & South West Finance plc)의 청산배당으로부터 회수되

었음 .
94) 1999년 3월 1일 현재 분담금계정에서 기금으로 적립된 18.7백만파운드의 총회수금은 1992년에

80.2백만파운드의 특별출연금 부담한 금융기관들에게 1999년 1월부로 환급되었음 .
95) 최저 300만파운드를 한도로 500∼600만파운드 목표로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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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 초에 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된다.

예금보호기금은 파산(1991년)한 BCCI의 예금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이

후부터 거액의 결손금을 기록하여 왔으나, 1995년 이후 파산금융기관의 감소

로 인하여 보험금지급이 급감함에 따라 2000년 2월말 현재 기금잔액은 814만

파운드를 기록하고 있다.

3. 투자자보상기구

투자자보상기구(Investors Compensation Scheme: ICS)는 1986년 금융서비

스법(Financial Services Act )에 의거 도산한 투자회사들의 고객들을 보호하

기 위하여 1988년 설립된 구제기금으로 투자관리규제조직 (Investment

Management Regulatory Organization: IMRO), 개인투자보호국(Personal

Investment Authority: PIA), 증권 및 선물국 (Securities and Futures

Authority: SFA) 등의 자율규제기관의 감독이 1988년 6월 1일부로 증권투자

위원회(Securities and Investment Board: SIB)에서 금융서비스국(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 자율규제기관의 감독 하

에 있는 투자회사의 투자가들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해 설립되었다.

가. 조직

ICS는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며 1998년 7월 현재 12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

고 있다. 의장은 FSA에서 임명하며, 이사회는 FSA가 임명하는 5명, 자율

규제기관이 임명하는 4명, PIA가 임명하는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

다.

나. 보상대상

인가된 투자회사가 도산하거나 투자회사의 잘못된 투자자문이나 경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투자액을 상환 받을 수 없을 경우 ICS는 해당 회

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언(in default)하고 손실분을 보상하게 된다. 보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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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식(stock and shares), 신탁(unit trusts), 선물 및 옵션, 개인연금, 장기

보험 등이다. 한편 은행예금은 예금보호위원회에서, 주택대출조합계좌는 주택

대출조합위원회(Building Society 's Commission)에서 별도로 보호되며 성격

상 투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ICS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전이나 보석

류, 가축, 고미술품 등 현물에 관한 투자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 투

자의 경우라도 그 손실이 영국에서 인가된 투자회사의 투자상담에 의하여 발

생한 경우 보상대상에 포함시킨다. 투자자보상기구는 개인투자가 보호의 목

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대규모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아닌 소규모 사업자들은

보상하고 있다.

다. 보상한도

보상 청구액 중 3만파운드까지는 전액 보상되고, 그 이후의 2만파운드에

대해서는 90%가 지급되어 총 보상한도액은 최고 4만8천파운드이다. 공동투

자(joint investment )인 경우 각각 4만8천파운드를 보상하게 된다. 1년 동안

IMRO, PIA, SFA 등 자율규제기관이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한도는 1억파운

드였으나 PIA지급한도는 97년 12월 수정되어 2억파운드로 확대되었다. 지난

10년간 지급불능을 선언한 투자회사는 총 380개사이며 지급된 보상금의 총액

은 1997년에서 1998년 사이 지급된 10.8백만파운드를 포함 총 1억2천5백만

파운드이다.

<표 14> 지급보상금 추이

(단위 : 백만 파운드, 개)

연도 1988∼90 1990∼91 1991∼92 1992∼93 1993∼94 1994∼95 1995∼96 1996∼97 1997∼98

도산 7 11 35 38 39 52 71 46 81

금액 3.3 1.8 12.5 18.6 25.4 15.9 25.5 11.1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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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금조달

(1) 분담금

FSA, IMRO, PIA와 SFA의 감독하에 있는 투자회사들이 매년 출연하는

분담금(levy)에 의해 재원을 조달한다. 이러한 분담금은 ICS의 운영경비와 1

년 동안 파산을 선언한 투자회사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 1997년에서

1998년 사이 자율규제기관에 의해 청구된 총분담금액은 740만파운드로 98년

3월말 현재 잔액은 33백만파운드이다. 기금조달 방식은 계속 변화되어 왔는

데 1997년 제정된 분담방식은 분담금 납입일 이후 12개월 동안 예상되는 채

권청구액 기준으로 하고 있다.

(2) 차입

ICS는 20만파운드의 무담보 당좌차월(unsecured overdraft facility) 한도를

갖고 있다.

(3) 자금회수(recoveries)

ICS는 투자자에게 보상금을 지급96)한 후 투자회사에 대한 법적인 구상권

을 보유하는데 이러한 구상권 행사로 1998년 3월말 현재 1988년부터 14.3백

만파운드를 회수하였다.

4. 보험계약자보호위원회

보험계약자보호제도는 1960년대 및 1970년대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많은 보험계약자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고, 유럽연합회원국가 보험회사들

의 지급능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소비자보호운동의 확산 등으로 소비

자의 권리의식이 증대하는 등 보험계약자 보호장치의 필요성이 증가하자,

1975년 보험계약자 보호법(Policyholders Protection Act )이 제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보험업계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에 의해 보험기금을 설립·운영하기 위

96) ICS는 10년 동안 11,00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약 128백반파운드를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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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험계약자보호위원회(Policyholders Protection Board: PPB)를 설립함으

로써 도입되었다.

보험계약자보호위원회(Policyholder s Protection Board)는 산업통상성

(Department of Trade Insurance Division)의 인가를 받고 영국내에서 영

업중인 보험회사들이 파산하였을 경우,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가입자

(policyholders)를 보호해주는 법적인 조직(statutory body)으로 보험회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보호위원회는 상무성장관(Secretary

of State for Trade and Industry)이 지명한 5인의 위원회로 구성되는데, 이

중 3인은 반드시 보험회사의 임원급 이상으로 하고 적어도 1명은 소비자단체

의 대표로 구성되어야 하며 임기는 2년이다.

보험회사가 청산이나 이와 유사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경우 PPB

는 해당보험사의 영업의 계속성여부를 결정97)할 수 있는 재량권한을 보유하

며, 보험회사가 청산하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임

시지원(interim assistance)을 할 수 있다.

가. 보호대상

보호대상은 개인에 국한되며 보험계약자가 법인이나 지방단체일 경우는 제

외되며, 자동차와 관련한 보험은 도로교통법(Road Traffic Act )에 의거 자동

차보험국(Motor Insurance Bureau)에 의해 보호된다. 또한, 미경과보험료

(unearned premiums)와 재보험, 해상보험, 항공보험, 운송보험은 보호대상에

서 제외된다.

나. 보호한도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강제가입보험의 경우는 채권청구액의 100%,

임의가입보험의 경우는 90%98)를 보상한다. 청산시점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

97) 이 경우 PPB의 조치로 인해 기존 주주나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익을

얻어서는 안되며, 동 조치는 회사가 청산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은 비용이 소요될 것을

요구하는 엄격한 제한규정을 충족시켜야 함 .
98) 보험금 90% 지급규정은 보험계약자들에게도 10%의 책임을 지워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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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생명보험 계약(long- term policies)의 경우 계속지급액(continuity benefits)

의 90% 또는 보험계약준비금(the value of policy)의 90%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다. 경영상태가 악화된 생명보험사의 보험급부가 과대

한지 여부에 대한 보험계리인(actuary)의 의견을 구하여 과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이러한 보상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 재원조달

파산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한 재원은 외국보험회사의 지사도

포함하는 모든 보험사업자의 전년도 수입보험료99)의 1%를 최고 한도로 하여

필요한 재원만큼 분담금으로 갹출하여 기금으로 적립한다. PPB는 1년 이내

발생이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동

기금은 일정잔액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회사 파산에 따른 재원이 필요

한 경우 그때마다 각 보험회사에게 그 재원을 분담하게 하는 사후갹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PPB는 재원조달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제한적으로 차입 할

수 있으나 공공기금을 조달할 권한은 없다.

<표 15> PPB의 보험보증기금 조성내역

(단위 : 백만파운드)

해당년도 부과일자 적용률(%) 조성금액

생명보험회사 분담금 1975 1976. 8.20. 0.25 1.5

손해보험회사 분담금

1988 1990. 3.29. 0.008 1.0

1990 1992. 3.27. 0.25 37.9

1991 1993. 3.30. 0.5 80.5

1992 1994. 3.30. 1.0 170.0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중시한 것임 .
99) 분담금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각각 부과되며 손해보험의 경우 순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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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 節 프랑스의 預金保護制度

1. 예금보호제도의 도입

프랑스는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재무부)및 중앙은행(프랑스은행)

에 강력한 감독권한을 부여하였고, l980년 프랑스은행연합회(Association

Francaise des Banques:AFB)에 설립된 예금보호제도와의 협조관계에 역점을

두었다. 프랑스 예금보호제도는 보험기능은 없고 가맹은행간의 손실분담협정

기능만을 수행하는데, 동 협정의 목적은 금융기관이 도산했을 경우 당해 금

융기관을 해산하는 데 있다.

프랑스 예금보호제도는 은행의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구조활동을 통해 문제

회원은행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연대책임기금(Solidarity Fund)을 형성하여 회

원은행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연대책임은 은행문화의 개념과 은행기관

들의 강력한 협조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l980년에는 은행연합회 내에 전문

가 연대책임(professional solidarity) 장치가 만들어졌는데, 이 장치는 어떠한

사법적 또는 법률적 기반도 갖고 있지 않았으며, 통화당국으로부터도 완전히

독립적이었다. l984년 은행법 제정으로 모든 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 및 감독

이 도입되었고, 감독기관이 설립되었으며, 동시에 모든 은행들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을 가진 프랑스 은행연합회(Association Francaise des

Banques :AFB)가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l984년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의 준법 여부를 감

독하고, 법 위반시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한다. 프랑

스의 경우 도산은행의 처리방식에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파

산 문제는 사례별로 처리되고 있다.

금융사고시 프랑스 은행감독기관이 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l984년 은

행법 제52조와 은행업계 자체내의 손실분담협정 등이 있다. l984년 은행법

(Banking Law) 제 52 조(Art . 52)는 부실위험이 있는 은행의 주요 주주를 소

집하여 당해 은행의 자본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 요청을 할 권한을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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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총재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은행은 문제의 부실은행을 구제하

기 위하여 대주주의 원조 외에 자금을 은행업계에 할당,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총재는 은행구제를 위한 적절한 수

단을 취하든가 아니면 은행을 도산시켜 손실분담협정을 실행하도록 은행업

계에 요구할 수 있다.100)

프랑스의 예금보호제도는 조정, 감시 그리고 간접적인 보호의 기능을 수행

하는 은행법의 체계 내에서 운영된다. 이런 운영체계는 은행제도에 대한 정

부권한의 확대에 기반을 둔다. l980년의 은행연합회 예금보호안은 대부분이

민간은행인 중소은행들을 보호할 목적이었다. 프랑스 은행산업의 공공·민간

구성 및 정부의 지배권과 전문가 연대책임이 혼합된 예금보호안은 프랑스에

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은 은행위기에 대처하는 데

확신을 주었으며, 공표된 법조항의 결함을 보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은행법 제52조(중앙은행의 특별개입)는 중앙은행이 은행파산 관리에 따른

폭넓은 판단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중앙은행 총재는 필요한

경우 문제은행들의 주주들을 소집하기도 하며, 예금과 제3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들과 협의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중앙은

행 입장을 강화함으로써 은행파산에 따른 중앙은행 개입 지원시 은행연합회

의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였다.

2. 예금보호제도

가. 주요업무

프랑스 예금보호제도는 가맹은행간 손실분담협정기능을 수행하며, 보험기

능보다는 금융기관 도산시 당해 금융기관을 해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00) 프랑스은행 고위관리에 의하면, 프랑스은행 총재가 지금까지 은행법 제52조를 적용한 것은 l988
년의 사우디은행의 경우 뿐 이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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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금융기관

당해 예금보호제도는 민간 상업은행(외은지점 포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

으며, 다른 유형의 금융기관들은 그들 자체의 예금자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다.

l993년 말 현재 가입은행수는 420개이다.

다. 보호대상예금

손실분담협정은 소규모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적인 장치로서 은행간

예금, 외화예금, 무기명예금 및 초과 보상된 예금은 보호되지 않으며, 당해

은행의 임직원예금 및 해외지점 예금 역시 보호대상예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 보험금 한도액

파산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가 불가능하게 되면,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제도

에 의하여 40만프랑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예금보호제도로부터의 지급

총액은 연간 2억프랑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보험료

보험금지불이 필요할 경우 가맹금융기관이 갹출하여 기금을 마련하는데,

분담금은 각 가맹금융기관의 예금규모와 중재규모의 증가에 따라 누감적·누

진적 기준에 근거를 둔 복잡한 체계에 따라 계산된다. 분담금은 l년에 1억프

랑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 과거 2년, 미래 2년을 대상으로 5억프

랑의 분담금이 부과될 수는 있다. 대규모은행들은 현행 은행자산(예금)규모에

비례한 손실분담을 거부하고 있는데, 동 협정이 발동될 경우 소규모은행에서

동 제도를 적용할 가능성은 높으나 대규모은행의 도산을 보호하기에는 어차

피 불충분하므로 은행규모가 크고 작은 정도에 따라 그 예금규모 비율로 책

정되는 분담협정 금액은 사실상 불공평하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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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운용실적

예금보호제도 도입 이후 l0개 내외의 은행이 도산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부

실은행 처리는 중앙은행(프랑스은행)의 주도101)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금

보호제도는 프랑스은행이 해산시키기로 결정한 은행의 예금자에 대해 보험금

을 사후 지급하는 소극적인 기능만을 수행한다. 즉 프랑스는 은행에 대한 엄

격한 감독·검사를 통하여 예금자를 사전적으로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

으며 예금보험제도는 이에 대한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된다.

3. 은행감독

l984년 l월 새로운 은행법이 제정·공표 되기 이전에는 은행연합회(French

Bankers’Association:AFB) 소속 금융기관, 금융회사협회(Association of

Financial Companies ) 소속 금융기관 및 기타 금융기관들(mutual and

cooperative banks, savings institutions, specialist institutions 등)에 각기

다른 규정이 적용되었으며, 은행보다는 상호저축기관들이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은 결과 그들의 시장점유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 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은행법에서는 모든 종류의 금융기관들이 같은 법률체계하에서 동

일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기 위해 종래 존재하던 상업은행, 종합금융

은행(merchant banks), 중장기 신용은행의 구분을 없애는 동시에 은행업무를

광의로 정의함으로써 수행업무에 따른 금융기관의 분류를 폐지하는 겸업주의

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102).

현행 은행감독체계하에서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감독업무를 관

장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그 산하에 설립되어 있는 여러 개의 위원회들

101) 은행법상 프랑스은행 총재는 금융감독위원회 (Commission Bancaire) 의장의 자격으로 부실

은행의 주주들에게 자본금 증액 등 필요조치를 요구하거나 은행업계의 공동자금 지원을 주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할 때에는 부실은행에 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됨 .
102) 다만 금융회사와 전문화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일반으로부터 2년 이하의 예금을 받지 못하도

록 하였음 .



188 예금보험의 이론과 실제

이 감독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 은행규제위원회(Committee for Banking Regulation)는 감독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등을 제정하는 기관으로, 6명의 위원 중 재무부장관이 의장,

프랑스은행총재가 부의장이 되며, 재무부장관이 임명하는 4명의 위원 중 2명

은 금융전문가, 나머지 2명은 신용기관 협회와 금융기관 노동조합 대표로 구

성되고 임기는 3년이다. 동 위원회에서는 신용기관의 자본규모 및 주식인수

조건 설정, 지점설치 인가103), 다른 회사에 대한 투자 제한, 금융거래규정 및

경쟁규칙 제정, 경영기준(유동성, solvency, 안정적 경영구조 등) 제시, 회계

기준 및 경영정보 공시의무의 범위 제정 등 최소한의 건전경영감독 기준을

결정하게 된다. 은행규제위원회의 규정들은 신용기관의 법적 성격, 지점수,

수행업무의 범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신용기관에 따

라 규정에 차이를 두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둘째, 은행위원회(Banking Commission)는 감독을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동 위원회의 의장은 프랑스은행 총재이며, 재무부 Director l명과

재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임기 6년의 위원 4명(고위 행정장관(magistrates) 2

명, 금융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다. 은행위원회는 신용기관이 관련 감독규정

들을 준수하는지를 살피며, 신용기관들의 경영상태 및 건전성을 점검한다. 이

를 위해 은행위원회는 신용기관들에 대해 기관 경영에 관련되는 모든 자료나

정보 및 외부감사의 회계보고서를 징구할 수 있다. 금융기관 경영관계 통계

자료의 분석 및 신용기관 검사는 프랑스은행에 위임하고 있다. 신용기관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특정업무 수행금지, 경영자 해고, 과태료

부과 및 최종수단인 인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셋째, 신용기관위원회(Committee of Credit Institution)는 개별신용기관에

대한 인가권을 보유하며, 신용기관의 경영상태 및 소유구조, 소재지, 법적 성

격 등에 발생하는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동 위원회의

103) 현재는 세금우대 저축예금이나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지점의 설치에 관해서만 위원회가 인가권

을 보유하며, 기타 지점의 설치는 자유화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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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프랑스은행 총재이며, 재무부 Director l명과 재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임기 3년의 위원 4명(금융전문가 2명, 신용기관협회와 금융기관 노동조합 대

표 각 l명)동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신용기관의 인가기준으로는 납입

자본이 은행규제위원회에서 규정한 최저한도를 초과할 것, 신용기관 경영에

경험이 많은 2명의 유능한 경영자를 보유할 것, 법적 형태가 신용기관 수행

업무와 합치할 것 등이 있다. 이들 위원회 이외에 2개의 자문기구인 국가신

용이사회(National Credit Council)와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가 설

립되어있다. 국가신용이사회(National Credit Council)는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자문과 금융제도의 기능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며, 재무부장관이 의장, 프랑스

은행 총재가 부의장으로 있고, 정부·의회·신용기관·금융전문가·소비자단체·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선출된 51명의 대표로 구성된다.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는 신용기관의 대 고객관계를 연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

는 기구로 매년 국가신용이사회(National Credit Council)에 보고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은행도 신용기관 감독에 참여하는데, 은행위원회의 의뢰

에 따라 은행경영 자료의 분석 및 신용기관 검사를 수행하는 이외에 은행법

상 프랑스은행 총재가 은행위원회 의장의 자격으로 부실은행 주주들에게 자

본금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은행업계의 공동자금 지원을 주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할 때에는 부실은행에 대한 인가

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프랑스은행 자체적으로는 규정에 의

거한 감독보다는 신용기관에 대한 도덕적 권유를 통해 신용기관의 건전성 유

지를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은행의 도산이 많지 않은

데, 이는 감독당국의 엄격한 감독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프랑스 은행들의

68%가 국영은행이고 은행이 도산위기에 처했을 때 은행간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구제를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데도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은행시장의

집중도가 높아 잠재적으로 취약한 은행을 집중적으로 감독함으로써 은행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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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다소 용이할 수 있다는 점도 프랑스에서 은행도산

이 많지 않은 한 이유이다.

第 7 節 臺灣의 預金保險制度

1. 예금보험제도의 도입

대만의 예금보험기구는 1985년 1월 예금자의 이익보호, 저축증대, 신용질서

의 유지, 금융업무의 건전한 개발 육성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예금보험법에

의해 1985년 9월 재정부 및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되었다. 중앙

은행 및 재정부의 공동출자로 최초 자본금은 NT $20억이었으나 1991년

NT $50억이 증자되었으며, 1995년 NT$100억의 총수권자본금이 증자되어

1999년 말 현재 총 자본금은 NT $90.77억이다. 설립 당시 예금보호기구의 가

입은 자격심사를 통한 임의가입제(voluntary basis)체제를 유지하였으나,

1999년 7월 이후 예금보험법을 개정하여 의무가입으로 운영되고있다.104)

한편, 예금보험기구와는 별도로 증권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증권시장 육성

을 위한 증권투자인 보호기금과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산업의 안정을 위한

생명보험보증기금 및 손해보험보증기금이 각각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2. 중앙예금보험공사

가. 조직

중앙예금보험공사(Cent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CDIC)의 조직은

주주총회, 이사회, 감찰인, 경리인(Executives)으로 사장과 부사장, 예금보

험자문회의, 그 아래 8부 1실의 실무부서를 두고 있다. 이사회(Board of

Directors)는 7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은행과 재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104) 독일 도이치뱅크 대만 지점은 독일 예금보험시스템에 의해 보호되는 조건으로 가입에서 제외

되었다 .



제6장 보론 :각국의 예금보험제도 191

있다. 감찰인(Supervisors)은 재정부 대표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호선을 통해 1명의 상주감찰인(Resident Supervisor)을 두고 있다. 경리인

(Executives)은 1명의 사장과 사장을 보좌하기 위한 3인의 부사장을 두고

있다. <그림 4>에서 보는 봐와 같이 실무부서로서의 은행검사부(Bank

Examination Department), 감독&지원부(Monitoring & Assistance Department),

회계부(Accounting Department), 법률부(Legal Affairs Department), 정보부

(Information Department), 업무부(Business Department), 비서부(Secretariat

Department), 인사부(Personnel Department), 정풍실(Government Ethics office)

등 8부 1실의 9개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1999년말 현재 은행검사부는 291명의 총직원 중 59.2%를 차지하는 174명

이 근무하고 있고, 검사&지원부는 39명(13%), 비서부 20명(7%), 업무부 16명

(5.5%), 회계부 11명(3.8%), 법무부 10명(3.4%), 정보부 14명(4.8%), 인사부 5

명(1.7%), 그리고 정풍실 2명(0.7%)이 근무하고 있다.

<그림 4> 중앙예금보험공사의 조직도

주주총회

(상주)감찰원 이사회

사 장 예금보험자문회의

부사장

은행검사부 업무부 비서부 인사부 정풍실

감독&지원부 회계부 법무부 정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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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앙예금보험공사의 권한

(1)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권

대만의 중앙예금보험공사(CDIC)는 예금보험법 21조(Article 21 of the

Deposit Insurance Act)와 은행검사에 관한 지침(Designated Task Assignment

Guideline of Bank Examination)에 의해 중앙은행 및 재정부(ministry of

finance)와 공동으로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996년

7월 1일 CDIC는 중앙은행과 대만 협동조합으로부터 모든 지역 금융기관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받아 검사권한 및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검사권한은 서면검사이외에 임점검사권한을 포함하며, 임점검사는

일반검사와 특별검사로 나누어진다.

(2) 문제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CDIC는 예금보험법 17조 1항과 재정부의 사전승인 하에 문제금융기관에

직원을 파견할 수 있고, 보험기구로서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에

특별자금대부(special financial accommodation)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역

금융기관은 지원기간 중 대만협동은행(T aiwan Cooperative Bank)에 자금지

원을 신청할 수 있다105). 또한 건전한 부보금융기관이 문제금융기관에 대하

여 합병을 시도하려는 경우 CDIC는 합병을 촉진시키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3) 부실부보금융기관의 처리

CDIC는 보험금지급, 부보예금이전, CDIC의 이름으로 폐쇄금융기관 운영

등의 방법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며, 청산과정에서 법적인 청산관리인

105) 이것은 1987년 재정부에 의해 공포되고 1998년 개정된 지역금융기관에대한 영업활동지원에 관

한 지침 (T he Gidelines Concerning Providing Business Operations Assistance to Community
Financial Institutions )에 근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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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r)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필요한 경우 부실은행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재정부의 승인을 얻어 대출, 자산매입 등을 지원한다. 한편 다른

건전한 부보금융기관의 부실금융기관 인수합병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적기경보체제의 운영

부보금융기관 조기경보체제(Insured Financial Institutions' Early-Warning

System)106)가 1985년 도입되었으며, 최근에는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조기경

보체제(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 Early-Warning System)를 개발하여

해당 감독당국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다. 중앙예금보험공사의 기능

(1) 보호대상 금융기관

중앙예금보험공사는 은행(국내상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탁투자회사, 외국

은행 국내지점107)), 신용협동조합, 농협 및 수협 신용부, 재정부가 지정하는

기타 금융기관을 보호대상으로 하여, 1999년 말 현재 대만에 있는 462개의

대상금융기관 중 461개의 금융기관이 가입하고 있으며, 이중 9개사는 체신금

융을 포함한 국영금융기관이고 452개사는 민영금융기관이다. 국내 상업은행

42개사와 투자신탁회사 3개사, 신용협동조합 51개사, 농·수협 신용부 314개

사, 외국은행 지점 43개사 중 42개사가 가입되어있다.

106) 검사보고서, 정기보고서의 전산화를 통해 부보기관의 자본적정성, 자산의 질, 관리능력, 수익성

및 유동성 등을 파악하여 검사의 우선순위, 검사범위, 빈도 등을 결정하는데 활용 .
107) 외국은행 국내 지점 중 자국의 예금보험기구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는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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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5년간 부보금융기관의 수

예금기관 구분

1999년 부보기관수

부보기관
수(a )

대상기관
수(b)

부보율
(%)(a)/ (b)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민영금융기관 :

국내은행 42 42 100.0 34 30 29 29

투자신탁 3 3 100.0 4 4 4 4

신용협동조합 51 51 100.0 53 67 66 43

농협신용부 287 287 100.0 249 243 226 80

수협신용부 27 27 100.0 27 27 23 17

외국은행
국내지점

42 43 97.7 29 28 29 28

소계 452 453 99.8 396 399 377 201

국영금융기관 :

은행과 체신
금융시스템

9 9 100.0 5 5 5 5

총계 461 462 99.8 401 404 382 206

자료 : 대만 예금보험공사 Annual Report (1999)

(2) 보호대상

당좌예금(checking accounts), 보통예금(passbook deposits), 정기예금(time

deposits), 저축예금(savings deposits), 위탁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신탁

자금, 그외 재정부가 인정한 예금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통화 및

일반 신탁자금, 양도성 예금증서, 국고예수금(government treasury deposit ),

은행간 예금, 예금자별 최고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

외된다.

(3) 보호한도

초기 예금자 1인당 최고보호한도는 NT$700,000이었으나, 1987년 예금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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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NT$1,000,000으로 한도가 증액되었다. 1999년 말 현재 NT $15,000십억

에 달하는 부보대상예금 중 46.6%인 NT $6,992십억을 부보하고 있다.

(4) 재원조달

보험료

초기 보험요율은 0.05%이었다가, 1987년 0.04%, 1988년 0.015%로 인하되었

고,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일로 반기별로 선납되었다. 그러나 1999년 7

월 1일 기존의 고정보험요율제가 폐지되고 부보금융기관의 위험을 반영한 차

등보험요율제가 적용되어 부보대상예금의 0.015%, 0.0175%, 0.02%를 차등보

험료로 부과되고 있다. 각 금융기관에 대한 위험평가는 1월 31일과 12월 31

일을 기준으로 6개월 단위로 적용하고 있다.

중앙은행으로부터의 특별자금대부

보험기구(insurer)로서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예금보험공사(CDIC)는

중앙은행에 특별자금대부(special financial accommodation)를 신청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다. 이 경우 CDIC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해야하며, 1999년 법개정

을 통해 담보가 부족할 경우 재정부의 보증으로 특별자금대부를 신청할 수

있다.

3. 증권투자인보호기금

증권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증권시장 육성을 위해 1982년 12월 증권투자인

보호기금을 설치하고 1983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증권투자자의 보호대

상채권의 인가, 보상과 관련된 경비지출 등 증권투자인보호기금의 주요사항

은 출연기구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가. 재원조달

증권투자인보호기금 총액은 NT $10억3천만으로 증권관련기구가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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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되었으며, 대만증권교역소주식회사 NT$4억, 대북시 증권산업동업조합

NT $3억, 복화증권금융주식회사 NT $3억, 대만증권집중보관주식회사 NT$1천

만, 재단법인중화민국증권 기기화시장발전기금회 NT$5백만, 고웅시증권상업

동업조합 NT $1백만, 재단법인 중화민국증권제대매매센터 NT $5백만, 안태증

권금융주식회사 NT$3백만, 부방증권금융주식회사 NT$3백만, 환화증권금융

주식회사 NTS3백만을 출연하였다.

나. 보호대상

보호대상은 대만증권거래소 및 장외증권거래소에서 증권거래가 성립된 후

2영업일내에 증권회사가 증권투자자에게 결제하여야 할 현금 또는 유가증권

에 대한 미지급채권으로 유가증권의 매매 성립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현금

으로 보호하고 있다. 보상금액은 유가증권매수의 경우 투자가가 자금을 지불

하였으나 수령하지 못한 유가증권의 매입가격(unpaid purchase price)을, 매

도의 경우에는 수령하지 못한 자금의 미수취가격(unpaid selling price)을 기

준으로 산정하며 개별 투자자에 대한 총보상금액은 매수자 및 매도자에 대한

보상금액의 합과 같다.

다. 보호한도

투자자 1인당 보호한도는 NT $1백만이며 각 증권회사당 NT $1억을 상한으

로 하되 전체투자가 보호금액의 합이 NT $1억을 초과할 경우 증권투자인이

수령한 보호금액비율에 따라 삭감하게 되며, 증권투자자가 해당 증권회사의

사장, 감사, 이사 혹은 1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 등 관련 인사,

증권매매를 위탁받은 책임자 혹은 실무자가 법령 또는 규정위반 등으로 발생

한 채권 등은 보호하지 않는다. 보상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은 각 출연기구가

보호기금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분담되며 대만증권거래소와 장외증권거래소

는 출연기관에 해당 자금을 10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납부된 금액

은 해당 투자자에게 즉시 지급된다. 한편 지급된 보상금의 회수를 위해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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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와 장외거래소는 해당증권회사에 대해 추징을 진행하고 추징된 자

금은 각 출연기구의 보호금액 지출비율에 따라 귀속된다.

4. 생명보험보증기금 및 손해보험보증기금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사업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험법에 의

거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책임을 맡고 있는 재정부 내에 생명보험보증기금 및

손해보험보증기금을 각각 설치하여 운용되고 있다. 보험계약자보호 외에 부

실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인수 또는 부실보험회사의 합병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 수행한다.

보호한도는 없으며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총보험수익의 1%, 손해보험회사

에 대해 2%의 분담금을 통하여 재원을 조성하게된다. 보험법상의 기금총액

은 생명보험이 NT$20억, 손해보험이 NT $40억이며 현재 축적액은 생명보험

이 약 NT$10억, 손해보험이 약 NT $20억 수준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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